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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ⅰ

요  약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근로자 경 참여는 산업과 노동 역에

서 주요한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위기 등의 

이유에서 생산성 협약의 성격을 띤 사회적 협약이 사회적 압력으로 

대두될 경우 노동조합은 기존의 임금인상 요구라는 양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경 참여라는 질적 요구로 변화시켜 임금에서의 양보를 만회

하고 고용안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 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의 경 참여 논쟁을 보다 생산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개된 경 참여에 대한 논의는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그 제도가 

작업장 성과나 생산성에 미친 향을 검토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

행되어온 측면이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경 참여를 구체적인 노사관계와의 관련성하에서 파악해 보고

자 한다. 따라서 사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 

이해대표기구들이 경 참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전략하에서 도

입하 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국제

사례 연구들을 보고서에 포함시키고자 노력하 다.

  1. 근로자 경 참여의 이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보고서는 근로자 경 참가가 

어떠한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고, 어떠한 이론적 토대와 자

원에 기초하고 있는가를 특히 산업민주주의와 경 참여의 관계 속

에서 살펴본다.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가 초기에는 구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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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산업민주주의는 사회개량주의적 사상

의 향에 힘입어 등장했으며, 이후 마르크스주의적인 변용을 겪으

면서 부분적으로만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을 맺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곧바로 반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경 참여 역시 경 참여의 어떤 측

면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친경 적인 내용을 갖을 수도 또는 친노동

적인 내용을 갖을 수도 있으며 생산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협력적 내

용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 경 참여가 어떤 모습을 갖

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관련 행위주체간의 세력관계, 전략, 경제사

회적 주변환경 등에 달려 있다. 특히 경 과 노동이 전략적으로 어떠

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취할 것인가에 따라 근로자 경 참여

의 내용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2. 사업체 패널자료에 기초한 경 참여의 실태

이 보고서의 주요 실태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2003∼2004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기초하여 실시되었다. 경 관련사안에 대

한 전반적 참여의 범위와 노사협의회의 활용정도, 재무참가의 주요 

제도 실시현황, 그리고 근로자 경 참여에 대한 노사의 의식조사 결

과가 주요 분석의 내용이다.

경 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아직 우리나라의 경 참여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근로자

가 경 에 참가할 수 있는 수준은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

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인데, 특히 경 계획이나 회사 조직

개편과 같이 경 권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전에 정

보를 제공받는 수준에 그친다. 그와는 반대로 생산성 향상운동이나 

복리후생 등 사측의 이익이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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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일정부분 근로자가 제시하는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 될 수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감원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근

로자 참여의 범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평가는 근로자

대표의 응답에서 더 두드러지게 드러났다. 그 밖에 노무관리자와 근

로자대표간 의견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경 관련 사안에 대한 근로

자 참여의 범위를 소속 상급단체별과 노사관계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의 의견

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노조기업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참여의 범위에 대한 노무관리자의 의견이 근

로자대표와 크게 달랐다. 근로자대표가 평가하는 근로자 참여의 범

위는 노무관리자의 그것보다 훨씬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

사관계가 대립적인 기업의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의 평가 역시 협

력적인 곳보다 엇갈리는 경향이 보다 뚜렷하 다.

노사협의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는 모두 

생산성 관련 사안을 다루고 있음에 약간 편중된 의견을 보여주었고, 

또 모두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사측이 주도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 는

데, 그런 만큼 합의를 통해 논의 사안을 결정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

도 낮았다. 노사협의회는 주로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안전, 보건, 작업환경에 대한 논의기구,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기

구로 주로 활용되고 있었다. 유노조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활용

정도에 대한 한국노총 소속 기업 노사대표의 평가가 민주노총 소속 

기업의 평가보다 조금 높았다. 노사관계의 성격으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기업에서 노사협의회의 활용정도가 

대립적인 기업보다 상당히 높았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기업에서, 

그리고 노사관계가 협조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임

금협상 및 단체교섭의 사전 조율기관으로 활용하거나 생산성 향상에 

관한 논의기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민주노총 소속 기업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기업보다 약간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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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기업이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상관리제도

는 이익배분제도 혹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성과급이다.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20.8%에 

이르며, 2004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기업도 12.7%나 된다. 팀 또는 

부서별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제공도 2004년 기준 총실시기업의 비중

이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 제도

들은 2003년 기준으로 실시하 다가 2004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익배분제도 또는 집

단성과급의 경우 13%의 기업이, 팀 또는 부서별 성과급이나 인센티

브의 경우 11.9%의 기업이 2004년 제도의 시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 종업원지주제는 2004년 기준으로 조사대상기업의 총 

8.6%가, 그리고 스톡옵션제는 약 4%의 기업이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 경 참여에 대한 노사 의식조사 결과를 노사관계에 향을 

미치는 제도적, 관행적 특성과 연결하여 검토한 결과, 노동조합의 바

람직한 활동범위에 대해 노사가 크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또

한 그러한 의견 차이는 특히 근로자대표의 경우 노조가 있는지의 여

부에 따라, 또한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가 아니면 한국노총인가에 

따라서도 노동계 내부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살펴볼 수 있었

다. 노무관리자의 경우 대다수인 60∼70%의 응답자가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한정되기

를 희망하 고, 무노조기업의 근로자대표도 이에 대해서는 과반수에 

육박하는 48.7%가 찬성하 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대표는 

21.8%,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대표는 11.2%만이 찬성하 을 뿐이다. 

한국노총 소속 노조대표의 47.9%가 단체교섭과 경 참여가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범위라고 응답한 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대표의 

52.1%는 여기에 정치적 활동까지 덧붙여져야 한다고 응답하 다. 이

에 찬성한 노무관리자는 2%안팎으로 극소수 다.

근로자의 경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의

견 차이도 컸다. 대체적으로 노무관리자는 노조유무와 소속 상급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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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에 상관없이 일관된 의견을 보여주었으며, 무노조기업 근로자대표

의 응답은 유노조기업 노조대표의 응답보다는 노무관리자의 의견과 

훨씬 더 유사하 다. 노무관리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조건과 관

련된 의사결정참가를 고용안정이나 재무참가, 인사정책과 관련된 의

사결정참가보다 훨씬 더 필수적이라고 평가한 데 반해, 유노조기업

의 노조대표, 특히 민주노총 소속 노조대표의 과반수 이상(54.4%)이 

고용안정 관련 의사결정참가가 필수적이라는 응답을 하 으며, 인사

정책이나 재무참가가 필수적이라는 응답도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관련 의사결정참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3.8%)에 비해서는 훨씬 많

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경 참여의 바람직한 조직이나 수위와 관

련된 응답에서의 큰 차이와도 연결되어 있다. 노동조합이 경 참여

의 바람직한 조직이라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답한 무노조기업의 노

무관리자는 12.5%에 불과하 으나, 같은 답을 한 유노조기업 노조

대표의 비율은 72∼81%에 이르 다. 노무관리자는 유노조기업이어

도 노동조합보다는 노사협의회를 조금 더 바람직한 경 참여의 조

직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노사협의회나 제3의 근로자대표 조직을 바

람직한 경 참여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유노조기업 노조대표의 비

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바람직한 경 참여의 수위는 65% 전후의 

노무관리자와 무노조기업의 근로자대표가 공동협의권이라고 응답

한 데 반해, 50%에 이르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대표는 공동결정권이

라고 응답하 다. 공동결정권에 대한 노무관리자의 지지는 10% 미

만이었다. 

  3. 해외 경 참여 사례연구 및 한국에 주는 함의

일본의 경 참여는 작업장 개선활동, 품질조, 제안제도 및 JIT 등 

경 주도의 작업장 직접참여와 이러한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로서의 노사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는 195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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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협조적 노사관계의 큰 틀을 형성하고자 했

던 경 진의 계획하에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좌파 노동조합은 반대

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으나,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는 못하 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직접참여와 관련된 

서구의 경 기법의 대기업 사업장 정착을 돕는 데 큰 역할을 하 으

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본의 경 주도적 참여모델이 정착하게 된

다.

일본 모델의 특징은 이러한 제도화가 법적인 기반 없이 임의적으

로 기업별노조 의지하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설치된다. 노사협의회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작업장의 일상적 생산활동에서 기업의 전략적 의사

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 계획 및 

조직 구조조정 등 전략적 경 사안에 대한 노사협의회의 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경 측의 일방적인 설명과 설득

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적어도 외견상 한국의 경 참여는 일본과 유사성을 띤다. 일본보

다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긴 하나 다양한 신생산방식과 경 방식으로 

근로자 직접참여의 도입이 확대되는 한편, 법적인 근거를 가진 노사

협의회의 설치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강제되어 있는 상태이

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된 경 참여의 장으로서의 노사협

의회를 지지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일본과 달

리 한국의 경우는 노동조합이 보다 강력한 경 참여의 제도화를 요

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참여의 주체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

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식 모델의 시의성과 정착가능

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산별로의 노동운동의 전환이 진전되면서 일본모델에 

기초한 근로자의 경 참여보다는 강력한 산별노조가 일정부분 향

력을 행사하는 공동결정제로 대표되는 독일의 참여모델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어 왔다. 독일모델은 특히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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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개별적 및 집

단적 자발적 헌신에 기초한 일본의 경 주도적이며 임의적인 모델과 

상당히 대비된다.

독일에서는 경 참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동결정법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권리로 인정받게 되면서 기업의사결정에의 참여가 보

장되었고, 주로 종업원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작업장 수준의 근로

자 참여는 1950년대 초반 발효된 종업원평의회법과 이후 이루어진 

동 법의 개정을 통해 정착되었다. 물론 이러한 근로자 경 참여의 두 

축은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로 대변되는 근로자 이해대표의 이중

구조와 교섭구조의 집중화라는 제도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

에서도 1990년대 일본식 경 방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일본

식 생산방식의 독일 내 유입을 통해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직접참여

가 증가하 다.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강한 노동조합의 개입을 통해 

노동생활의 인간화에 대한 대안 모색과 연계되어 이러한 직접참여의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다는 차이를 보인다.

경 참여와 관련된 독일식 모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한국에의 직접도입은 일본모델의 도입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로 보인

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제도가 독

일과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직

업훈련제도에 기초한 기업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은 공동결정제도 유

지와 종업원평의회의 활발한 활동에 큰 기여를 한 중요한 구조적 요

인이다. 우리나라에도 대기업 부문에서 기업 내부노동시장은 발달한 

편이지만, 그 인력의 숙련형성과 유지에 미치는 노조의 향력은 미

미하며, 기업별 교섭의 일반화로 인해 독일과 같이 산별 협약의 잔여

범주에 국한되는 단체교섭권한만을 가지고 질적인 협력의 역을 담

당할 수 있는 종업원협의회의 제도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으리라 여

겨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

서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노동운동의 실질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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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조기업에서의 경 참여 요구가 크게 증가하 다. 그런 한편, 법

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 참여기구인 노사협의회는 미조직사업

장의 경우 형식적으로 운 되거나, 조직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교섭

의 보조적인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의 새로운 

경 참여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가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성공적인 경 참여의 도입을 노사관계적 맥락 없이 

논의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경 참여의 모습은 해당 

국가의 경 자와 노동조합이 어떠한 전략과 교섭력을 가지고, 어떻

게 갈등을 겪고 타협을 이루어내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단, 

성공적인 경 참여는 사용자의 경 참여에 대한 동의와 자원 제공,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노동조합이 약속한 비 유지와 성실한 협

력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게 된다. 그런 만큼 경 참여는 경

측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또한 이러한 의무를 수반하게 되는 제도

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토론을 필요로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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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보고서의 구성

최근 들어 한국사회에서 근로자 경 참여는 산업과 노동 역에서 

주요한 핵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사회적으로 경제위기 등의 이유

에서 생산성협약의 성격을 띤 사회적 협약이 사회적 압력으로 대두될 

경우 노동조합은 기존의 임금인상 요구라는 양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경

참여라는 질적 요구로 변화시켜 임금에서의 양보를 만회하고 고용안

정에 대한 노동조합의 구체적 향력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서의 경 참여 논쟁을 보다 생산적으로 전

개하기 위한 기초 작업의 일부로 실시되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전개

된 경 참여에 대한 논의는 외국의 제도를 소개하고, 그 제도가 작업장 

성과나 생산성에 미친 향을 검토하는 작업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온 측

면이 있다. 이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경 참여

를 구체적인 노사관계와의 관련성하에서 파악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사

용자 혹은 사용자단체와 노동조합 및 기타 근로자 이해대표기구들이 경

참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전략하에서 도입하 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보다 상세한 국제사례 연구들을 보고서에 포

함시키고자 노력하 다.



2 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제2장에서는 근로자 경 참가가 어떠한 이론적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고, 어떠한 이론적 토대와 자원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개념과 발전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구체적인 외국사례의 현실적합성 및 한국사회에 대

한 적용가능성을 논하기 이전에 근로자의 참여 내지는 경 참여가 경

권과 노동권이라는 두 축의 대립 속에서 어떻게 이론적으로 존재가능성

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근로자 경 참여에 

대한 이론적 자원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 ‘근로자 경 참가’가 도입되

고, 안정적으로 제도화되어 정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

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4, 5, 6장에서는 이러한 이론적 자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노사관계

제도가 많은 향을 받은 주요 선진국가인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의 

다양한 근로자 경 참여의 사례를 보다 엄 하게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경 관

련사안에 대한 전반적 참여의 범위와 노사협의회의 활용정도, 재무참가

의 주요 제도 실시현황, 그리고 근로자 경 참여에 대한 노사의 의식조

사 결과를 살펴본다. 근로자 참여의 실태에 대해서는 김동배․이경묵

(2003)이 같은 사업채패널조사 2002년도 자료를 사용해 이미 보고한 바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제조업 691개사만을 분석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본 보고서에 제시된 결과가 더 광범위한 해석을 가능케 한다. 특히 유일

하게 참여를 전제로 제도화된 근로자 이해대표제도인 노사협의회에 대

해서는 제7장에서 그 성과와 한계를 보다 자세하게 보고하 다.

제8장에서는 외국의 경험과 우리의 실태에 비추어 협력을 통한 노사

관계의 안정화, 생산성 향상, 그리고 진정한 근로자 이해대표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 참여의 바람직한 모델형성에 필요한 요인들

을 정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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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방법

해외사례에 대한 문헌연구와 더불어 이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의 

2003년도 및 2004년도 ｢사업체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

다. 사업체패널은 우리나라의 사업체를 대표하는 패널구성원을 대상으

로 전반적인 경 환경 및 인적자원관리 체계, 노사관계의 현황 및 임금

교섭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매년 추적하는 종단면 자료로, 2002년도 제1

차년도 조사를 시작으로 2004년 현재 제3차년도 조사까지 실시되고 있

다. 

이 조사에 포함된 사업체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사

업체 분포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DB｣에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에서 

사업체 규모 및 산업대분류로 층화 추출되었다. 다만, 비농 전산업 중 

공공부문과 교육부문의 사업체는 제외하 다. 이 연구에서 주요 분석대

상으로 삼은 제3차년도 조사는 제2차년도 실사에 성공한 표본(인사 

2,005개 사업장)과 새로운 표본을 근거로 2,164개 사업장에서 6∼9월에 

실시되었다1). 제3차년도 조사결과, 본사 및 지사의 인사담당자, 노무담

당자, 근로자대표가 응답한 사업장은 각각 2,004개, 2,007개, 1,068개이다. 

조사대상 사업장의 일반적 특성이 <표 1-1>에 소개되어 있다.

1) 사업체패널 1차년도에는 2,417개 사업장(인사 1,820개 사업장)에서 조사되었

고, 2차년도는 1차년도 인사담당자가 응답한 1,820개 사업장과 새로운 표본

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로써 2차년도에는 2,275개 사업장(인사 

2,005개 사업장)에서 조사가 완료되었다. 1∼2차년도 패널유지율은 59.7%로 

나타났다. 3차년도에는 2,164개 사업장(인사 2,004개 사업장)이 조사되었고, 

2∼3차년도 패널유지율은 80.1%로 나타났다. 단, 1∼2∼3차년도 패널유지율

은 44.4%로 상대적으로 낮다. 이는 1차년도시 발생한 문제점과 좀더 정교한 

설문문항 설계 등을 고려하여 3차년도 조사에는 2차년도 인사담당자가 응답

한 2,005개 사업장과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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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조사대상 사업체의 일반적 특성

  변  수 범  주 빈  도(%)

기

업

특

성

규  모

 300인 미만 1,553(78.7)

1,000인 미만  341(17.3)

1,000인 이상   80( 4.1)

평균(표준편차)  267(804)

근속년수(년) 평균(표준편차)  6.3( 4.0)

산  업

농․임․어업 및 광업  20( 0.9)

제조업  874(41.5)

건설업 163( 7.7)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271(12.9)

운수․통신업  225(10.7)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184( 8.7)

기타 서비스  369(17.5)

재무 관련

매출액(백만원) 341,493(1,757,718)

공공기관대상 매출액 비중(%)   6.8(20.6)

총자산(백만원) 548,879(3,315,648)

업이익(백만원) 30,017(251,009)

당기순이익(백만원) 18,507(213,513)

노

조

특

성

노조유무
노조 있음  628(31.4)

노조 없음 1,372(68.6)

노조규모

가입대상

자수

 300인 미만  367(59.4)

1,000인 미만  161(26.1)

1,000인 이상   90(14.6)

평균(표준편차)  936(3,324)

노조원수

 300인 미만  408(66.0)

1,000인 미만  144(23.3)

1,000인 이상   66(10.7)

평균(표준편차)  757(2,957)

노조상급단체

한국노총  373(59.4)

민주노총 201(32.0)

비가맹  54( 8.6)

노동조합

대표

연령 평균(표준편차) 43.3( 6.3)

성별
남자   611(97.3)

여자   17( 2.7)

학력

중졸 이하   41( 6.6)

고졸   343(55.2)

전문대졸    82(13.2)

대졸 이상   155(25.0)

근속년수 평균(표준편차)  14.3(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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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근로자 경 참여 이론

제1절 기존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경 참가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최종태(1998)의 

현대경 참가론 이 있고, 이외에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근로자 경 참가

를 소개하거나 향요인과 성과를 분석하는 연구보고서(이원덕․유규창, 

1997; 김동배․이경묵, 2003)가 출판되어 있지만, 경 참여에 대한 이론

적 작업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1990년대 초반 일본적 

생산방식의 도입과 작업장 내로의 다양한 자율작업방식의 도입이 근로

자 참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이러한 근로자 참여는 생산과

정, 특히 노동과정에서의 근로자의 자율성에 대한 논의 으며 한국에서

의 구체적인 사례연구보다는 주로 스웨덴, 일본, 독일, 미국에서의 생산

방식의 변형과 그에 따른 노동과정의 변화가 근로자의 작업수행방식에 

미치는 향이라는 관점에서 외국사례 소개 및 연구보고의 형식을 띠었

다. 특히 그 중 일부는 독일의 공동결정제도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경

참여 방식에 대한 관심을 보 지만 자료접근에 대한 어려움으로 인해 

개론적 소개에 그친 한계를 보여주었다.

특히 산업민주주의와 경 참여의 관계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원희는 경 참여(particiap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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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ers in decisions within understakings)를 산업민주주의와 등치(이

원희, 2003)시키고 있는 반면, 이민 은 경 참가라는 개념이 한계를 갖

고 있기 때문에 대신 산업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한다고 함으로써 

산업민주주의와 경 참가가 개념적으로 분리되는 것으로 본다(이민 , 

1998: 53). 그는 개념에 대한 분명한 정의 없이 사용하고 있지만, 문맥

상으로 보아 산업민주주의를 경 참가를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사

용하고 있는 듯하다.

다른 한편으로 정이환과 노중기는 주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

의를 구분하고, 산업민주주의 한 측면으로서의 근로자의 경 참가, 그 

중에서도 경 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를 중심으로 참여의 주

체, 역, 대상, 조건들을 한국의 상황과 연관시켜 살펴본다(정이환, 

1993, 1996, 1998; 노중기, 2000). 따라서 근로자 경 참여의 수준과 대

상에 대한 분류를 중심으로 경 참여의 실천적 의미가 중요시되며, 산

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발전 및 이론적 기초에 대한 논의는 부

분적으로만 다루어진다.

산업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한 논문으로는 심상완의 논문이 유일하다

(심상완, 1998). 이 논문에서 심상완은 산업민주주의를 로빈 아처의 산

업민주주의 모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유일한 이

론적 논의이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개념과 논의의 발전을 역사적으로 살

펴보기보다는 로빈 아처의 논의를 중심으로 산업민주주의의 이론적 기

초를 제공하려 한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닌다. 또한 로빈 아처가 경제

민주주의라고 개념정의하고 다룬 내용을 산업민주주의로 그대로 개념만 

바꿔서 다룬다는 점에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사이의 개념적 

구분이 모호한 채로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산업민

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

가 근로자의 참여 및 경 참여와 어떻게 연계되어 설명될 수 있는 

지를 개념과 이론의 발전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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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1. 산업민주주의와 사회개량주의

산업민주주의(Industrial Democracy)라는 용어는 각종 문헌에서 다양

한 방식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실제로 다양한 이론적 뿌리를 갖고 있다

(Poole, 1992: 429; Mikl-Horke, 1997: 258∼259). 산업민주주의는 서구사

회에서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갖고 있으며, 그 기원은 산업자본주의 초기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따라서 산업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긴 히 연계되어 전개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산업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직접 사용한 것은 사회개량주의를 

지향했던 페이비안 협회(Fabian Society)의 주요 회원이었던 베아트리

체와 시드니 웹 부부 다2). 이들은 1897년에 출간된 자신의 책 제목을 

“산업민주주의”라 지음으로써 산업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 시작

했다. 이 책에서 웹 부부는 산업민주주의를 노동조합이 조합민주주의를 

통해 노동조건의 확정 및 개선에 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정의내리고 

있다(Webb/Webb, 1959: 148∼185).

이와 관련해서 웹 부부는 또한 노동조합이 개별적 개인으로 노동시장

에 진입하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의 확정과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 존

재한다고 보았다. 웹 부부는 근로자들은 오로지 집단적 행위를 통해서만 

상대적으로나마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권력관계의 균형을 이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만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

다. 웹 부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사이의 상대적인 

권력균형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두 가지를 갖고 있다(Webb/Webb, 

2) 베아트리체와 시드니 웹 부부는 페이비안 협회의 주요 활동일 뿐만 아니라 

국 노동당에서도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국 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의 창설자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에서 산업민주주의는 이미 

초기부터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질서, 특히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는 사회개

량주의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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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150). 첫째는 공통의 규정인데 이는 사용주와의 단체협상을 의미

한다. 둘째로는 수적 제한을 들고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노동시장정

책으로서의 노동력 공급의 조절을 뜻한다.

결국 웹 부부에 있어서 산업민주주의란 자본주의를 부정하고 생산수

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고자 하는 근로자 통제의 관점에서라기보다는 

자본에 비해 열세에 있는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직되어 

노동시장에서의 수적 규제를 통해 사용자에 대항함으로써 상대적인 세

력균형을 이루어내고, 이러한 세력균형을 바탕으로 사용주와 단체협상

을 통해 근로자의 상태를 개선하는 것을 의미했다. 

2. 산업민주주의와 근로자 통제

웹 부부가 처음 사용한 산업민주주의는 사회개량주의의 틀 내에서 그 

성격과 방향이 규정되었지만 1922년에 이르러 독일에서 칼 코르쉬는 산

업민주주의(Industrielle Demokratie)를 노동자 통제라는 관점에서 새롭

게 정의내렸다. 칼 코르쉬는 1922년에 “종업원평의회를 위한 노동법 

(Arbeitsrecht für Betriebsräte)”에서 산업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

의”로부터 자발적인 결사체 내에서의 우애적 노동에 기초한 “프롤레타

리아트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의 이행기 민주주의의 형태

로 규정하고 있다. 

그는 자본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이행을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측

면에서 파악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자본주의에 이르면 자본주의 사회

구성체의 상부구조에서 정치적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형식으로 이루

어지는데, 이러한 민주주의 발전은 자본주의 사회구성체의 하부구조인 

경제 역에서, 즉 노동자들의 공동체 내에서도 관철될 것으로 보았다 

(Korsch, 1972: 40). 칼 코르쉬는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로 

이르는 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과정을 장기적으로 보아 피할 수 없

는 비가역적인 진화의 과정이며, 사회발전의 필연적 수반현상으로 간

주했다.

이행기 민주주의로서 정치적 민주주의가 산업 및 경제 역에 확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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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과정으로서의 산업민주주의는 한편으로는 좁은 의미에서 공장귀속

인(Betriebsangehörige)으로서의 근로자의 공동 향권(Mitwirkung- 

srecht)의 행사를 통해 사용주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제한하는 것을 의

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넓은 의미에서 노동공동체 내에서 근로자들의 

공동 향권의 행사를 의미한다. 칼 코르쉬는 넓은 의미에서의 공동 향

권의 행사로서의 산업민주주의를 보다 더 중요시여긴다. 칼 코르쉬는 

이러한 산업민주주의의 내용을 ① 업활동과 노동계약이라는 부르주

아적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전체 

생산과정에 대한 자본주의적 ‘고용주’들의 절대적 지배를 제한하는 것, 

②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들의 조직과 노동조합을 통한 투쟁과 협상

을 통해 자본주의적인 공장내 ‘가장’(Herrm im Haus)이 갖고 있는 절

대적 권력을 제한하는 것, ③ 공장귀속인으로서의 노동자들을 위해, 노

동공동체에서 실제적으로 노동을 수행하는 집단으로서의 노동자들을 

위해 공동 향권을 획득함으로써 고용주들의 절대적 지배를 제한하는 

것 등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Korsch, 1972: 45∼47).

결국 칼 코르쉬가 주장하는 민주주의의 공장내 확장으로서의 산업민

주주의라는 개념은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정치적 민주주의의 경제적 역으로의 민주주의의 확장이 바

로 사회주의로의 이행의 주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른 

한편으로 부르주아적 계급의 국가가 지배하는 자본주의적 계급사회 내

에서 산업민주주의적인 공동 향권이 갖는 한계를 지적한다(Korsch, 

1972: 53). 코르쉬에게 있어서 산업민주주의의 완성은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의 철폐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었다. 여기에서 산업민주주의는 새로운 내용의 민주주의와 연결되는데, 

즉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와 관련된 내용이 그것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의

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칼 코르쉬는 산업민주주의의 내용으로부터 경제민주주의와 관

련된 내용을 이끌어내지만 이러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경제민주주의로 

개념화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그에게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구별이 나타나지 않으며, 경제민주주의를 산업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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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파악할 뿐이다.

3.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는 독일에서 나프탈리에 의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개념

화되고 체계화된다. 나프탈리는 독일 사민당 내의 수정주의자인 베른슈

타인의 향을 많이 받았다. 나프탈리는 1928년에 ‘경제민주주의’라는 책

을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경제적 독재(Wirtschaftliche Autokratie)에 대

한 반대개념으로서의 새로운 ‘경제질서’로 규정한다. 그는 경제민주주의

를 ‘경제의 민주화’(Demokratisierung der Wirtschaft)를 통해 점진적으

로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로 보았다(Naphtali, 1977).

이러한 나프탈리적인 경제민주주의 개념은 이후에 대륙권에서 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반면 앵 로 색슨권에서 경제민주주의는 경제적 소

유구조의 민주화를 의미하며 자본소유의 분배를 그 주요 내용을 하게 

된다3). 앵 로 색슨적 전통에 있는 풀은 이러한 차이에 주목해 산업민

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소유’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풀에 따르면 산업

민주주의는 “근로자나 근로자 대표기구가 자신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에

서 근로자 내부의 권위의 소재 및 분배를 변화시켜는 시도와 관련된 의

사결정에 권력을 행사하는 것”(Poole, 1992: 429)이다. 이와 반대로 경제

민주주의란 소유에의 참여, 특히 경제적 소유구조의 민주화와 관련해 근

로자들이 다양한 형태로 기업소유 및 소유분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규정

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산업민주주의는 소유에 대한 참가와는 관계

가 없다(Poole, 1989: 2).

다른 한편으로 독일적 전통에 기초해 있는 뮐러-옌치는 칼 코르쉬를 

따라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를 개념적으로 역에 따라 구분되

는 것이 아니라 산업민주주의가 경제민주주의를 포괄하는 더 광의의 

개념이라고 본다. 즉, 산업민주주의는 ① 작업장 수준: 작업장내 참여 

내지는 공동결정제도(작업장민주주의), ② 산업부문 수준: 단체협상제도

3)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는 Poole(1986a), Poole(1989: 2), Poole(1992: 429) 참조. 

독일에서의 경제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는 Oertzen(1994: 20∼3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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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적 의미에서의 산업민주주의), ③ 산업 내지 전체 경제적 수준: 사

회적 합의주의에 기초한 대표(경제민주주의) 등 세 역으로 이루어져 

있다(Müller-Jentsch, 1994: 362∼368; Müller-Jentsch, 1997b: 44∼46).

여기에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소유라는 기준보다는 근로

자가 어떤 역에서 어떤 방식을 통해 자본의 전횡을 제한하고 공동

향권을 행사하는가를 중심으로 양자를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뮐

러-옌치의 논의는 기본적으로 칼 코르쉬의 산업민주주의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뮐러-옌치의 구분은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있

다. 광의의 개념으로서의 산업민주주의는 광범위한 역을 포괄하고 있

어 개념의 추상성이 너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다. 즉, 뮐러-옌치의 개

념규정은 노사관계의 모든 역을 다 포괄하고 있으며, 경제민주주의라

는 개념 역시 경제 역에서의 정책적 참여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하게 

되며 소유라기보다는 정책적 참여로 국한되게 된다. 또한 협의의 개념으

로서의 산업민주주의는 개념적으로 작업장 민주주의를 산업민주주의로

부터 제외하게 된다.

제3절 참여와 경 참여

근로자 경 참가는 서구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화된 노

사관계의 핵심체계의 일부로 기능하고 있다. 특히 1974년 국제노동기구

는 오슬로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근로자의 경 참가제는 더 이상 실

시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선포한 바 

있다. 실제로 서구국가들에 있어서 참여는 더 이상 실시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참여의 방식과 수준, 범위 및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로 대두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 참가에 대한 일반이

론적 내지는 개념사적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으로 근로자 경 참여와 관련된 이론적 부분에 대해 논

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무엇보다도 근로자 경 참여와 관련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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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산업민주주의의 경우와 마찬

가지로 ‘참여’라는 개념 역시 정의하기 쉽지 않다. 참여란 말 자체가 사

회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맥락에 따라 따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Bal, 1989: 13; Bal, 1992a: 603; Schregle, 1976: 2; Kißler, 1989: 

19).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개념들로는 참여, 근로자 참여, 노동조합 

참여, 노동의 인간화, 소유참가, 분배참가, 작업장 참가, 경제민주주의, 

산업민주주의, 공장민주주의, 작업장민주주의, 근로자(근로자)의 정책참

여, 근로자 통제, 자주관리 등 무수히 많은 개념들이 일정한 기준이나 

이론적 논의와의 연계없이 자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편의에 따라 혼용되

어 사용되고 있다.

근로자 참여는 일반적으로 참여 주체적 측면, 참여수준, 참여범위, 참여방

식 등 모든 형태의 참여모델을 포괄하는 일반범주적 개념이다(Chaudhuri, 

1992: 291; Cleff, 1996)4). 하지만 근로자 참여를 참여대상에 따라 일반적

으로 의사결정참여, 이익참여, 자본참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여

기에 근로자의 상태에 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기구에의 참여를 의미하

는 정책참여 역시 근로자 참여에 포괄할 수 있다. 이러한 근로자 참여 

중 이익참여와 자본참여는 경제적 소유의 분배와 관련된 것으로 경제민

주주의의 역에 해당한다. 의사결정참여는 기업의 생산 및 노동의 배치

와 관련된 경 사항에 대한 근로자의 참여를 의미한다. 따라서 “기업경

에 관련된 기업내 의사결정 및 운 과정에 근로자,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경 참여라고 하며, 이러한 근로자의 경 참여는 기업내 지배

질서에 대한 근로자의 향력 행사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산업민주주의

의 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5).

4) 독일 경 학에서는 참여를 “일반적으로 문서화되어 특정화되었거나 또는 자

발적인 협정을 통해 근로들이 기업의 전체 또는 특정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하는 것”으로 개념정의한다. Cleff(1996) 참조.

5) 따라서 연구에서는 소유참가에 해당하는 이익참가와 자본참가는 연구의 대

상에서 제외한다. 여기에서는 협의의 경 참가에 해당하는 경 상의 의사결

정행위에 근로자나 근로자의 대표기구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참가만을 엄격한 

의미에서의 근로자 경 참가로 간주하고 본 연구의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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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표에서 보는 바처럼 실제로 다양한 수준과 내용을 지닌 경

참여가 현실에서 폭넓고 다양하게 각국의 역사적․정치적 상황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표 2-1> 근로자 경 참여의 형태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산업민주주의 경제민주주의

직접

참여

QC서클(일본)

QWL(미국)

반자율 집단작업

(독일, 스웨덴)

생산자협동체

(스페인몬드라곤)
자주관리

자발적 결사

체 내에서의 

우애적 노동

간접

참여

단체협상(각국)

종업원평의회(독일)

노사협의회(일본)

공동결정제(독일)

ESOP( 국)

임근로자기금

(스웨덴)

근로자 경 참여는 참여주체에 따라 개별적 근로자 내지 팀이나 그

룹과 같은 근로자집단이 직접 경 사항에 참여하는 직접참여와 근로자

의 대표조직인 노동조합이나 종업원평의회와 같은 별도의 근로자대표기

구를 통해 참여하는 간접참여로 구분해 볼 수 있다(Wicke, 1992).

경 참여를 참여주체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최근의 근로자 경 참여

의 전개양상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하다. 왜냐하면 최근에 자본에 의해 

추진되는 근로자 경 참여의 형태는 대부분 개별 근로자에 의한 직접 

참여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자본에 의해 주도되는 형태

의 근로자 경 참여는 주로 경 에 참여하는 근로자 개인의 주관적 측

면을 강조한다. 

근로자 경 참여는 명목적 정의와 주관적 정의로 구분해서 논의할 

수 있다. 근로자 경 참여에 대한 명목적 정의는 참여의 주체, 대상과 

목표에 강조점을 둔다. 즉,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근로자 경 참여는 근

로자나 직접적으로 또는 근로자의 대표기구가 간접적으로 생산계획, 자

원배치, 지시감독 및 통제와 같은 경 기능에 참여하는 것으로 작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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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및 전체 기업수준에서의 의사결정과정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Chaudhuri, 1992: 296; Bal, 1989: 14). 근로자 경 참여에 

대한 주관적 정의는 참여가 갖는 자발적 성격을 강조한다(Bal, 1992a: 

603). 독일의 공동결정제도와 같이 제도화되고 법에 의해 정당성을 부여

받는 근로자의 경 참여와 달리 경 참여에 대한 근로자들의 주관적 자

발성을 강조하는 주관적 정의는 경 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의사결정

과정과 문제해결과정이 갖는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강조하

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레리히는 근로자 개인의 경험과 능력에 기

초한 참여의 자발성과 평등성을 강조한다(Frerichs, 1994: 40). 하지만 이

러한 근로자 경 참여의 주관적 정의의 지나친 강조는 결국 근로자들의 

작업몰두와 헌신과 같은 ‘직장귀속의식’을 강조함으로써 결국 산업민주

주의적 측면보다는 경 측에 의한 근로자 통제수단으로 경 참여가 이

용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Ramsay, 1985: 60).

산업민주주의와 근로자 경 참여는 결국 많은 내용을 공유하고 있지

만, 결정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산업민주주의가 기업 내에서 권력

의 배분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관련된 것인 반면에, 근로자의 경 참여는 

주로 생산 및 노동과정에 근로자들의 의사를 반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경 참여가 경 측에 의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동원수단으로 이용되고, 그 결과 산업민주주의와 상치되는 방향

으로 전개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즉, 산업민주주의의 확대는 근로자

의 경 참여를 가져오지만, 근로자가 경 에 참여한다고 해서 이를 곧바

로 산업민주주의로 이해할 수는 없다.

노사관계는 작업장내 관계 및 근로자의 참여의 구조적 틀을 제공한다. 

노동과정론은 기업내 노사관계의 핵심을 ‘통제’의 문제로 본다. 노동과정

론에 있어서 이러한 ‘통제’의 문제는 구매된 노동의 노동과정내 구체적 

실현을 위한 기준이 되는 노동계약의 구조적 불완전성에서 시작되는 것

으로 본다. 

리틀러(Craig R. Littler)는 작업장내 통제기제에 대한 두 가지 설명

모델을 제시한다(Littler, 1987: 44∼45). 첫번째 모델은 경 의 권력행사

로서의 ‘통제’와 ‘저항’의 변증법적 모델이다. 두번째 모델은 작업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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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경제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이고 공동체적 관계로 본다. 여기에서 

경 은 통제를 협력적 관계에 기초한 근로자의 내적 동기로부터 얻어내

려 한다.

여기에서 첫번째 모델은 리차드 에드워드(Richard Edwards)의 통제

모델에 상응한다. 작업장 규제의 전략적 차원으로서의 통제는 일정한 분

석적 의미를 갖고 있다(Hildebrandt/Seltz, 1989: 9). 즉, 에드워드 식의 

통제모델은 작업장에서의 통제의 필요성과 행정가(Verwalter)로서 뿐만

이 아닌 통제자로서의 경 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도출시켜 준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마이클 뷰러웨이(Michael Burawoy)의 접근은 

훨씬 더 설득력있다. 뷰러웨이는 통제기제의 분석틀에 ‘동의’라는 요인을 

도입하기 때문이다. 그는 작업장 관계가 경 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

는 것이 아니라 경 과 노동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구체적인 작업장 관계는 이러한 통제, 동의와 협상의 지속적 상

호관계의 결과로서 형성된다. 따라서 통제자로서의 경 은 자율성에 기

초한 동의의 산출이라는 또 하나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며, 근로자 

역시 제한된 역 내에서지만 이러한 자율성을 자신의 자유공간으로 받

아들이고 동의에 합의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근로자의 경 참여 역시 이러한 통제이론적 관점과 결합되어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참여 역시 단순히 근로자의 이해대변의 역의 확장이

라는 측면에서가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경 의 전

략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 은 경 적 의사결정의 하위

역을 근로자에게 자율성의 역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근로자에게 

동의와 협력을 동원해내고 동시에 경 에 대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램세이는 경 이 근로자 참여를 도입하는 이유는 근로자에게 자

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신(Commitment)’을 얻어내기 위

함이라고 단언한다. “사용자들이 참여를, 특히 작업장 수준에서 참여를 

도입하는 명백한 동기는 근로자의 헌신을 증대시키고 대부분의 노동과

정 분석에 묘사된 바와 같은 노동을 더욱 첨 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Ramsay, 1985: 59). 실제로 기업문화 및 신경 전략의 대부분은 참여

경 의 이름하에 근로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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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능한 경 전략은 논리적으로 다음의 [그림 1]과 같

이 도식화해 볼 수 있다. 강압적 통제는 시장우월적 지위, 관료제적 내

지 기술적 규정에 기초한 경 전제적 통제의 틀 내에 위치지울 수 있다. 

동의적 통제는 경 의 헤게모니적 우월성에 기초한다. 여기에서 동의의 

형성은 다양한 유인기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유인기제는 내부노

동시장의 형성을 통한 고용안정, 기업내 복지 및 보상체계와 같은 물질

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기업공동체나 기업문화 등을 통한 비물질적인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동의의 형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동의 규칙을 

마련해 가는 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그림에서 동의에 기초한 참여는 다시 ‘동원을 통한 참여’와 ‘공동형

성을 통한 참여’로 개념화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화는 뷰러웨이가 제시

한 것보다는 행위자들이 훨씬 폭넓은 행위공간을 부여받고 있음을 전제

하고 있다. 따라서 미시정치적 접근을 통해 뷰러웨이의 ‘생산의 정치’를 

보완하여 참여모델의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 미시정치적 접근은 ‘복도’

라는 개념을 통해 구조화된 제한 속에서 자유로운 행위자들의 행위공간

을 설정하며, 동시에 작업장 행위자들의 관계가 기본적으로 권력관계임

을 강조한다. 이러한 권력관계는 최종심급에 있어서는 게임의 규칙을 재

정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위자가 자신의 이해를 끝까지 관철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본다.

결국 참여는 단순히 산업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노동의 자

기실현의 과정이라는 단선적 논리로 파악해서는 안되며, 자본의 측면에

서 경 이 동원가능한 전략의 일환으로서도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그

렇지 않으면 기업경 전략에 대한 참여와 작업장 수준에서의 참여라는 

두 가지 참여가 왜 서로 상이한 논리에서 진행되는지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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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참여의 통제기제

HRM

감량경

참여경

탈포드주의

신포드주의

린생산방식

유연전문화

신생산방식 신경 전략

참 여

강 제

통 제

동 의

헤게모니

시장 관료제 동원 공동형성

제4절 소 결

근로자의 경 참여는 그 이론적 자원을 주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

주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결국 

정치적 민주주의의 경제적 역으로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자신의 규범

적 정당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그 역사

적 기원을 다양한 사상적 흐름에 두고 있으며 따라서 통일된 단일한 

개념적 명료성과 이론적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채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의 기원, 전개, 발

전을 살펴봄으로써 두 개념이 어떤 식으로 구별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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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동시에 이러한 두 개념을 근로자의 경 참여와 관계지어 근

로자 경 참여가 갖는 다중성을 고찰해 보았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는 초기에는 

구분되어 사용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산업민주주의는 사회개량주의적 

사상의 향에 힘입어 등장했으며, 이후 마르크스주의적인 변용을 겪으

면서 부분적으로만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을 맺게 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국사회에서 산업민주주의와 경제민주

주의를 곧바로 반자본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근로자의 경 참여 역시 경 참여의 어떤 측면을 강조하느냐

에 따라 친경 적인 내용을 갖을 수도 또는 친노동적인 내용을 갖을 수

도 있으며 생산성과 고용안정을 위한 협력적 내용을 갖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근로자 경 참여가 어떤 모습을 갖게 될 것인가는 전적으로 관

련 행위주체간의 세력관계, 전략, 경제사회적 주변환경 등에 달려 있다. 

특히 경 과 노동이 전략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행위를 취

할 것인가에 따라 근로자 경 참여의 내용은 상이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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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업체패널자료에 기초한 경 참여의 실태

제1절 경 관련 사안에 대한 전반적 참여의 범위

이 장에서는 외국의 경 참여 사례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앞서 현

재 우리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 참여의 주요 실태를 살펴본다.

경 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대해 근로자가 어느 정도의 참여를 하

고 있는가를 정리한 <표 3-1>은 아직 우리나라의 경 참여가 초보적

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안에 대해 근로자

가 경 에 참가할 수 있는 수준은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고 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인데, 특히 경 계획이나 회사 조직개편과 

같이 경 권의 핵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

는 수준에 그친다. 그와는 반대로 생산성 향상운동이나 복리후생 등 사

측의 이익이나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근로

자가 제시하는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 될 수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감원 등 고용조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근로자 참여의 범위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평가는 근로자대표의 응답에서 더욱 더 두드러

지게 나타났다. 그 밖에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간 의견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경 관련 사안에 대한 근로자 참여의 범위를 소속 상급단체별과 노

사관계의 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본 <표 3-2>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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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사업장 경 관련 사안에 대한 근로자 참여의 범위

사전에 

정보도 

없음

사전에 

정보만 

제공받음

의견개진 

할 수 

있음

의견이 

의사결정

에 고려됨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

노사간 
합의에 
의한 

공동결정

1 2 3 4 5 6

(1)경 계획

(2)회사 조직개편

(3)경 혁신운동

(4)생산성 향상운동

(5)신기계 및 설비의 도입

(6)공정 및 작업조직 개편

(7)각종 소집단 활동

(8) 인사노무제도 개선

(9) 근로자훈련

(10) 성과배분

(11) 복리후생

(12) 분사나 하청의 결정

(13) 감원 등 고용조정

  주 :       는 노무관리자,       는 근로자대표임.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의 의견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유노

조기업의 경우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참여의 범위에 대

한 노무관리자의 의견이 근로자대표와 크게 달랐다. 근로자대표가 평가

하는 근로자 참여의 범위는 노무관리자의 그것보다 훨씬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관계가 대립적인 기업의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

의 평가 역시 협력적인 곳보다 엇갈리는 경향이 보다 뚜렷하 다.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 비록 참여의 수준은 제한되었으나 근로자의 

의견개진 가능성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필요한 사

안에 한하여 그러한 의견개진이 의사결정시 고려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

는 구체적인 방안마련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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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상급단체 및 노사관계에 따른 사업장 경 관련 사안에 대한 근로자 참

여의 범위

상급단체 노사관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립적 협력적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경 계획 2.8 2.7 2.7 2.3 2.5 2.2 2.7 2.8

회사 조직개편 2.6 2.7 2.6 2.4 2.3 2.2 2.6 2.7

경 혁신운동 3.1 2.7 3.2 2.4 2.6 2.3 3.0 3.1

생산성 향상운동 3.7 3.3 3.6 2.7 3.1 2.8 3.6 3.6

신기계 및 설비의 도입 3.0 2.6 3.1 2.5 2.7 2.4 3.0 3.0

공정 및 작업조직 개편 3.3 3.0 3.4 2.8 2.9 2.6 3.2 3.3

각종 소집단 활동 3.5 2.9 3.4 2.8 2.9 2.5 3.3 3.4

인사노무제도 개선 3.4 3.1 3.6 3.0 2.8 2.7 3.2 3.2

근로자훈련 3.6 3.3 3.6 3.1 3.1 2.8 3.4 3.5

성과배분 3.8 3.5 3.9 3.6 2.8 2.9 3.2 3.3

복리후생 4.4 4.2 4.3 4.2 3.4 3.5 3.8 4.0

분사나 하청의 결정 3.5 3.2 3.7 3.4 2.6 2.6 2.8 3.1

감원 등 고용조정 4.1 4.2 4.3 4.1 3.0 3.3 3.3 3.6

  주 : 1점:사전에 정보도 없음∼6점:노사간 합의에 의한 공동결정.

제2절 노사협의회의 활용실태

노사협의회는 현재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근참법)에 의해 

제도화되어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참가기구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박

종희(2003)는 근참법의 목적과 주체구성에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와 분명히 구분됨에도 기능과 활동면에서 노동조합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의 한 부분으로 작용하는

지, 아니면 노동조합과는 별개의 조직단위로서 종업원의 이해관계를 대

변하는 기구인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노동조합이 

조직된 기업의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 사안을 논의하는 등, 사실상 노동

조합의 보조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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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주요 활동에 대해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가 평가한 

내용을 담은 <표 3-3>에서 우리는 노사 모두 생산성 관련 사안을 다루

고 있음에 약간 편중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노무관

리자와 근로자대표 모두 차이는 크지 않지만 사측이 주도하고 있다는 

응답을 하 는데, 그런 만큼 합의를 통해 논의사안을 결정하는 정도에 

대한 평가도 낮았다. 

<표 3-3> 노사협의회의 주요 활동내용

주로 생산성 향상 

관련사안을 다룸
  -3               0               3

대부분의 단체교섭 

사안도 함께 다룸

주로 정보제공이나 

가벼운 의견청취 

수준   -3               0               3

대부분 노사간 합

의를 통해서 결정

사용자측이 주도
  -3               0               3

근로자측이 주도

  주 :   는 노무관리자,  는 근로자대표임.

<표 3-4>는 노사협의회가 주로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협의기구, 

안전, 보건, 작업환경에 대한 논의기구, 생산성 향상에 대한 논의기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노조기업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활용정도

에 대한 한국노총 소속 기업 노사대표의 평가가 민주노총 소속 기업의 

평가보다 조금 높았다. 노사관계의 성격으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노

사관계가 협력적인 기업에서 노사협의회의 활용정도가 대립적인 기업보

다 상당히 높았다. 특히 한국노총 소속 기업에서, 그리고 노사관계가 협

조적이라고 응답한 기업에서 노사협의회를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의 사

전 조율기관으로 활용하거나 생산성 향상에 관한 논의기구로 활용하는 

경향이 민주노총 소속 기업이나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기업보다 약

간 더 높았다.

<표 3-5>는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정도를 종속변수로 회귀분석을 실



제3장 사업체패널자료에 기초한 경영참여의 실태 23

시한 결과를 담고 있다. 기업규모나 산업을 통제한 이후에도 노사관계

의 성격이나 인사관리의 특성은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정도에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

관계의 성격이 협력적인 기업에서, 그리고 기업의 인사관리 관행이 단

기적이거나 수량적 유연성의 확대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보다 장

기적인 인력개발과 애착심, 그리고 팀워크 강화에 중점이 두어진 경우 

노사협의회의 활용정도가 모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았다. 노조 

유무는 노사협의회의 활용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가지

고 있지 못하 다. 특이한 사항은 노무관리자의 응답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확인된 결과이긴 하나, 독립 전문경 체제를 갖춘 기업에서

의 노사협의회 활용정도가 소유주 중심의 경 체제보다 더 낮았다는 점

이다. 보다 관료적이고 전문적인 경 체제가 확립된 경우 노사협의회가 

그렇지 못한 기업보다 오히려 경 결정에 더 적은 향력을 가졌음을 

시사한다. 

<표 3-4> 상급단체 및 노사관계의 성격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활용정도

상급단체 노사관계

한국노총 민주노총 대립적 협력적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경 계획, 경 실적에 관한 
정보공유 통로로 활용

3.5 3.3 3.5 3.1 3.2 2.9 3.6 3.5

조직개편 논의기구로 활용 2.7 2.6 2.7 2.4 2.7 2.4 2.9 2.8

고용조정 논의기구로 활용 3.1 3.0 3.0 2.6 2.9 2.6 3.1 3.1

생산성 향상에 관한 논의기
구로 활용

3.6 3.3 3.3 2.9 3.2 3.0 3.7 3.5

인사노무제도에 관한 논의
기구로 활용

3.2 2.9 3.2 2.7 3.0 2.7 3.3 3.2

안전, 보건 및 작업환경 논
의기구로 활용

3.7 3.6 3.5 3.2 3.4 3.2 3.7 3.6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의 사
전 조율기관으로 활용

3.2 2.9 3.0 2.5 3.0 2.7 3.3 3.3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협
의기구로 활용

4.0 3.9 3.9 3.7 3.6 3.5 3.9 3.9

  주 : 1점:전혀 그렇지 않다∼5점:매우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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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회귀분석(OLS) 결과:종속변수-노사협의회 활성화 정도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기업규모(기준: 300인 이상)

  100인 미만 -.541    (.354) -.670    (.482)

  100인 이상∼300인 미만 -.236    (.314) -.304    (.421)

산업(기준:제조업)

  농․임․어업 및 광업 -1.509   (1.449) -8.283***(2.007)

  건설업 -.126    (.479) .055    (.652)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052    (.400) .023    (.560)

  운수․통신업 -.868*** (.397) -.820    (.533)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672     (.503) -.542    (.674)

  기타 서비스 -.394     (.358) -.061    (.516)

노조 유무(노조 있음=1) .053     (.283) -.314     (390)

노사관계 성격1) 1.541*** (.188) 2.653*** (.237)

인사관리 전반
2)

.144*** (.027) .106*** (.037)

경 체제(기준:독립 전문경 체제)

  소유주 중심의 경 활동 -1.223*** (.355) .306    (.485)

  중요사안의 결정은 소유주가 함 -1.093*** (.375) .042    (.500)

상수 19.099***(1.013) 13.855***(1.373)

R2 .105 0.170

  주 : * p<.1, ** p<.05, *** p<.01

      1)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것을 의미. 이하 표에

서도 동일.

      2) 인사관리 전반은 다음의 5가지 문항에 대한 1점에서 7점까지의 응답

의 평균값을 의미.

         ① 1점:인사관리의 일차적 목표는 가능한 고정적 인건비 절감에 있

다∼7점:인사관리의 일차적 목표는 종업원의 기업에 대한 충성심

과 애착을 높이는 데 있다.

         ② 1점: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외부에서 충원하고 불필요시 해고

한다∼7점:필요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장기고용을 통해 내부에서 

육성한다.

         ③ 1점:가능한 비정규 근로자를 최대한 활용한다∼7점:가능한 정규

사원을 주로 활용한다.

         ④ 1점:인사관리는 개인의 성과/업정을 기준으로 운 된다∼7점:인

사관리는 팀워크를 기준으로 운 된다.

         ⑤ 1점:인사관리는 종업원의 단기적 성과/업적을 최대한 높이려는 방

향으로 운 된다∼7점:인사관리는 종업원의 장기적인 육성과 개

발을 위한 방향으로 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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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보상관리제도 실시현황

이 절에서는 경 참여 중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재무참가의 수

준을 살펴본다. <표 3-6>에 따르면 가장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보

상관리제도는 이익배분제도 혹은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성과급이

다. 2003년과 2004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이 20.8%에 

이르며, 2004년부터 실시하기 시작한 기업도 12.7%이다. 팀 또는 부서별 

성과급이나 인센티브 제공도 2004년 기준 총실시기업의 비중이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들 제도들은 2003년 기

준으로 실시하 다가 2004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의 비중도 무시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익배분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의 경우 13%의 

기업이, 팀 또는 부서별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의 경우 11.9%의 기업이 

<표 3-6> 2003∼2004년에 걸친 보상관리제도 실시현황 변화

2003 2004 빈도(%)

이익배분제도 또는 전사

원 대상 각종 집단성과

급

실시 실시  354(20.8)

비실시 실시  217(12.7)

실시 비실시  222(13.0)

비실시 비실시  909(53.4)

종업원지주제도

혹은 우리사주제

실시 실시  96( 5.6)

비실시 실시  51( 3.0)

실시 비실시  86( 5.1)

비실시 비실시 1,469(86.3)

팀 또는 부서별 성과급/

인센티브

실시 실시  254(14.9)

비실시 실시 147( 8.6)

실시 비실시  203(11.9)

비실시 비실시 1,098(64.5)

스톡옵션제

실시 실시  50( 2.9)

비실시 실시  35( 2.1)

실시 비실시  47( 2.8)

비실시 비실시 1,5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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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제도의 시행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 외종업원지주제는 

2004년 기준으로 조사대상기업의 총 8.6%가, 그리고 스톡옵션제는 약 

4%의 기업이 실시하고 있었다. 

노동조합 유무나 해당 노조의 소속 상급단체는 기업이 이익배분제도

를 실시하는 데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제조업체가 서비

스업 등 비제조업체보다 이익배분제도를 실시하는 비율이 10% 이상 높

았으며, 실시기업의 매출액과 업이익, 단기순이익의 정도가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했다(표 3-7 참조). 이러한 사실

은 이익배분제 혹은 전사원 대상 성과급 실시여부를 종속변수로 로지스

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표 3-8>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 는데,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100인 미만 기업, 제조업

<표 3-7> 이익배분제도 실시여부

(단위:대상기업수, %)

2003 2004

실시 비실시 실시 비실시

노동조합 유무

있다
279

(36.1)
493

(63.9)
399

(31.2)
879

(68.8)

없다
393

(32.6)
812

(67.4)
278

(38.6)
442

(61.4)

상급단체

한국노총
150

(33.5)
298

(66.5)
135

(36.2)
238

(63.8)

민주노총
72

(34.0)
140

(66.0)
68

(33.8)
133

(66.2)

산업별

제조업
453

(33.5)
899

(66.5)
394

(37.7)
652

(62.3)

기타 서비스
216

(24.5)
664

(75.5)
262

(25.0)
787

(75.0)

재무관련 정보
(백만원)

매출액
평균(표준편차)

823475
(3823246)

302971
(1884718)

595363.1
(2505373)

205908.6
(1156878)

업이익
평균(표준편차)

118558
(1039238)

27994
(335714)

54870.14
(365039.7)

15943.02
(150880.6)

당기순이익
평균(표준편차)

62202
(438030.2)

14614
(253136.9)

32282.92
(301447.9)

10653.10
(140225.7)

전  체
680

(29.9)
1595
(70.1)

678
(31.3)

1486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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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8>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이익배분제 혹은 전사원 대상 성과

급 실시여부

실시 않음(0)/실시(1)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기업규모(기준: 300인 이상)

  100인 미만 -.563***( .173) -.283   ( .226)

  100인 이상∼300인 미만 -.180   ( .160) -.137   ( .195)

산업(기준:제조업)

  농․임․어업 및 광업 -1.923*  (1.051) -5.956   (8.729)

  건설업 -.075   ( .210) -.077   ( .286)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056   ( .174) -.181   ( .255)

  운수․통신업 -1.461***( .249) -1.529***( .301)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057   ( .221) -.294   ( .307)

  기타 서비스 -.716***( .174) -.879***( .254)

노조 유무(노조 있음=1) .013   ( .146) .036   ( .181)

노사관계 성격 .242***( .092) .445***( .115)

인사관리 전반 .009   ( .013) .007   ( .017)

경 체제(기준:독립 전문경 체제)

  소유주 중심의 경 활동 -.795***( .170) -.917***( .227)

  중요사안의 결정은 소유주가 함 -.225   ( .179) -.240   ( .226)

상수 -.490   ( .490) -1.231*  ( .648)

총사례수 1521 831

Nagelkerke R2 .133 .159

-2log likelihood 1834.612 1021.646

Chi-square 154.738*** 104.223***

Degrees of freedom 13 13

  주 : <표 3-5>와 동일.

체에 비해 운수․통신업 및 기타 서비스업 종사기업, 그리고 독립 전문

경 체제에서보다 소유주 중심의 경 체제를 가진 기업에서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부(-)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 반면 노사관계

가 협력적일수록 더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업원지주제는 근로복지기본법에 근거하여 개별 주주의 신분으로 회

사 경 에 참여하게 하는 간접적 참여제도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가족 



28 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지배적인 기업구조 및 취약한 기업 감시기능, 그리고 아직 정상적인 투

자의 장으로 정착하지 못한 주식시장으로 인해 그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평가(임웅기, 1999)가 많다. <표 3-9>에서 노조유무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웠지만 대체로 유노조기업에서, 또 소속 상급단

체별로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보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그리고 서비스보다는 제조업체에서 조금 더 많이 실시하

고 있었다. 매출규모나 업이익 면에서도 실시기업의 규모가 더 큰 추

세는 여전히 관찰되었다. <표 3-10>의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에서 이

러한 기업규모 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으며, 노무관리자가 

노사관계를 협력적으로 판단할수록, 또 독립적인 전문경 체제를 확립

<표 3-9> 종업원지주제도 혹은 우리사주제 실시여부

(단위:대상기업수, %)

2003 2004

실시 비실시 실시 비실시

노동조합
유무

있다
102

(13.2)
670

(86.8)
95

(7.4)
1183
(92.6)

없다
115
(9.5)

1090
(90.5)

75
(10.4)

645
(89.6)

상급단체

한국노총
40

(8.9)
408

(91.1)
38

(10.2)
335

(89.8)

민주노총
37

(17.5)
175

(82.5)
26

(12.9)
175

(87.1)

산업별

제조업
154

(11.4)
1198
(88.6)

105
(10.0)

941
(90.0)

기타 서비스
64

(7.3)
816

(92.7)
65

(6.2)
984

(93.8)

재무관련
정보

매출액(백만원)
1160172

(4362728)
397671

(2432514)
901831.4
(2281297)

286484.4
(1688534)

업이익(백만원)
98907

(452601.7)
54529

(697266)
97698.73

(381913.3)
23036.41

(232441.7)

당기순이익(백만원)
47823

(237697.5)
28962

(340364.6)
61452.20

(255475.9)
14048.59

(208266.7)

전   체 218(9.6) 2057(90.4) 172(7.9) 1992(92.1)



제3장 사업체패널자료에 기초한 경영참여의 실태 29

하고 있을수록 실시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현상 또한 함께 검증할 수 있

었다.

팀 또는 부서별 성과급과 인센티브제도와 관련하여서도 역시 노조유

무나 소속 상급단체에 따른 큰 차이는 발견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에

서 살펴본 이익배분제도나 종업원지주제와는 달리, 팀 또는 부서별 성과

급과 인센티브는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약간 더 많이 실시하고 있

었으며, 실시기업과 비실시기업간의 매출액과 업이익 등 재무관련 사

<표 3-10>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종업원지주제 실시여부

실시 않음(0)/실시(1)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기업규모(기준: 300인 이상)

  100인 미만 -.996***( .270) -1.115***( .351)

  100인 이상∼300인 미만 -.356   ( .226) -.297   ( .255)

산업(기준:제조업)

  농․임․어업 및 광업 -.071   (1.074) -4.046   (8.676)

  건설업 -.459   ( .392) -.653   ( .495)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210   ( .303) -.131   ( .393)

  운수․통신업 -.333   ( .330) -.388   ( .378)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026   ( .340) .188   ( .409)

  기타 서비스 -.501*  ( .288) -.473   ( .372)

노조 유무(노조 있음=1) .007   ( .216) .042   ( .250)

노사관계 성격 .097***( .142) .170   ( .158)

인사관리 전반 -.004   ( .021) -.029   ( .026)

경 체제(기준:독립 전문경 체제)

  소유주 중심의 경 활동 -.640** ( .251) -.426    (.313)

  중요사안의 결정은 소유주가 함 -.119   ( .250) -.030   ( .299)

상수 -.490** ( .762) -1.206   ( .911)

총사례수 1521 831

Nagelkerke R2 .070 .075

-2log likelihood 906.449 596.909

Chi-square 50.879*** 33.647***

Degrees of freedom 13 13

  주 : <표 3-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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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그렇게 큰 차이도 발견되지 않았다(표 3-11 참조). 로지스틱 회귀

분석 결과를 담고 있는 <표 3-12>에 따르면,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

고 제조업보다는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이나 기타 서비스업에서 더 실

시가능성이 컸는데,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여타 변수가 통제된 상황에

서는 유노조기업에서 더 실시가능성이 낮았다는 점이다. 노사관계의 성

격 역시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앞의 종업원지

주제도와 마찬가지로 노무관리자의 응답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스톡옵션제의 실시여부에 가장 큰 향을 미치는 변수는 <표 3-13>

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기업규모이다. 매출액과 업이익, 단기순이익의 

수준이 실시기업에서 현저히 더 높았다. 이런 추세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표 3-11> 팀 또는 부서별 성과급/인센티브

(단위:대상기업수, %)

2003 2004

실시 비실시 실시 비실시

노동조합

유무

있다
176

(22.8)

596

(77.2)

348

(27.2)

930

(72.8)

없다
345

(28.6)

860

(71.4)

151

(21.0)

569

(79.0)

상급단체

한국노총
78

(17.4)

370

(82.6)

62

(16.6)

311

(83.4)

민주노총
43

(20.3)

169

(79.7)

47

(23.4)

154

(76.6)

산업별

제조업
296

(21.9)

1056

(78.1)

232

(22.2)

814

(77.8)

기타 서비스
225

(25.6)

655

(74.4)

260

(24.8)

789

(75.2)

재무관련

정보

매출액(백만원)
660050

(3918690)

417793

(2126761)

496531.8

(1882004)

287999.7

(1710222)

업이익(백만원)
52209

(382993)

62521

(752800)

41787.76

(194120.2)

25796.49

(268430.0)

당기순이익

(백만원)

37593

(363170.5)

28806

(317209)

23975.52

(164058.1)

16548.30

(228665.2)

전   체 528(23.2) 1747(76.8) 502(23.2) 1662(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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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2>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팀 또는 부서별 성과급/인센티브 실시여부

실시 않음(0)/실시(1)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기업규모(기준: 300인 이상)

  100인 미만 -.358   (.184) -.671***( .243)

  100인 이상∼300인 미만 -.148   (.174) -.366*  ( .208)

산업(기준:제조업)

  농․임․어업 및 광업 -.465   (.783) -.385   (1.118)

  건설업 -.086   (.238) -.385   ( .340)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502***(.181) .377   ( .267)

  운수․통신업 -.515*  (.267) -.420   ( .314)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468   (.234) .419   ( .322)

  기타 서비스 .356** (.171) .336   ( .244)

노조 유무(노조 있음=1) -.668***(.164) -.668***( .200)

노사관계 성격 .309***(.100) .072   ( .121)

인사관리 전반 .009   (.014) .029   ( .019)

경 체제(기준:독립 전문경 체제)

  소유주 중심의 경 활동 -.301*  (.183) -.293   ( .240)

  중요사안의 결정은 소유주가 함 .139   (.192) -.022   ( .239)

상수 -2.064***(.528) -1.274*  ( .693)

총사례수 1521 831

Nagelkerke R2 .076 .076

-2log likelihood 1667.072 925.774

Chi-square 81.459*** 44.853***

Degrees of freedom 13 13

  주 : <표 3-5>와 동일.

결과를 담고 있는 <표 3-14>에서 다시 확인된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제조업보다는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에서, 소유주 중심의 경

체제를 가진 기업보다는 독립 전문경 체제를 가진 기업에서 그리고 역

시 노무관리자의 노사관계 성격에 대한 평가가 협력적일수록 더 실시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는 팀 또는 부서별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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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이나 인센티브제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실시할 가능성

이 더 낮았다.

<표 3-13> 스톡옵션제 실시여부

(단위:대상기업수, %)

2003 2004

실시 비실시 실시 비실시

노동조

합유무

있다
41

(5.3)

731

(94.7)

66

(5.2)

1212

(94.8)

없다
70

(5.8)

1135

(94.2)

32

(4.4)

688

(95.6)

상급

단체

한국노총
20

(4.5)

428

(95.5)

12

(3.2)

361

(96.8)

민주노총
7

(3.3)

205

(96.7)

9

(4.5)

192

(95.5)

산업별

제조업
69

(5.1)

1283

(94.9)

53

(5.1)

993

(94.9)

기타 서비스
44

(5.0)

836

(95.0)

46

(4.4)

1003

(95.6)

재무관

련정보

매출액(백만원)
1980428

(7708260)

393389

(2054032)

1836671

(5424628)

259157.7

(1235193)

업이익(백만원)
219829

(1036529)

49855

(643275)

194254.3

(827522.9)

20343.53

(158452.4)

당기순이익

(백만원)

185818

(983584.5)

21598

(234159.6)

125914.7

(711304.4)

12212.56

(134891.9)

전    체 113(4.1) 2162(79.0) 100(4.6) 206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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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스톡옵션제 실시여부

실시 않음(0)/실시(1)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기업규모(기준: 300인 이상)

  100인 미만 -1.152***( .349) -1.219** (  .527)

  100인 이상∼300인 미만 -.290   ( .297) .025*  (  .375)

산업(기준:제조업)

  농․임․어업 및 광업 -4.152   (9.465) -3.593   (14.693)

  건설업 -.985   ( .635) -2.221*  ( 1.213)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1.096** ( .546) -1.868*  ( 1.052)

  운수․통신업 -.551   ( .527) -.918   (  .693)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865** ( .359) 1.054** (  .456)

  기타 서비스 .050   ( .320) -.034   (  .439)

노조 유무(노조 있음=1) -1.075***( .315) -1.148***(  .385)

노사관계 성격 .401** ( .197) .002   (  .237)

인사관리 전반 -.026   ( .027) -.032   (  .037)

경 체제
(기준:독립 전문경 체제)

  소유주 중심의 경 활동 -1.463***( .299) -1.497***(  .416)

  중요사안의 결정은 소유주가 함 -.883***( .298) -1.038***(  .388)

상수 -2.059** (1.014) -.381   ( 1.294)

총사례수 1521 831

Nagelkerke R2 .187 .240

-2log likelihood 557.453 319.909

Chi-square 103.708*** 79.738***

Degrees of freedom 13 13

  주 : <표 3-5>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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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근로자 경 참여에 대한 노사 의식조사 결과

1. 노조유무 및 상급단체별 경 참여에 대한 의견

이 절에서는 근로자 경 참여에 대한 노사 의식조사 결과를 노사관계

에 향을 미치는 제도적․관행적 특성과 연결하여 검토하고 있다. 여기

서는 특히 노조유무 및 상급단체별로 노사의 경 참여에 대한 의견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주목한다.

<표 3-15>는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활동범위에 대해 노사가 크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그러한 의견 차이는 특히 근로자대

표의 경우 노조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또한 상급단체가 민주노총인

가 아니면 한국노총인가에 따라서도 노동계 내부적으로 매우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노무관리자의 경우 대다수인 60∼70%의 응답자가 

노동조합의 활동범위는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한정되기를 희망하 고, 무노조기업의 근로자대표도 이에 대해서는 과

반수에 육박하는 48.7%가 찬성하 다. 그러나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표 3-15> 노동조합의 바람직한 활동범위에 대한 의견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무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무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임금 및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단체교섭

62.9 64.7 70.0 48.7 21.8 11.2

경 참여 33.5 31.0 27.5 47.1 47.9 33.7

정치적 활동  1.2  1.9  0.5  1.1  2.0  3.0

경 참여와 정치적 활동  2.2  2.2  2.0  2.9 28.3 52.1

기타  0.2  0.3   -  0.2   -   -

전  체
(N)

100
(1371)

100
(371)

100
(200)

100
(552)

100
(307)

100
(169)

주:기타 의견에는 ‘기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등의 답변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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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는 21.8%,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대표는 11.2%만이 찬성하 을 뿐

이다. 한 국노총 소속 노조대표의 47.9%가 단체교섭과 경 참여가 노조

의 바람직한 활동범위라고 응답한데 반해, 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대표

의 52.1%는 여기에 정치적 활동까지 덧붙여져야 한다고 응답하 다. 이

에 찬성한 노무관리자는 2%안팎으로 극소수 다.

근로자의 경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의

견 차이도 컸다. 대체적으로 노무관리자는 노조유무와 소속 상급단체

에 상관없이 일관된 의견을 보여주었으며, 무노조기업의 근로자대표의 

응답은 유노조기업 노조대표의 응답보다는 노무관리자의 의견과 훨씬 

더 유사하 다. 노무관리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의

사결정참가를 고용안정이나 재무참가, 인사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참

가보다 훨씬 더 필수적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유노조기업의 노조대표, 

특히 민주노총 소속 노조대표의 과반수 이상(54.4%)이 고용안정 관련 

의사결정참가가 필수적이라는 응답을 하 으며, 인사정책이나 재무참

가가 필수적이라는 응답도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관련 의사결정참가

<표 3-16> 근로자의 경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무

노조

한국

노총

민주

노총

무

노조

한국

노총

민주

노총

재무참가  7.2  7.7  8.0  8.8 14.8 12.7

고용안정 관련 의사결정참

가
20.7 25.0 24.8 27.3 40.1 54.4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조건 

관련 의사결정참가
41.1 38.3 37.2 42.3 28.2 13.9

인사정책과 관련된 의사결

정참가
 7.9  3.6  4.4  8.0 11.6 14.6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관

련 의사결정참가
23.0 25.5 25.7 13.4  5.4  3.8

기타  0.1   -   - 0.3   - 0.6

전  체

(N)

100

(745)

100

(196)

100

(113)

100

(388)

100

(277)

100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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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적이라는 의견(3.8%)에 비해서는 훨씬 많이 제시하 다(표 3-16 

참조).

이러한 의견의 차이는 경 참여의 바람직한 조직이나 수위와 관련된 

응답에서의 큰 차이와도 연결되어 있다(표 3-17 및 표 3-18 참조). 노동

조합이 경 참여의 바람직한 조직이라는 응답에 긍정적으로 답한 무노

조기업의 노무관리자는 12.5%에 불과하 으나, 같은 답을 한 유노조기

업의 노조대표의 비율은 72∼81%에 이르 다. 노무관리자는 유노조기업

이어도 노동조합보다는 노사협의회를 조금 더 바람직한 경 참여의 조

직이라고 생각하는 한편, 노사협의회나 제3의 근로자대표 조직을 바람직

한 경 참여의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유노조기업의 노조대표의 비율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바람직한 경 참여의 수위는 65% 전후의 노무관리자와 무노조기업의 

근로자대표가 공동협의권이라고 응답한 데 반해, 50%에 이르는 민주노

총 소속 노조대표는 공동결정권이라고 응답하 다. 공동결정권에 대한 

노무관리자의 지지는 10% 미만이었다.

<표 3-17> 경 참여의 바람직한 조직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무노조
한국

노총

민주

노총

무

노조

한국

노총

민주

노총

노동조합 12.5 42.3 37.2 17.0 72.9 81.0

노사협의회 75.0 50.5 58.4 78.1 25.3 17.7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제3의 

근로자대표 조직을 통해 참

여(단체교섭권 없음)

11.0  6.1  4.4  4.4  1.4  1.3

기타  1.5  1.0   -  0.5  0.4   -

전   체

(N)

100

(744)

100

(196)

100

(113)

100

(388)

100

(277)

100

(158)

  주 :기타 의견에는 ‘정기회의나 미팅 때’, ‘부서장과 대표와의 대화’, ‘직제라인

(부서/팀반별)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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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8> 바람직한 경 참여의 수위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무노조
한국
노총

민주
노총

무노조
한국
노총

민주
노총

정보공유(정보권) 24.2 24.6 23.9 18.3 11.9 3.2

공동협의(협의권) 67.2 65.6 64.6 64.4 58.1 47.5

공동결정(공동결정권)  8.7  9.7 11.5 17.3 30.0 49.4

전   체
(N)

100
(749)

100
(195)

100
(113)

100
(388)

100
(277)

100
(158)

2. 전반적 노사관계 상태에 따른 근로자 경 참여에 관한 의견

여기서는 노사관계의 성격에 따라 경 참여에 대한 노사의 의견이 어

떻게 차이나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노사관계의 성격은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전반적으로 어떠한지를 묻는 문항에서 매우 대립적, 대립적, 

그리고 중간이라는 응답을 ‘대립적’인 노사관계로, 그리고 협력적, 그리

고 매우 협력적이라는 응답을 ‘협력적’인 노사관계로 분류함으로써 구분

하 다. 

<표 3-19>의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범위에 대한 노사의 응답으로부

터 살펴볼 수 있는 사실은 노무관리자의 응답은 노사관계의 성격에 관

계없이 일관적으로 64% 전후가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범위가 임금과 근

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한정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난 한

편, 근로자대표가 선호하는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범위에 대한 응답은 노

사관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노사관계가 협력

적인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대표의 40% 이상이 노조의 활동범위를 단체

교섭 위주로 협소하게 제시하 는데 반해, 대립적인 기업 소속 근로자대

표의 30% 가까이가 노동조합의 활동은 단체교섭은 물론 경 참여와 정

치적 활동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 다. 

이러한 추세는 경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노사대표의 의견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다. 노사관계의 성격은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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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응답여부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은 반면, 대립적인 기업의 근로

자대표가 협력적인 기업의 근로자대표에 비해 고용안정 관련 의사결정

참가나 인사정책 관련 의사결정참가를 생산성 향상 이슈에 비해 더 중

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표 3-20 참조).

<표 3-21>에 나타난 경 참여의 바람직한 조직에 대한 의견 제시에

서도 이러한 의견차이는 계속 나타났다. 노무관리자와 협력적 노사관계

<표 3-19>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범위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대립적 협력적 대립적 협력적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단체교섭 63.9 64.0 26.1 40.2

경 참여 32.1 32.7 44.3 45.3

정치적 활동  1.2  1.3  1.5  1.7

경 참여와 정치적 활동  2.6  1.9 28.1 12.7

기타  0.2  0.2   -  0.2

전   체

(N)

100

(573)

100

(1430)

100

(402)

100

(664)

<표 3-20> 근로자의 경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대립적 협력적 대립적 협력적

재무참가  9.6  6.6 12.4 11.4

고용안정 관련 의사결정참가 22.6 21.6 42.8 32.3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조건 관련

의사결정참가
40.6 40.3 26.1 36.5

인사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참가  6.5  6.9 12.9  8.6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관련 의사결정

참가
20.7 24.5 5.5 11.2

기타   -  0.1  0.3  0.2

전   체

(N)

100

(323)

100

(770)

100

(348)

100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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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기업 소속 근로자대표의 대다수인 60∼70%가 노사협의회를 경

참여의 바람직한 조직으로 평가한 데 반해,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기업 소속 근로자대표의 62.4%가 노동조합을 노사협의회보다 더 바람직

한 경 참여의 조직이라고 응답하 다. 마찬가지로, 대립적인 노사관계

를 가진 기업 소속 근로자대표의 상당수인 40% 정도가 경 참여는 공

동결정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여 10∼20%안

팎인 노무관리자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지닌 기업 소속 근로자대표와의 

응답과 대조를 이루었다.

<표 3-21> 경 참여의 바람직한 조직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대립적 협력적 대립적 협력적

노동조합 25.2 19.2 62.4 39.2

노사협의회 64.5 70.6 35.3 57.0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제3의 근로자대

표조직을 통해 참여(단체교섭권 없음)
10.0  8.7  2.3  3.2

기타  0.3  1.6   -  0.6

전    체
(N)

100
(321)

100
(771)

100
(348)

100
(502)

<표 3-22> 바람직한 경 참여의 수위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대립적 협력적 대립적 협력적

정보공유(정보권) 24.9 23.9  8.0 16.3

공동협의(협의권) 64.5 68.0 52.3 64.3

공동결정(공동결정권) 10.6  8.1 39.7 19.3

전    체
(N)

100
(321)

100
(775)

100
(348)

100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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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사협의회의 활동정도에 따른 근로자 경 참여에 관한 

의견

이미 존재하고 있는 노사협의회의 활동정도가 노사의 경 참여에 대

한 의견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활동사항을 묻는 다음의 8가지 문항에서, 1점인 매우 그렇다부터 5점인 

전혀 그렇지 않다로 측정된 값의 합의 평균인 21점 이상부터는 노사협

의회가 ‘비활동적’, 21점 미만은 ‘활동적’이라고 간주하 다. 8가지 문항

은 ① 경 계획, 경 실적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통로로 활용, ② 회

사의 조직개편을 논의하는 기구로 활용, ③ 고용조정을 논의하는 기구로 

활용, ④ 생산성 향상에 관한 논의 기구로 활용, ⑤ 인사노무제도에 관

한 논의기구로 활용, ⑥ 안전․보건 및 작업환경에 관한 논의의 기구로 

활용, ⑦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의 사전 조율기관으로 활용, ⑧ 근로자 

복지개선을 위한 협의기구로 활용 등이다.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범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노사협의회의 활동 

여부가 미친 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3 참조). 마찬가지로 

<표 3-24>에 나타난 근로자의 경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활동적이거나 비활동적인 노사협의회를 

가진 기업의 근로자대표의 응답에 큰 차이는 없었다. 

<표 3-23> 노조의 바람직한 활동범위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활동적
비

활동적
활동적

비
활동적

임금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단체교섭 60.6 67.0 35.5 34.6

경 참여 35.5 30.1 46.7 43.8

정치적 활동  1.6  1.0  1.9  1.3

경 참여와 정치적 활동  2.2  1.6 15.9 20.1

기타    -  0.3    -  0.1

전   체
(N)

100(670) 100(798) 100(377) 100(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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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4> 근로자의 경 참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활동적
비

활동적
활동적

비
활동적

재무참가  6.2  9.0 11.1 12.4

고용안정 관련 의사결정참가 22.9 22.6 36.0 36.9

근로시간 단축 등 근무조건 관련 

의사결정참가
42.5 35.9 31.6 32.1

인사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참가  6.2  6.7 10.1 10.4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 관련 의사결정참가 21.9 25.9 11.1  7.8

기타  0.3   -   -  0.4

전    체(N) 100(388) 100(421) 100(297) 100(539)

<표 3-25> 경 참여의 바람직한 조직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활동적
비

활동적
활동적

비
활동적

노동조합 18.5 25.8 36.1 55.7

노사협의회 77.1 66.9 61.1 41.1

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제3의 근로자대
표조직을 통해 참여(단체교섭권 없음)

 3.6  6.4  2.7  2.6

기타  0.8  0.9   -  0.6

전   체(N) 100(389) 100(423) 100(296) 100(540)

<표 3-26> 바람직한 경 참여의 수위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활동적 비활동적 활동적 비활동적

정보공유(정보권) 20.1 27.7 13.2 12.6

공동협의(협의권) 72.2 63.4 63.5 57.0

공동결정(공동결정권)  7.7  9.0 23.3 30.4

전   체(N) 100(388) 100(423) 100(296)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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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활동정도는 노무관리자와 근로자대표 모두에게 노동조

합보다는 노사협의회가 더 바람직한 경 참여의 조직이라는 인식을 고

양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음이 <표 3-25>에 나타나 있다. 노사협의회가 

활동적인 기업의 노무관리자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노무관리자보다 

10% 이상, 그리고 활동적인 기업의 근로자대표는 그렇지 않은 기업의 

근로자대표보다 20% 이상 더 많이 노사협의회가 바람직한 경 참여의 

조직이라고 평가하 다.

한편 노사협의회가 활동적일수록 근로자대표의 경우 공동협의권을 바

람직한 경 참여의 수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더 컸으며, 비활동적인 노사

협의회를 가진 기업의 근로자대표의 30% 이상이 공동결정권을 바람직

한 경 참여의 수위로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나 23%에 불과한 활동적인 

노사협의회 소속 기업 근로자대표의 응답과 대조를 이루었다.

4. 회사의 경 체제에 따른 근로자 경 참여의 정도 및 경

참여에 대한 노사의견

회사의 경 참여에 따른 근로자 경 참여의 정도와 그 필요여부, 그리

고 바람직한 경 참여의 수위에 대한 노사의견이 <표 3-27>에 나타나 

있다. 경 참여가 소유주 위주이든 아니면 소유와 경 이 완전히 분리된 

자율경 체제이든간에 노무관리자의 경 참여의 필요성에 찬성하는 의

견은 50∼55%로 유사하 는데 반해, 근로자대표의 경우에는 소유주 위

주의 경 체제하에서의 찬성률인 71.1%보다 자율적 경 체제하에서 찬

성하는 의견이 85.2%로 차이나게 높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바람직한 경 참여의 수위 역시 자율적 경 체제하에서 더 높아졌으며, 

실제로 사업장에서의 경 관련 사안에 대한 근로자 참여의 정도도 역시 

더 높았다. 

경 참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노사의 의견을 종속변수로 <표 3-28>

에 보고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노사관계의 특성과 관련하여 특

히 근로자대표의 응답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즉 노조가 있는 기업의 근로자대표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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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7> 회사의 경 체제에 따른 근로자 경 참여 정도

소유주가 모두 
결정하는 

소유경 체제

전문경 자의 
권한이 미약하고, 
대부분 소유주가 

결정

전문경 자에게 
권한 이양, 

그러나 신규투자 
등 중요사항은 
소유주가 결정

소유와 경 의 
완전분리, 

자율적 경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노무 
관리자

근로자 
대표

근로자 경 참여에 대
한 의견

  필요하다 474
(52.2)

281

(71.1)

102

(54.8)

77

(85.6)

287

(59.4)

243

(81.0)

145

(55.1)

138

(85.2)

  필요없다
434

(47.8)
114

(28.9)

84

(45.2)

13

(14.4)

196

(40.6)

57

(19.0)

118

(44.9)

24

(14.8)

바람직한 경 참여 수위

  정보공유 105
(22.3)

40

(14.2)

28

(27.7)

13

(16.9)

73

(25.4)

30

(12.3)

40

(27.8)

13

(9.5)

  공동협의
321

(68.2)
171

(60.9)

66

(65.3)

46

(59.7)

197

(68.6)

144

(59.3)

89

(61.8)

84

(61.3)

  공동결정 45
(9.6)

70

(24.9)

7

(6.9)

18

(23.4)

17

(5.9)

69

(28.4)

15

(10.4)

40

(29.2)

사업장 근로자들의 관
여 정도1) 3.0 3.0 3.0 3.0 3.2 3.0 3.4 3.3

노사협의회 활용정도2) 3.3 3.2 3.3 3.2 3.4 3.2 3.5 3.2

도입하고 있는 보상관
리제도

3)

  이익배분제도 232(56.7) 61(55.5) 230(65.7) 133(67.9)

  종업원지주제도  50(12.2) 17(15.5)  63(18.0) 40(20.4)

  성과급제도 196(47.9) 45(40.9) 159(45.4) 81(41.3)

  스톡옵션제도 22( 5.4) 9( 8.2) 27( 7.7) 41(20.9)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 34( 8.3) 13(11.8) 31( 8.9) 24(12.2)

전  체 962(49.6) 192( 9.9) 507(26.1) 280(14.4)

  주 : 1) 사업장 근로자들의 관여정도는 ‘경 계획, 회사 조직개편, 경 혁신운동, 

생산성 향상운동, 신기계 및 설비의 도입, 공정 및 작업조직 개편, 각종 

소집단 활동, 인사노무제도 개선, 근로자 훈련, 성과배분, 복리후생, 분사

나 하청의 결정, 감원 등 고용조정’의 13가지 항목에 대해 1점: ‘사전정보

도 없음’∼6점: ‘노사간 합의에 의한 공동결정’의 평균값으로 산출.

     2) 사업장의 노사협의회 활동사항은 ‘정보공유 통로로 활용, 논의기구로 활

용, 사전조율기구로 활용, 협의기구로 활용 등’의 8가지 항목에 대해 1점: 

‘전혀 활용하지 않음’∼5점: ‘매우 활용적’의 평균값으로 값이 클수록 노

사협의회 활용정도가 높음을 의미함.

     3) 도입하고 있는 보상관리제도는 복수응답의 형태로 답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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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8>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종속변수-근로자 경 참여 필요성 여부

없음(0)/있음(1) 노무관리자 근로자대표

기업규모(기준: 300인 이상)

  100인 미만 -.204   (.170) -.528***( .262)

  100인 이상∼300인 미만 -.452***(.151) -.517** ( .240)

산업(기준:제조업)

  농․임․어업 및 광업 -.427   (.685) .674   (1.127)

  건설업 .032   (.228) ..609   ( .362)

  도소매 및 숙박․음식업 .252   (.194) .587   ( .300)

  운수․통신업 -.484***(.189) -.097*  ( .285)

  금융․보험 및 부동산업 -.087   (.238) -.031   ( .364)

  기타 서비스 .014   (.171) .148   ( .261)

노조 유무
1)

-.022   (.135) 1.039***( .217)

노사관계 성격2) .004   (.092) -.328***( .138)

노사협의회 활성화 정도3) .033** (.013)   .007   ( .017)

인사관리 전반4) -.003   (.013) .021   ( .019)

경 체제(기준:독립 전문경 체제)

  소유주 중심의 경 활동 .121   (.169) -.331   ( .270)

  중요사안의 결정은 소유주가 함 .323*  (.180) -.172   ( .288)

상수 -.490   (.546) 1.957***( .775)

총사례수 1299 905

Nagelkerke R2 .039 .115

-2log likelihood 1748.566 880.575

Chi-square 38.175*** 70.336***

Degrees of freedom 14 14

  주 : * p<.1, ** p<.05, *** p<.01

     1) 노조 있음=1

     2) 점수가 높을수록 전반적인 노사관계가 협력적인 것을 의미.

     3) 점수가 높을수록 노사협의회 활용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

     4)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인사관리가 이루어짐을 의미.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노사관계

가 협력적일수록 그 필요에 대한 요구는 줄어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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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의 근로자 경 참여

제1절 머리말

1990년대 이래 근로자들의 경 참여가 다양한 수준과 방식으로 이론

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집중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오고 

있다. 특히 근로자들을 생산과정으로 적극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소위 

일본적 생산방식의 핵심적 과제 다고 볼 수 있다.6) 일본적 생산방식에 

기초한 신생산방식 및 신경 전략 역시 낮은 수준이지만 이러한 측면에

서 근로자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산업민주주의’적인 관점

에서 주목의 대상이 되어 왔다(Kern/Schumann, 1986).

신생산방식 및 신경 전략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근로자 참여형태로 

인해 근로자 참여의 일본적 방식은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7) 특히 일

6) 거품경제의 몰락과 함께 일본이 장기불황의 늪에 빠져들면서 일본모델에 대

한 관심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일본경제의 침체와는 무관하게 일본

적 생산방식, 경 방식, 생산과정의 조직, 근로자 참여의 동원 등 많은 일본

적 방식들은 여전히 기업내 생산현장에 뿌리내리고 있다. 야우프만이 지적

하 듯이 일본경제의 침체를 이유로 일본모델이 노동세계의 역에 가져다

준 효과를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Jaufmann 1998: 4; Pohl/Mayer, 1998 참조).

7) 신생산방식은 흔히 일본적 생산방식과 동일한 대상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사

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본적 생산방식 외에도 기존의 테일러주의-포드

주의적 대량생식과 다른 대안적 생산체계를 포괄하는 상위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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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 참여는 제도적 장치를 통한 근로자 참여의 보장보다는 경  주도

하에 경 전략의 수단으로서 근로자에게 작업과정에서 실체적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다양한 조치들, 즉 개선활동(Kaizen), 품질조(QC), 제안제

도 및 JIT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동시에 이러한 경 주도의 참여가 가능한 제도적 토대로서 기업내 기

업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기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가 경 측과 기업단위에서의 협력체계를 이루어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경 주도의 경 참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동원

의 매개적 조직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의 참여모델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한편으로는 실

제 경 현장에서 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

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작업장 생산체제로서 

팀지향의 노동조직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기존 테일러주의-포드주의적 

대량생산방식에서와는 달리 일정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보

기 때문이었다. 물론 일본적 참여모델에 대한 이러한 접근에 대해 카마

타(Kamata)와 같이 일본적 참여모델은 기본적으로 생산협력 모델에 지

나지 않으며, 실제에 있어서 일본 근로자들은 조악한 노동조건에서 높은 

노동강도의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Kamata, 

1982). 실제로 신생산방식으로 지칭되는 일본적 생산방식이 혁신적인 새

로운 생산기술적 토대에 기초하기보다는 기존의 생산기술적 토대를 그

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인간조직적 차원에서 새로운 조직원리를 도입했

다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사실이다(Springer, 1996: 61∼80).

따라서 일본적 참여모델에 대한 탐구는 우선 무엇보다도 일본적 참여

모델이 갖는 경제적 효율성과 더불어 실제로 일본적 참여모델이 노동과

정에 포섭된 근로자들에게 자율적 작업공간을 제공해 주었는지를 노동

조직적 측면에서, 즉 산업민주주의의 확장이란 측면에서 검토하고 평가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일본적 참여모델이 형성된 조건과 논

리에 대한 검토, ② 일본적 참여모델의 구체적 형태와 작동방식, ③ 일

본적 참여모델의 성과와 한계, ④ 일본적 참여모델의 정착과정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역할, 특히 노동조합 내지는 근로자 이해대변 조직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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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일본적 참여모델의 향후 전망 등 5가지에 대한 검토가 일본적 참여

모델을 분석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일본 참여모델의 배경적 조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환경

1. 노동시장

가. 일본 노동시장의 구조

일본은 자본주의로 뒤늦게 편입된 후발자본주의국가이다. 일본은 후

발자본주의국가로서 갖는 후발효과와 적극적 국가개입을 통해 급속한 

산업화를 이룩했다. 전범국가이었지만 전후 미국의 대공산주의 전초기

지로서 미국의 후원하에 경제를 재건하여 세계경제의 대국으로 성장했

다. 그 결과 현재 인구는 2001년 현재 1억 7백만명에 달하며, 경제활동

인구도 약 6천 7백만명에 달한다(Statistics Bureau, 2002).

종신고용, 연공서열 및 기업별 노조는 일본 노사관계 및 노동시장의 

특징이다. 즉, 전형적인 일본 근로자는 한 기업에 취직해 퇴직 때까지 

일하면서 근속연수에 비례해 승진하며, 또한 기업별 노조에 가입해 활동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사용자는 기업별 노조와의 협력을 토대로 

근로자들에게 종신고용이라는 고용안정을 제공하는 대신 높은 생산성과 

낮은 이직률로 보상받는 교환관계가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거품경제가 붕괴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로 인해 일

본 노사관계의 3대 지주가 모두 흔들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변화의 목소리는 높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분석도 존재한다. 오히려 기존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변화의 모습이 보인다는게 정확한 지적일 듯하다.

일본의 노동시장은 [그림 4-1]에서 보는 것처럼 분단된 노동시장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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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갖고 있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그 특징으로 한다(Takahashi, 

1997: 55∼66; Cheng, 1995: 188∼214). 일본 노동시장의 분단은 대기업

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핵심근로자와 주변근로자 사이에 존재한다. 정규

근로자와 비정규근로자의 비율은 2002년 현재 약 70 대 30 정도이다. 특

히 비정규근로자는 여성의 경우 47%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Statistics Bureau Japan, 2002). 여성근로자는 정규직이라고 하더

라도 남성과 같은 안정된 지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일차노동시

장의 대기업 종사 정규근로자 중 안정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핵

심근로자층은 대략 전체 근로자의 3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그림 4-1] 일본의 분단노동시장 구조

대기업 중소기업

핵심노동자 핵심노동자

주변노동자 주변노동자

대기업 중소기업

핵심노동자 핵심노동자

주변노동자 주변노동자

그레고리 잭슨은 일본의 노동시장은 전형적인 “내부노동시장”의 형태

를 띠고 있으며, 그 특징은 위에서 언급한 장기근속, 낮은 이직률, 연공

연계 임금체계 등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한다(Jackson, 1997: 

19). 핵심근로자층은 대기업 내부노동시장에서 핵심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갖고 외부노동시장의 변동으로부터 고용안정을 보장받으며 내부 직무사

다리(Job Ladder)를 통해 승진해 간다. 이에 반해 중소기업 종사근로자

나 대기업 내의 주변근로자들은 끊임없이 노동시장의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8). 이들은 노동시장의 상황변화에 따라 파견, 고용감축 내지 해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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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되는 등 이차노동시장의 특징인 외부화 및 주변화의 대상이 되

고 있다. 즉, 시장의 수요에 대응한 생산활동의 원할한 작동을 위한 ‘산

업예비군’으로서 기능하며, 이들이 정규 핵심근로자층에 대해 갖는 임금

격차는 근속연수에 비례해 지속적으로 벌어진다(Oberländer, 1998: 61).

2. 일본 노사관계의 특징

일본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일본의 서구와의 

다른 차별성을 중심으로 고찰되어 왔다. 이러한 문화적 내지 정치적 접

근은 서구사회에서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일본의 

산업생산의 토대나 기술적 수준은 서구사회보다 후진적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일본이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결국 경제적․산

업적 역이 아닌 다른 정치적 내지 문화적 역에 놓여 있을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본 성공의 핵심적 요인으

로 관료의 역할, 국가 개입, 케이레추(계열) 기업집단 또는 조화나 집단

의식 같은 일본문화의 특수성 등이 주로 거론되었다.9) 이러한 경제적․

산업적 역에서의 성공요인은 결국 노동세계에 있어서는 서구사회에는 

존재하지 않거나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과도 같은 종신고용, 연공

서열에서 또는 일본특수적인 기업별 노조에서 찾아졌다(Ouchi, 1981). 

일본 경제성장의 성공요인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경제 및 산업 역에서 찾

아내려는 대표적인 시도는 1990년대에 워맥, 존스 및 루스의 ‘생산방식의 혁

명’이란 책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Womack, James P./ 

Jones, Daniel T./Roos, Daniel, 1992).

이러한 논쟁의 중요한 쟁점은 일본특수적 속성으로 언급된 사항들이 

일본사회에 고유한 내적인 속성들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들여와진 속성

8) 헬무트 흄은 이러한 대기업 핵심근로자층이 갖는 지위를 ‘조직원칙으로서의 

공무원화’로 표현함으로써 일본 핵심근로자층이 갖는 장기근속의 연공성을 

강조하기도 한다(Demes, 1998: 143; Takahashi, 1997: 55∼66 참조). 주변근

로자의 높은 이직률에 대해서는 Cheng(1995: 188∼214) 참조.

9) 이외에도 가족기업주의, 가부장적 위계, 가족, 오야붕-꼬붕, 집단지향 등이 

대표적인 일본의 문화적 가치로 언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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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가에 관한 것이다.10) 이러한 쟁점은 차후에 논의될 동원에 기초한 

일본적 경 참여 모델의 형성과 접한 관련이 있다. 즉, 전투적 사회주

의 계열의 민간기업 노동조합운동이 일본국가와 미군정의 후원에 힘입

은 사용자에 의해 기업 내에서 거세당함으로써 서구 산업화 단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산업화의 발전과 근로자들의 조직력의 중앙집중적 

발전이라는 현상이 생략되고 분산적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포섭되어 사

용자의 헤게모니적 가치를 받아들여가는 과정이 일본 노사관계의 주요 

전개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절 일본 근로자 경 참여 모델:동원적 참여

1. 일본에서 근로자 참여의 발전

일본에 있어서 근로자의 경 참여는 서구에서와 달리 별다른 역사적 

경험이나 이론적 토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서구의 산업민주주의나 경제

민주주의와 같은 개념이 일본에서는 존재하지 않거나 극히 주변적으로

만 소개되어 왔을 뿐이다. 

독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본 역시 전후 일본 파시즘에 부역한 자본

이 기업 내에서 정당성과 통제력을 상실했을 때 좌파 노동조합운동은 

‘노동자의 생산통제운동’을 전개했다(Higuchi, 1990: 134∼135; Shirai, 1979: 

253∼254). ‘노동자 생산통제운동’은 근로자들이 경 을 장악하려는 시

도 다. 이 운동은 실패로 귀결되었지만 일본에서 근로자가 경 에 참

여하려 했던 최초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는 체계적으로 단일한 이념적 논리와 조직적 체계를 가지고 근로자의 

경 참여가 추진되지 못했다(Shirai, 1979: 255).

10)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은 무엇보다도 일본에서의 노사관계의 형성에 대

한 분석으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Nitta, Michio, 1991; Gordo, 1990: 247 

∼250; Poh, 1998: 99∼102; Whittake, 1998: 28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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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일본에서 ‘노동자 생산통제운동’의 실패는 사용자들에게 경각

심을 불러일으켰고, 경 주도하에 다양한 방식의 근로자 참여가 고안되

었다. 이러한 경 주도의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들의 불만을 제도화시킴

으로써 작업장에 대한 경 의 통제권을 재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다음의 

<표 4-1>은 일본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근로자 경 참여의 

제도와 경 조치들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있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일본에서 근로자 경 참여는 주로 경 에 의한 생산성 향상기법으로 

조직되고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일본에서 경 참여가 이론적으로 고려된 것은 미국의 경험을 쫓아 ‘작

업장 민주화’에 대한 관심이 일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러한 접근의 

대표자는 오다카 쿠니오(Odaka, Kunio)이다. 오다카는 근로자가 경 상

의 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경 의 파트너로 동등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상정하 다. 이를 위해서 근로자는 기업특수적 숙련이 

아닌 직업특수적 숙련(Job-centered training)을 통해 숙련을 획득하고, 

동시에 이를 통해 개인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

을 수 있어야 한다는게 그 핵심이다(Odaka, 1975: 14∼16). 또 하나의 특

징은 이러한 오다카의 경 참여에는 노동조합이 철저하게 배제되어 있

<표 4-1> 일본에서 근로자 경 참여의 발전과정

제  도

1945년 이전 제안제도:전자산업을 중심으로 실시

1945 생산통제 노동쟁의 발생

1946
참여에 관한 단체협약:고용 및 노동규율에 대한 협의 및 해고, 

배치, 작업장 통제체계에 대한 자문 

1949 경 권 보장:사용자의 지도권 인정

1949 일본과학기술연맹(JUSE) 품질관리조사그룹 설치 

1950 품질관리신문 간행

1955 일본생산성본부 설립

1957 노사협의제도 도입

1962 소집단활동 도입

1965 무결점운동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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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실이다. 결국 오다카의 참여모델은 다양한 경 기법과 근로자 개

인의 노동능력의 개발과 실현이라는 개별적 참여를 중심으로 근로자를 

생산과정에 연계시키는 일본의 동원적 참여모델의 시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참여모델은 일본 경 측에 별다른 반발없이 그대로 받아

들여질 수 있었다.

‘생산통제운동’의 또 다른 부산물은 노동조합에게 공동 향권을 부여

하는 수많은 단체협약이었다.11) 생산통제운동이 벌어지는 동안 다른 많

은 기업에서는 공장점거나 자본몰수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 경 참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단체협약을 체결해야만 했다. 당연히 이렇게 맺어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 상당한 참여권한을 부여하고 있었다. 당시 맺어

진 단체협약에 규정된 근로자의 경 참여권은 대부분 채용, 해고, 배치

전환과 같은 인사정책이나 작업장내 통제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상의 경 참여는 확고한 

제도적 안정성을 갖고 있지 못한 문제가 있다. 당시 노동조합에 우호적

인 상황에서 맺어진 단체협약에 대해 이후 상황이 사용자에게 유리한 방

향으로 변화되면서 사용자들은 작업장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확보하기 

위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시작했으며(Pohl, 

1998: 100∼101),12) 사용자들은 경 권을 확보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 결

과 1949년 이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더 이상 노동조합의 공동 향권을 

포함하지 않은 채 체결되었다(Bobke/Lecher, 1990: 195).13) 이후의 단체

협약은 임금, 노동조건 및 해고보호로 제한된 내용만을 담고 있다.

11) 예를 들면 1946년 일본동관주식회사는 ① 채용 및 노동규율과 관련된 모든 

결정은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한다. ② 해고, 배치, 작업장 통제체계의 적용

이나 변경은 최소한 노동조합과 미리 상의해야 한다 등과 같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Bobke/Lecher, 1990: 195에서 재인용).

12) 1964에는 경단련이, 1948년에는 일경련이 결성되었다.

13) 1949년은 전후 일본 노동운동사에 있어서 한 획을 긋는 시점이라 할 수 있

다. 1949년을 기점으로 점령군의 정책은 전쟁전 질서해체에서 전후 경제복

구로 변환된다. 소련과 미국 사이의 체제경쟁의 직접적 향으로 미국은 돗

지라인을 통해 일본을 아시아 경제재건의 파트너로 삼아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항하고자 했다. 그 결과 미국의 후원하에 추진되고 용인되던 민주화 과정

은 중단되었고, 좌파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었다. 1949년 도시바에

서의 파업 실패는 이러한 상황을 단편적으로 드러내 주는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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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작업장 직접참여와 더불어 일본 참여모델의 두 축을 이루

고 있다. 일본에서 노사협의제도의 형성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거

슬러 올라간다. 일본의 노사협의제도는 국의 ‘휘틀리 위원회(Whitley 

Committee-Modell)’ 모델을 토대로 한 것이었다(Tezuka, 1985: 99; Kato, 

2000: 2∼3). 현재의 노사협의회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의 경

협의회로부터 발전되면서 정착되기 시작했다. 전후 경 협의로부터 노사

협의회로 발전해 가는 과정은 <표 4-2>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노사협의회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개념정의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경  및 노동의 일상에 대한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만

나는 상시기구”이다(日本勞働硏究機構, 1994: 91). 노사협의회의 제도화 

과정에서 일본생산성본부가 주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노사협의회는 

일본생산성본부가 고용보장 및 성과의 정당한 분배와 함께 1955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3가지 생산성 원칙 중의 하나 다(Higuchi, 1990:

216∼217). 이러한 일본생산성본부의 3대 생산성 원칙은 생산성과 성과

<표 4-2> 전후 경 협의회의 분해 추이

분해방향

(1) 동경상공회의소
   건전한 경 협의회
   (1948년 3월)

생산협의회(생산에 관한 연구 및 자문기구)
노동협의회(노동조건에 관한 일상적 불평처리기관)

(2) 일경련
   개정노동협약의 기본방침
   (1948년 6월)

경 협의회(단체교섭의 전단계 교섭의 장(의사소통의 장)
단체교섭)
분쟁처리기관

(3) 노동차관통첩
   민주적 노동조합 및 민주적
   노동관계의 조장에 관하여
   (1948년 12월)

경 협의회
고충처리기관

(4) 일경련
   노동관계 조정에 관한 지침
   (1949년 6월)

단체교섭
생산위원회(회사의 자문기관)
고충처리기관

(5) 노정국장통첩
   노동조합의 조직과 경 에 
   관한 협력을 권고의 실시에
   관하여(1949년 7월)

교섭위원회
생산위원회(생산에 관한 조언기구)
고충처리위원회

자료:日本勞働硏究機構(1994: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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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통한 협조적 노사관계의 정착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루어진 캠

페인이었다.

이념과 노선에 따라 갈라져 있던 일본 노동운동은 이러한 경 의 공

세에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일본생산성본부의 캠페인에 대해 

좌파 노동조합연맹인 ‘총평’은 반대의 입장을, 우파 노동조합연맹인 ‘동

맹’은 지지를 선언했고, 결국 노사협의회는 1960년대 들어 급속히 일본

기업에 확산되기 시작했다(Morishima, 1991: 38). 이후 노사협의제는 일

본 참여모델과 노사관계 체계의 확고한 일부가 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 직접참여와 관련된 경 기법 역시 전후 본격적으

로 서구로부터 도입되었다. 서구의 경 기법은 이미 1949년 ‘품질관리조

사그룹’의 설립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되어 소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사연구를 기초로 이후 일본현실에 맞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다

양한 직접참여기법이 개발되고 도입되었다(Hyodo, 1987: 262). 1960년대 

들어 품질분임조(Quality Circle : QC)와 무결점운동(Zero Defect Production 

: ZD)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대적 경 기법들이 노사협의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대기업 작업장에 도입되었다.

1960년대 이후에 급격히 확산된 데에는 두 가지 설명이 가능하다. 우

선 1950년대 말부터 좌파 노동운동의 향력이 쇠퇴하기 시작했기 때문

이다. 보수정권과 경제단체들은 55년 체제의 성립과 더불어 좌파 노동운

동에 대한 공세를 시작했고, 수많은 좌파 노동조합원들은 해고당해 기업

으로부터 추방당했다. 그 결과 친기업적 노동조합이 들어서게 되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노사협의제도의 성공적 정착은 기업내 협조적 노사관

계를 안착시켰고 그 결과 다양한 경 기법이 커다란 반대없이 작업장에 

도입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 경 참여 모델은 그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

게 되었다. 작업장 수준에서는 최신 경 기법에 기초한 소집단활동을 중

심으로 다양한 근로자 직접참여가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업차원에서는 노사협의제를 통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에 정보와 

입장을 교환하고, 전략적 의사결정에 대해 자문을 구함으로써 발생가능

한 갈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제거하는 갈등의 제도화가 정착되었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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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단체교섭은 경 성과의 분배 역으로 한정되었다. 일본 경 참여 모

델의 특징은 이러한 제도화가 법적 기초 없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즉, 생산성 향상과 고용안정 및 성과배분이라는 교환관계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생산성 연대의 형식으로 형성되었고 이러한 교

환관계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지원하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

2. 근로자 참여의 동원

가.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 직접참여

1) 일본 작업장에서의 인적자원관리(HRM)

작업장에서 근로자 참여는 근로자들의 협력적 태도를 전제로 한다. 그

렇다면 근로자들을 협조적 관계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과 

수단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던져질 수 있다. 한편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는 동일하게 직업수행의 장으로서 기업에 의존하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

로는 노동력의 구매와 판매관계로 인해 대립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바로 

이 지점에 인적자원관리가 양자의 목표를 조정하고 구매된 노동력에 대

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일본적 경 은 기업문화에 대한 강조를 통해 현대 인적자원관리론에 

커다란 향을 미쳤다. 기업문화는 경 과 근로자를 동일한 가치와 이해

로 묶는 것을 목표로 한다(Fischer, 1998: 56∼57). 모토히로 모리시마에 

따르면 일본의 인적자원관리는 ① 장기고용, ② 직업내부 숙련교육, ③ 

근로자 연계, ④ 능력개발에 기초한 평가 등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

다고 말하고 있다(Morishima, 1995: 620). 즉, 일본의 인적자원관리는 인

간이 생산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다. 다

음 [그림 4-2]는 인간을 중심적 생산요소로 보는 전형적인 일본적 인적

자원관리를 도식화하여 보여준다.

핵심적 생산요소로서의 ‘인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일본의 경

진은 OJT, 직무순환 및 다능공화 등의 숙련형성조치에 투자하며, 동

시에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과 같은 평가, 승진, 배치에 관한 기업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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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일본적 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인적요소’의 중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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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규칙들을 개발한다. 위르겐스는 이러한 전체 시스템을 일종의 ‘인간

공학(Human Engineering)’으로 개념화한다(Jürgens, 1996). 종신고용은 

일본적 인적자원관리의 핵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종신고용을 통해 

일본의 핵심근로자들은 기업의 장기적 목표와 미래에 대한 전망을 자신

의 목표 및 전망과 동일시하게 된다. 이러한 인적자원관리의 기제들이 

바로 기업내부적 협력관계를 형성시키는 조직적․제도적 토대로 작용하

고 있다.

동시에 일본적 인적자원관리는 상당한 정도로 집단지향적이다. 작업

장 수준에서의 다양한 소집단활동을 통해 근로자들은 다양한 작업과제

의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배치된다. 이러한 유연성은 일본적 생산방식

이 높은 생산성과 고품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데 기

여했다. 그러나 일본에서 시행되는 자발적 소집단활동은 결코 경 의 

통제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의 관리자에 의한 직접통제는 

소집단의 자율적 책임을 대체하며, 집단내부에서 근로자들은 서로를 통

제하게 된다.

생산의 가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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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aruo Shimada(1993).



제4장 일본의 근로자 경영참여 57

2) 소집단활동과 근로자 직접참여

가장 널리 알려진 일본에서의 근로자 직접참여기제는 품질분임조와 

무결점운동이다.14) 품질분임조는 “동일한 작업장에서 종사하는 두 명에

서 열두 명 사이의 근로자로 구성되어 자발적으로 품질개선이라는 과제

를 위해 활동하는 소집단”으로 개념정의된다(Bernoux, 1992: 687). 중요

한 것은 품질분임조가 ‘개선’활동의 주요 요소라는 점이다. 즉, 끊임없이 

변화하는 작업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작업방식을 개선하는데 참여하는 

지속적 ‘개선’활동의 일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다른 직접참여기제와 마찬가지로 품질분임조 역시 근로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하고 있다(Nakamura, 1997: 280∼295). 우지하라 쇼이지로는 

직접참여가 갖는 자발성이 중요하며, 직접참여로서의 소집단활동은 어

떠한 물질적 유인동기나 경 측에 의한 강제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됨

을 강조한다(Ujihara, 1979: 184). 실제 작업현장에서 품질분임조의 활동

은 이러한 자발성을 근거로 대부분 정규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행해지

며, 공식적으로 어떠한 직접적 보상도 주어지지 않는다.

1962년 처음 도입된 이후 1984년에 이르러 약 20여만개의 품질분임조

가 작업장에 구성되었으며, 약 167만명이 품질분임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Bobke/Lecher, 1990: 198∼201). 1995년 다

카오 가토의 조사에 의하면 품질분임조 활동은 특히 대기업에서 활발하

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Kato, 2000: 4∼5). 5,000인 이상 대기업

의 약 80% 정도가 품질분임조를 갖고 있는 반면, 300인 이하의 기업에

는 43%만이 품질분임조가 존재한다. 노동조합의 존재와 품질분임조 사

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품질분임조의 활동중심과 관련해서도 196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강조

점의 변화가 나타났다(Koshiro, 1979: 135; Kumazawa, 1996: 112∼113). 

초기의 품질관리적 성격은 기술발전과 자동화의 향으로 근로자들에

게 제한된 역 내에서지만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들

14) 무결점운동은 원래 미국에서 수입된 경 기법이며, 일본에 수입되어 변형되

어 확산되었다. 이후에는 품질분임조에 내용적으로 통합되어 실시되었다

(Cole, 1992: 3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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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헌신, 근로자들 사이의 협력 및 기업과의 정체성을 일치시키는 방향으

로 변화된다. 그러나 품질분임조 도입 당시에는 이러한 자발성은 전혀 강

조되지 않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품질분임조의 도입은 경 측의 

생산성 향상전략의 일환이었다. 1962년 일본에 도입된 이후 품질분임조는 

품질관리의 주요한 수단이 되었다. 1950년대 중반 세계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일본기업은 품질개선을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 으며, 이 과정에

서 주어진 “기술적․경제적․조직적 자원을 결합하고 동원함으로써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품질분임조가 도입된 것이다”(Shimada, 

1992: 271). 따라서 일본의 품질분임조는 근로자들의 자발성에 기초한다

기보다는 경 측에 의해서 조직되고 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5) 

벤 존슨은 근로자의 소집단활동으로의 포섭이 근로자들에게 일종의 

‘관련감정(sense of involvement)’을 부여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노동에 임

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Benson, 1998 : 212). 이러한 의미에

서 일본의 직접참여는 ‘자발적 차원(volitional dimension)’이 아니라 ‘행

위적 차원(behavioral dimension)’에서 전개되며, 노동과 몰입에의 동기

는 근로자 내부에서가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Cole, 1992: 297). 이러한 점에서 일본 작업장 수준에서의 직접참여는 

참여를 통한 근로자의 동원으로 개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일본 작업장 직접참여와 산업민주주의

일본에서 작업장 직접참여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소집단활동을 통

해 이루어지고 있다. 직접참여는 참여경 (participatory management) 

또는 자주관리경 으로 소개되기도 한다. 이 경우는 품질분임조나 무결

점운동과 같은 소집단활동이 갖는 경 기법적 특징을 더 강조하고 있다. 

경 기법으로서의 참여경 은 ① 품질분임조와 무결점운동은 근로자들

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경 기법이다. ② 품질분임조와 무결점

운동은 소집단을 조직하여 운 된다. ③ 참여경 은 근로자들의 창조성

과 자발성을 정규 작업과제 속에서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

15) 앤드류 세이어는 이러한 일본 경 전략을 앤드류 프리트맨의 개념을 빌어 

‘책임 자율접근’으로 파악한다(Sayer, 1986: 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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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등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적 생산방식의 확산과 더불어 직접참여로서의 소집단활동에 대해 

두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쟁이 전개되었다(Cole, 1992: 295). 하나는 

유연성, 자원의 경제적 이용 및 품질관리와 같은 소집단활동의 경제적 

효율성에 관한 논쟁이다. 즉, 작업장에서의 직접참여를 통해 얻어진 실

천적 지식이 생산활동의 전문적 능력과 연결될 수 있는가를 두고 다양

한 견해가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업장에서의 소집단활동을 

통한 직접참여는 생산성 증대효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여러 조사연구

를 통해 논증되었다. 

다른 쟁점은 직접참여에 대한 철학적․정치적 및 사회적 논쟁이다. 이 

논쟁은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집단활동을 통한 작업장에서의 직접

참여가 실질적으로 작업장 민주주의에 기여하는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

다(Tetsuro/Steven, 1993; Jürgens, Ulrich, 1996: 6). 일본내부에서는 오

히려 이러한 두번째 논쟁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실

제로 일본에서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직접참가의 실질적 내용을 구성하

고 있는 다양한 소집단활동을 경 참여나 산업민주주의 내지는 경제민

주주의의 역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Cole, 1992: 296). 일본에서 말하

는 경 참가는 뒤에서 논의할 노사협의제를 통한 간접참여만을 지칭한

다.16)

일본의 직접참여는 ① 책임의 분산, ② 자발적 참여, ③ 자율적 소집단활

동을 그 특징으로 하는 것으로 소개되어 왔다. 이러한 세 가지 특징은 일본 

직접참여를 작업장민주주주의 및 테일러주의-포드주의 경 원칙의 지양으

로 받아들이고 있는 학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품질분임조는 앞에서 살펴본 정의에 따르면 자발적 참여와 활동을 토

대로 운 된다.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 근로자들은 품질분임조 활동에의 

참여를 사용자에 의해 사실상 강요받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Bobke/Lecher, 1990: 200). 품질분임조 모임은 정규노동시간 전후로 매

16) 경제민주주의나 산업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일본학자들은 독일의 공동결정제

도나 이전 유고슬라비아에서 시도된 근로자 자주관리제도를 지향점으로 삼

고 있다(Michio, 1986; Ohashi/Nagasuna,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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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2회 개최되며, 자발적 모임이란 이유로 어떠한 금전적 보상도 이루어

지지 않는다.17) 몇몇 조사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일본기업은 제안제도

의 경우 매년 근로자 한 명당 제안건수 및 제안대상을 미리 설정하여 

통보하고 있다(Cole, 1992: 298). 품질분임조 및 총제적 품질관리(TQC) 

및 제안제도를 모두 포괄하는 일본적 개념으로서의 자주관리 활동은 결

국 근로자의 비용으로 실시된다고 볼 수 있다.

자율적 집단활동이라는 특징 역시 일본의 직접참여를 강조할 때 주

로 사용된다. 그러나 사용자에 의해 비공식적으로 설정되는 목표량은 소

집단활동에 참여하는 참여자들 및 소집단들 사이에서 경쟁압력으로 작

용한다(Parker/Slaughter, 1988; Parker/Slaughter, 1994: 50∼64). 얀 그

래험은 품질분임조가 참여적이라기보다는 협의적 소집단활동이라고 평

가한다(Graham, 1988: 70). 참여자들은 사용자가 설정한 정해진 역 내

에서 비자율적으로 움직이며, 품질분임조에 의해 제안된 사항은 직접 실

행되기보다는 경 관리층에 의해 전달․검토되어 그 중 일부만 실행에 

옮겨지기 때문이다.18) 품질분임조에 속해있는 한 성원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다른 구성원들이 그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 결국 자율적 소집단활

동은 실제에 있어서 참여성원간의 상호통제를 통해 운 된다.

마지막으로 일본의 직접참여는 책임을 하부단위 및 개별근로자에게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책임의 분산을 통해 근로자들

은 제한적으로나마 생산과정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게 되고, 자신의 개

별적 능력을 창조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는 것이다(Cole, 

1992: 297). 그러나 쿠마자와 마코토는 책임의 분산이 실제 작업현상에

서는 기대된 효과보다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한다(Kumazawa, 1996: 113).

결론적으로 일본에서 품질분임조로 대표되는 자율적 소집단활동은 경

전략의 일환으로 도입․확산되었으며, 주어진 자원의 동원을 통해 생

17) 실제로는 뛰어난 품질분임조 활동은 대부분 품질분임조 회의나 미국여행권 

등으로 보상된다(Ichiyo, 1986: 127).

18) 스테판 우드는 품질분임조가 끊임없이 경 층에 의해 통제되고 있음을 지

적하고 있다(Wood, 1989: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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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을 향상시켜 기업의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

고 있다고 볼 수 있다.19) 품질분임조가 전투적 노동조합운동에 기초한 

노동쟁의가 쇠퇴하던 시점에 도입되었다는 사실 또한 연관지어 고려해

야 할 사항이다. 자발적 소집단활동을 통한 동원전략은 경 측에 의해 

목적의식적으로 생산의 합리화를 위해 도입되었고 시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나. 기업수준에서의 참여

1) 노사협의제를 통한 간접참여

노사협의회는 일본에서 전후 경 과 근로자 및 그 대표조직으로서의 

노동조합 사이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등장한 제도적 장치이다. 전후 기

업 내에서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노사간의 적대적 대립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일본생산성본부가 적극 추진한 이래 단체교섭제도와 더불어 기업

내 노사갈등을 방지하고 제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

사협의회는 갈등완화를 위해 노사관계의 행위주체들 사이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모리시마에 따르면 노사협의제도는 한편으로

는 기업경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신기술 도

입 및 생산계획 수립과 같은 전략적 경 사항에 대한 자문을 통해 노사

간 상호 이해를 돕는다(Morishima, 1991: 38).

이러한 일본적 노사협의제도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Ootani 

/Sago, 1989: 69∼70; 日本勞働硏究機構, 1994: 91). 노사협의회는 기업 

내에 10명에서 20명 사이의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로 구성되며, 동수 구성

을 원칙으로 한다. 노사협의회는 매달 일회 개최되며, 경 전략에서 회사

가 후원하는 사회행사 및 체육행사 등 다양한 주제들이 토론된다(Kato, 

19) 예를 들면 품질분임조에 관한 한 일본교재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

하고 있다. 품질분임조 활동의 종국적 목적은 개별 근로자의 삶에 대한, 직

업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모든 조원은 사명적 헌신성을 가지

고 이 운동에 참가해야 한다. 품질분임조의 최우선 목적은 근로자들의 마

음을 변화시킴으로써 이러한 사명적 헌신성을 기업이윤의 최대화를 위해 

개인적 결단과 결합시키는 것이다(Sugimoto, 1986: 73∼7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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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3).

노사협의제는 현재 노동후생성 조사자료에 따르면 약 41.8%의 기업

에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勞動厚生省, 2000). 노사협의회는 도입된 이

후 [그림 4-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사

협의제 운 기업은 기업규모에 비례한다. 즉, 기업규모가 클수록 노사협

의제를 운 하는 기업의 비율이 높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항은 노동조

합이 존재하는 기업의 약 85%가 노사협의제를 운 한다는 사실이다. 노

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약 17.1%만이 노사협의제를 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3] 노사협의제의 확산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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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이다(Tokunaga, 

1987a: 21∼22). 노사협의회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진다(Nakamura, 1997: 281). 이러한 사실은 최근의 

후생노동성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표 4-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노사협의회를 운 하는 기업의 약 62%는 단체협약에 설치규정을 갖고 

있다. 기업규모가 커질수록 단체협약에 기초한 노사협의제를 갖는 경우

가 많아지는데, 이는 기업규모와 노동조합의 존재가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로 경 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약이나 기존의 관행에 의거해 노사협의회를 운 하고 

◆    전체   ■    제조업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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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는 다시금 노사협의제도의 형성과정과 접한 관련이 있다. 즉, 

노사협의제가 일본생산성본부의 생산성 향상 캠페인과 더불어 시작되었

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적극적 주도하에 설치되

어 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다.

<표 4-3> 노사협의제의 도입근거

(1999, %)

전 체 단체협약 노동규약 기타 규정 관행 불명

전 체 100.0 62.0 14.9 4.7 17.7 0.7

기업규모

  5,000인 이상 100.0 80.0 11.4 4.5  3.2 0.9

  1,000∼4,999인 100.0 76.5  9.3 5.4  8.0 0.9

  300∼999인 100.0 67.5 13.0 4.1 15.2 0.2

  100∼299인 100.0 438 16.8 4.5 33.4 1.4

  50∼99인 100.0 46.7 21.2 4.0 28.1  -

  30∼49인 100.0 31.9 28.7 7.0 32.5  -

노조유무

  있음 100.0 79.2  8.3 3.3  8.7 0.5

  없음 100.0 13.1 33.8 9.0 43.1 1.0

자료:勞働厚生省(2000).

노사협의회의 설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

로자대표의 선출 및 구성과 관련해서도 기업별 노동조합은 중요한 위치

를 차지하고 있다(Kato, 2000: 2∼3).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약 88%

가 노동조합이 근로자대표를 구성한다. 반면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부분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된다. 역시 적지 않은 숫자인 

약 10%는 사용자의 호명에 의해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구성된다. 

일본 노사협의제의 주요 과제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정보교환이

다. 여기에서 교환되는 정보의 범위는 작업장의 일상적 생산활동에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포괄한다(Ootani 

/Sago, 1989: 69∼69; Kato, 2000: 2; Vgl. Nakamura, 1997: 281∼282).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기업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정보교환을 통해 노

동조합과 근로자들은 경 계획 및 기업의 재무상태에 관한 접근이 가능

해진다. 경 측은 단체교섭에 앞서 미리 근로자들의 요구를 알게되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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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준비함으로써 파업과 같은 노동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 모토

히로 모리시마의 조사에 따르면 노사협의회를 통한 정보교환의 정도와 

단체교섭기간은 역의 상관관계가 성립한다(Morishima, 1991: 469∼487).

일반적으로 업정책, 경 계획 및 조직적 재조정 및 작업장 합리화 

등 전략적 경 사항에 대한 노사협의제의 향은 극히 제한적이다. 노

동후생성 조사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약 5%만이 이러한 역에 근로자 

대표의 ‘합의’를 필요로 한다. 반면 임금, 노동시간 및 해고와 같은 사항

에 대해서는 조사기업의 약 25%가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勞働厚生省, 2000). 일본에서 노사협의제는 경 측에 의해서건 

근로자측에 의해서건 간에 기업의 중요 경 사항이 의논되고 결정되는 

의사결정기관으로 간주되지 않는다(Kato, 2000: 42∼43). 경 권과 결정

권은 철저하게 경 자의 권리로 인정될 뿐이다.

일본의 노사협의제는 결론적으로 경 과 노동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

로로 기능한다. 타이시로 시라이는 노사협의과정을 통한 경 의 정보제

공을 일종의 ‘협력과 노사관계 평화’를 추구하는 전략적 경 전략으로 

파악한다(Shirai, 1983: 120). 경 측에 의한 ‘협력과 노사관계 평화’ 추구

는 달리 말하면 ‘동의의 동원전략’ 내지는 ‘동원된 동의’로 재개념화할 수 있

다. 경 측은 근로자들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인사고

용에 관한 사항에만 동의권을 부여하고 나머지 전략적 경 사항에 대한 정

보권만을 제공하는 식으로 노사협의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상호간의 공동 의사결정을 거쳐 동의가 형성되는 협의의 

장이라기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경 의 일방적 설명과 설득의 장으로 기

능한다. 경 사항에 대한 정보공유와 토론은 이루어지지만 최종심급에 

있어서의 결정은 전적으로 경 측에 의해 행사된다(Tokunaga, 1987a: 

21∼22). 결과적으로 노사협의제도는 경 측의 결정을 사후적으로 노사

협의회를 통해 추인받아 동의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화의 위

험이 항상 존재한다.20)

20) 가토에 따르면 경 측의 일방적 결정에 대해 근로자대표가 구사할 수 있는 

최선의 전술은 지연전술이다(Kato, 200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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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제도

비록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사협의제도를 갖추고 있는 기업의 

약 85%에 노동조합이 존재하지만, 일본의 노사협의제도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는 임의기구이며, 공시적으로 노동조합과 아무런 관련성을 

갖고 있지 않다. 두 조직은 단지 동일한 공간에서 동일한 대상을 자신

의 조직대상으로 삼고 다른 역에서 병렬적으로 존재하면서 활동할 뿐

이다(Nakamura, 1997: 282). 하지만 이러한 병렬성은 두 근로자 이해대

변기구의 역분쟁이라는 문제를 야기한다.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

해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데, 일본의 경우 단체교섭에 다루어지는 많

은 내용이 노사협의회에서도 다루어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방식

은 기업마다 상이하다. 일반적으로 두 근로자 대표조직의 역분리는 다

음의 <표 4-4>에 정리된 바와 같은 방식으로 해결되고 있다.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사이의 역할구분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으

며 사안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띤다. 하지만 양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표 4-4>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관계

경 위원회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차원

기업 차원

사업장 차원

작업장 차원

기업 차원

사업장 차원

기업 차원

사업장 차원

협상 및

협의의 

대상

생산계획관련 중요사항

설비관련 중요사항

근속, 규정 및 체계관련 

중요사항

업 및 생산관련 중요

사항

기타 중요 경 사항

매월 생산계획

주요 인사관련 사항 내지 

생산계획의 변경

노동조합원의 채용 및 해고

복지관련 사항

재해방지 및 안전관리

기타 중요사항

임금, 휴일 및 노

동시간관련 협약

경 측의 

의무

설명 및 보고, 노동조

합의 입장표명

생산계획 및 복지시설 설

치에 관한 설명 및 복지관

련 사항에 대한 협상

교섭을 통한 결정

노동조합

의 

향력

노동조합과 협정을 맺지 않고도 단독으로 결정하

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음

협약을 맺은 사항

에 관해서만 경

측은 실행에 옮길 

수 있음

자료:Bobke, Manfred H./Lecher, Wolfgang(1990: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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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분리형: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가 별도의 활동 역을 갖는다. ② 연

결형: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의 사전단계로 이용된다. ③ 혼합형:단체

교섭과 노사협의회가 둘 중 한 기구를 통해 같이 실행된다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될 수 있다(Norio, 1992: 118∼119).

1986년 일본생산성본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세 모델은 비슷한 정

도의 분포를 보인다. 다만 기업규모가 클수록 분리형의 비율이 높게 나

타나고 있다(Norio, Hisamoto, 1992). 따라서 일반적으로 노사협의제는 

단체교섭의 전단계 내지는 보충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hirai, 1979: 248; Adenauer, 1992: 38). 단체교섭이 시작되기 전에 노사

협의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가능한 분쟁사항을 검토하고 각자의 입장을 

교환한다.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은 이후에 단체교섭사항으로 이전된다

(Kato, 2000: 22∼23).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체교섭의 기간이나 강도가 

완화되며 파업으로 진행될 수 있는 사항도 예방된다. 모토히로 모리시마

는 이러한 과정을 임금억제와 장기적 고용안정의 교환과정으로 간주하고, 

노사협의회를 ‘온순한’ 노동조합으로 지칭하고 있다(Morishima, 1991: 481 

∼482).

결국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사협의회와 관련성을 

갖는다. 노사협의제의 도입은 <표 4-4>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사기업

의 약 62%가 단체협약을 통해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자 사이의 

간접적 관련성은 노사협의회에 참여하는 근로자대표의 65.5%가 노조대

표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일본의 기업별 노조에서 일반적인 유니온숍 

제도로 인해 36%에 달하는 직접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상당수가 노조원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노동조합원이 노사협의회에 관여하는 비

율은 더욱 높게 나타난다. 

제4절 소 결

일본의 경 참여는 작업장 개선활동, 품질조, 제안제도 및 JIT 등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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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의 작업장 직접참여와 이러한 참여를 가능케 하는 제도적 토대

로서의 노사협의회로 이원화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는 1950년대 중반 생

산성 향상을 위한 협조적 노사관계의 큰 틀을 형성하고자 했던 경 진

의 계획하에 도입되었다. 이에 대해 좌파 노동조합은 반대의 입장을 가

지고 있었으나, 노동운동 내부의 분열로 인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는 못

하 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직접참여와 관련된 서구의 경 기법의 대

기업 사업장 정착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하 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일

본의 경 주도적 참여모델이 정착하게 된다.

일본모델의 특징은 이러한 제도화가 법적인 기반 없이 임의적으로 기

업별 노조의지하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와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통해 설치된다. 노사협의회에서 교환되는 

정보는 작업장의 일상적 생산활동에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경 계획 및 조직 구조조정 

등 전략적 경 사안에 대한 노사협의회의 향력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근로자에 대한 경 측의 일방적인 설명과 설득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적어도 외견상 한국의 경 참여는 일본과 유사성을 띤다. 일본보다는 

매우 미약한 상태이긴 하나 다양한 신생산방식과 경 방식으로 근로자 

직접참여의 도입이 확대되는 한편, 법적인 근거를 가진 노사협의회의 설

치가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게는 강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이러한 제한된 경 참여의 장으로서의 노사협의회를 지지하고 제

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동조합이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는 노동

조합이 보다 강력한 경 참여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참

여의 주체는 노사협의회가 아닌 노동조합이 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점

에서 일본식 모델의 시의성과 정착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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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독일의 근로자 경 참여

제1절 머리말

일본모델에 기초한 근로자의 경 참여와 더불어 공동결정제로 대표되

는 독일의 참여모델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Müller- 

Jentsch, 1995: 11∼25). 독일모델은 특히 근로자 및 노동조합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산현장에서 근로자의 개별

적 및 집단적 자발적 헌신에 기초한 일본적 참여모델과 대비되어 왔다. 

중앙집중화된 강력한 산별노조가 근로자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노사간의 

권력관계가 상대적으로 대등한 상태에 있는 독일 노사관계와 종업원평

의회를 통한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에 대한 제도적 참여의 보장은 미

식 모델이나 일본모델과는 또 다른 가능한 선택지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근로자 이해대변의 역을 세 역－기업감독회 참여, 사업장 참여, 

기업외부에서의 단체교섭－으로 나누고,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가 각

각의 역에 대한 역할구분을 통해 합리적으로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

는 독일 참여모델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정착된 독일 노사관계의 핵심

적 특징의 하나이며, 결과적으로 노자간 세력균형에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일경제의 전후 복구 및 안정적․지속적 성장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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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한 향을 미쳤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참여의 경제적 효과와 같은 경제학 및 경 학적 

문제설정과는 별도로 근로자 참여’가 작업장에서 하나의 가치중립적인 

조정 및 조율기제로 작용하고 있는지, 산업민주주의적 관점에서 근로자

의 소외 및 노동의 본래적 속성으로서의 창조적 활동의 측면을 촉진시

켜주는가, 또는 단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노동과정상에서 실현

하기 위한 또 다른 경 통제기제에 지나지 않는가라는 사회학적 질문들

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근로자 참

여가 독일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궤적, 제도화 방식, 참여의 주체 및 

참여의 효과를 작업장 전체의 생산의 정치라는 측면에서 분석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나 다른 나라와 다른 독일적인 참여의 특수성은 자본에 

대한 대항세력으로서의 노동조합의 형성, 구조, 활동이 갖는 사회적․정

치적 권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만이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그동안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근로자 참여모델의 형성과 발전에 미

친 향에 대해서는 간과된 측면이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가 노사관계의 

큰 틀 내에서 이루어짐을 고려한다면,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참여모델

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는 주요 설명변수로 설정함으로써 참여의 구체

적 형태와 작동방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여와 관련된 또다른 고전적 문제설정은 참여의 주체로서 ‘근로자의 

주관성’의 문제이다. 참여가 체제로서의 ‘기업’ 내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의 장(arena)으로서 생산체제(Production Regime)의 형태, 

생산내 관계를 둘러싼 생산의 정치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이 자본과 주고

받는 또는 근로자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상호관계 등을 통한 통제기제의 

구성과 재구성 및 그 제도화라는 통제의 주체 및 대상의 형성과 그 동

학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이러한 추상적인 문제설정을 뷰러웨이식

으로 재정의한다면(Burawoy, 1983b: 510), 근로자들이 경 참여에의 참

가나 헌신에의 동원에 동의하게 되거나 강제되는 실체적 과정과 이유의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독일의 경 참여모델에 대한 분석은 전후 독일 경 참여의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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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된 공동결정제도의 제도화 과정을 둘러싼 노사정간 대립구도 및 

권력적 역학관계에 대한 탐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들어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경 주도의 작업장 수준에서의 직접적 

참여 및 작업장 참여와 공동결정제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 역시 중

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① 독일 참여모델이 형성된 조건과 논리에 대한 

검토, ② 독일 참여모델의 구체적 형태와 작동방식, ③ 독일 참여모델의 

성과와 한계, ④ 독일 참여모델의 정착과정에 있어서 노사관계의 역할, 

특히 노동조합 내지는 근로자 이해대변 조직의 역할, ⑤ 독일 참여모델

의 향후 전망 등 5가지에 대한 검토가 독일 경 참여모델을 분석하는데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독일 경 참여의 배경적 조건

1. 노동시장 구조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속한 전후 복구를 통해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 [그림 5-1]에서 볼 수 있듯이 2001년 현재 총인구는 8,200만

명, 이 중 49,3%인 4,000여만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성별로 나

누어 살펴보면,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5%, 여성은 42.4%에 달한

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

가율 격차는 1960년대 30%에서 2001년 12%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세

이다.

노동시장의 구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이치만은 독일 노동시장이 기

업내부, 외부 및 직업별 노동시장으로 구성된 삼중노동시장으로 구성되

어 있는 것으로 본다(Deutschmann, 1984: 59∼76). 삼중노동시장론은 일

반적으로 알려진 내부 및 외부노동시장의 분단구조에 독일 특유의 전문

적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형성된 고숙련 직업노동시장이 소규모 사업장

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직업노동시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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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인구 및 경제활동인구

자료: BMA, Statistisches Taschenbuch 2002, Arbeits-und Sozialstatistik, 2002.

높은 제도적 접근성과 수평적 이동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특히 독

일 특유의 직업훈련제도에 기초한 근로자의 숙련형성은 직업노동시장 

및 기업내부 노동시장의 형성과 깊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Gregory, 

1995). 독일의 직업훈련은 노사정 삼자와 각각의 직업대표단체가 공동으

로 표준화하여 운 하는 직업능력자격제도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훈련제도를 통해 균질의 숙련근로자가 육성되어 노동시장에 

제공되며(Géhin/Mehaut, 1995: 69∼72), 하나의 숙련근로자 중심의 직업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들의 임금, 노동조건 및 작업과

제 역시 표준화된 직업훈련제도를 통한 숙련형성을 통해 비교적 기업별 

차이를 넘어 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다.21)

일반적으로 시장에 대한 손쉬운 접근과 높은 이직률로 대표되는 중소

기업 중심의 외부노동시장과 낮은 이직률 및 고숙련, 고용안정을 특징으

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내부노동시장의 발전은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21) 물론 이러한 도제중심의 장기간의 숙련형성이 갖는 독일 노동시장의 경직성

이 구조적 실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많지만 이러한 직업의식과 숙련

중심의 노동시장 형성은 독일의 노동세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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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시장 구조의 독일적 특징은 슈트렉이 지적하듯이 기업내부 노동시

장의 발전에 강한 노조와 공동결정제로 대표되는 근로자 경 참여제도

가 상당한 향을 미쳤다는 점이다(Streeck, 1993: 133∼134).

2. 노사관계적 특수성

독일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후발자본주의국가에 속한다. 독일에서의 

산업화는 일본보다는 앞서지만 다른 서구국가들보다 훨씬 늦게 시작되

었다. 1890년 사회주의자법(Sozialistengesetze)의 폐지와 더불어 비로소 

독일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합법적 대중조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독일 노사관계 모델은 다양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

조합과 종업원평의회로 대변되는 이해대변의 이중구조 및 중앙집중적 

구조를 그 주요 특징으로 들 수 있다.22) 그 외에도 대등한 노사간 권력

관계, 갈등적 협력관계, 높은 법제성 또한 독일 노사관계를 특징지우는 

개념들이다(Fürstenberg, 1988: 165∼186; Müller-Jentsch, 1995: 11∼25).

우선 독일에서 근로자의 이해대변은 별도의 두 행위자를 통해서 이루

어진다. 기업 내에서는 종업원평의회법(Betriebsverfassungsgesetz)에 기

초해 조직된 종업원평의회(Betriebsrat)가 전체 고용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외부에서는 산업별 노동조합이 자율적 단체교섭(Tarif- 

autonomie)에 기초해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이러한 독일 노사관계는 노사 양행위자의 자율적 계약에 기초한 단체

교섭과는 별도로 정교하게 제도화된 법적 근로자이해대변제도인 종업원

평의회 및 근로자 경 참여 등에서 보듯이 높은 법제화라는 특성을 갖

고 있다. 자율적 단체교섭의 역에 있어서 이러한 높은 법제성은 행위

자들의 행위 역을 법규정을 통해 거시적으로 규정하고 경기규칙을 마

련해 줌으로써 행위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포괄적 틀의 형태를 

22) 이해대변의 이중구라는 개념은 프랑크푸르트 사회조사연구소에 의해 처음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독일 노사관계가 하나의 모델로서 체계적으로 연구

되기 시작한 것도 1980년대 들어서부터이다(Müller-Jentsch, 1995: 12∼13; 

Brandt, 1984: 5∼7; Fstenberg, 1988: 165∼18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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띤다. 예를 들면 단체교섭법(Tarifvertragsgesetz)은 주로 단체교섭의 절

차적 측면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실제 교섭의 내용과 범위는 교섭 주

체의 자율적 교섭에 맡겨두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독일 노사관계 모

델은 갈등이 절차적 규정이라는 법적 틀 내에서 다루어지는 정교한 　

갈등의 제도화’ 모델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간접

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진다.

제3절 독일 참여모델:동의적 참여모델

1. 참여모델의 형성 및 발전

독일에는 다양한 공식적 및 비공식적 참여기제가 여러 층위에 중첩

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참여기제는 기업의사결정에 대한 공동결정제

도를 통한 참여에서부터 작업장에서의 직접참여에까지 폭넓게 형성되

어 있다. 독일에서 다양한 참여기제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노사정 

간의 오랜기간에 걸친 갈등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독일에

서 근로자 참여와 관련된 주요 과정을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독일에서 근로자 참여의 발전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번째 단

계는 19세기 중엽 공장위원회가 처음 등장하는 시기이다. 공장위원회는 

1848년 혁명의 향하에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제기된 ｢공장위

원회(Fabrikausschüssen)｣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이 때의 공장위원회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종업원평의회와는 달리 사용자의 절대권력을 인정

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및 노동조건

에 대해 공동대처하는 일종의 자치관리기구로 구상되었다.  따라서 일종

의 공장내 경제적․사회적 질서유지를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를 관리하

는 자치기구라고 볼 수 있다(BMA, 1999: 14∼15).

노사관계의 세 주체인 노사정 모두가 공장위원회에 대해 상이한 구상을 

가지고 동일한 정도로 종업원평의회 구상에 참여했다(Schmidt/Trinczek,



74 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표 5-1> 독일에서 근로자 참여의 발전사

내  용

1848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서 공장위원회 설치 시도

1916  조국봉사법 제정

1920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종업원평의회법 제정

1934  국가노동 질서에 관한 법률 제정

1947  감독회 근로자 참여에 관한 협정( 국점령지역)

1951  몬탄공동결정법 제정

1952  종업원평의회법 제정

1956  몬탄공동결정법에 대한 보충법률 제정

1972  사민/자유당 연정하에서 종업원평의회법 개정

1973  BMW에 학습소(Lernstatt) 도입

1974  “노동생활의 인간화” 프로그램 실시

1976  근로자공동결정법 제정

1980  지멘스에 품질관리조 도입

1988  기민/기사/자유당 연정하에서 종업원평의회법 개정 

2001  사민/녹생 연정하에서 종업원평의회법 개정

1999: 103∼104). 사용자는 자신의 기업내 권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근

로자위원회를 통해 사업장내 협력관계를 창출하기 위해 가부장적 복지

체계를 마련하려는 시도로 공장위원회를 인정했다. 노동조합은 공장위

원회를 통해 기업 내에 노동조합의 하부조직단위를 건설하고자 했고, 국가

의 이해는 공장위원회를 통해 노동과 자본 사이의 갈등적 이해대립을 제도

화함으로써 당시 끓어오르던 1848년 혁명의 기운을 차단하고자 했다.

독일 참여모델 발전사의 두번째 단계는 “공동결정제의 제도화” 단계

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로자의 경 참여는 공동결정법을 통해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로 인정받게 된다. 이러한 공동결정제도를 통한 근

로자의 경 참여는 전후 정치적․사회적 신질서의 수립과정에서 획득된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848년 혁명 후의 공장위원회와 마찬가지로 

공동결정제도 역시 전후 근로자계급의 혁명성을 억제하기 위한 “국가사

회주의와 기업자본주의에 대한 대안”(Fürstenberg, 1999: 193)으로 구상

된 것이다. 공동결정제도의 법제화는 노사간의 격렬한 정치적 대립을 가

져왔다. 사용자들은 이러한 근로자의 경 에 대한 참여가 법제화되는 것

을 격렬하게 반대했으며, 근로자들은 강력하게 지지했다.23) 전후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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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역한 사용자들은 결국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의 민주화를 추구하던 

점령당국인 연합국의 지원을 받은 아데나워 정부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여 1951년 최초로 몬탄철강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시작

된 공동결정제도는 이후 ① 공동결정법을 통한 기업의사결정에의 참여

와 ② 종업원평의회법을 통한 작업장 수준에의 참여 등 두 차원에서 지

속적으로 확대발전되었다.

1951년 처음 실시된 몬탄공동결정제도는 ｢광산 및 철강기업의 감독회 

및 이사회에 대한 근로자의 공동결정에 관한 법률(몬탄공동결정법)｣을 통해 

실시되었다. 이 법은 한편으로는 노동이사를 통한 근로자의 이사회 참여와 

근로자 대표의 감독회 동수참여를 그 특징으로 한다(Müller-Jentsch, 1995 :

12). 다른 한편으로 이 법의 적용은 1,000명 이상 근로자가 고용된 광산 

및 철강산업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철강산업 이외의 일반 사기업에 있어서 공동결정제도의 도입은 1952

년 종업원평의회법(BetrVG), 1976년 공동결정법(MitbG)을 통해 확대실

시되었다. 1952년 종업원평의회법은 2,000인 미만 고용의 중소규모 기업

에 대한 근로자 참여를 규정하고 있다.24)

철강산업 이외의 2,000인 이상 고용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동결정제도

는 1976년에 이르러서야 ｢근로자 공동결정법(Mitbestimmung-sgesetz, 

MitbG)｣ 제정과 더불어 도입된다(Keller, 1999: 115∼116). 1976년 공동

23) 볼렌베르크는 몬탄공동결정이라는 근로자 경 참여제도가 전후 독일에서 사

용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될 수 있었던 실제적인 이유를 

당시 수상이었던 아데나워와 노동조합 사이의 정치적 거래로 본다. 즉, 전후 

전범국가 독일의 정치적 새출발에 국민적 지지를, 특히 반히틀러적 정당성을 

갖고 있던 노동조합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아데나워가 추진했던 정치적 

프로젝트가 바로 몬탄공동결정제도의 법제화라는 것이다(Wollenberg, 2002

를 참조).

24) 1952년 종업원평의회법이 전체 사기업에 적용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이전

의 몬탄공동결정제도에서 실시되던 감독회 동수참여 역시 관철되지 못한 

것에 대해 호스트 툼은 독일 노총의 전략적 실패라기보다는 1951년 몬탄공

동결정제가 도입되던 당시와 비교해 변화된 정치적 지형 때문이라고 말한다

(Thum, 1991: 85 참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에서 볼렌베르크가 제시한 

몬탄공동결정제 도입에 관한 정치적 거래론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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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법은 몬탄 공동결정법에 비해 근로자 참여가 제한된 형태로 입법화

되었다. 감독회에서의 대등참여 원칙은 삭제되었고, 이사회에서의 노동

이사 지명에 관한 특별권한 역시 보장되지 않았다.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 참여는 주로 종업원평의회를 통해서 이루

어지는데, 이러한 참여는 1952년의 종업원평의회법과 동 법의 1972년 개

정을 통해 제도화되었다. 1952년 발효된 종업원평의회법은 작업장 수준

에서의 근로자 이해대변기구로서 종업원평의회를 의무화하고, 근로자들

이 작업장 수준에서의 경 사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 다. 1972년 개

정 종업원평의회법은 1952년 종업원평의회법에 규정된 종업원평의회의 

권한을 확장 강화시켰다.

독일에서 근로자 참여 발전의 세번째 단계는 이전의 공동결정제를 

중심으로 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근로자 참여와 달리 노동과정에서 나타

난 노동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한 작업장에서의 ‘노동의 인간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배경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20세기 초부터 산업생산조직의 기본원리로 등장한 테일러주의-포드주

의적 대량생산방식에 기초한 노동과정은 브레이버만의 탈숙련화 테제가 

지적하듯이 철저한 분업의 원리에 기초한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그 기

초로 하고 있다. 작업근로자로부터 구상노동의 박탈이 가져온 작업노동

의 단순화는 1960년대 들어 서구에서 근로자들의 결근율 증가 및 작업

의욕 상실과 그 결과로서 생산성의 저하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서구 각국에서는 ‘인간적 노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시켰다(Müller-Jentsch, 1997a: 228).25)

독일에서도 이러한 배경하에서 테일러주의-포드주의적 노동분업에 

기초한 노동조직체계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인간적 노동

조직체계를 위한 프로그램인 ‘노동생활의 인간화(zur Humanisierung 

des Arbeitslebens, HdA)’를 1970년대 들어 노사정 공동으로 추진했다. 

이러한 ‘노동생활의 인간화’ 프로그램은 노동조합의 주도하에 사민당 정

부와 사용자단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Fricke, 1975: 215∼

221; Beck/Liesenkötter/Teucher, 1996: 49∼59; Müller-Jentsch, 1997a: 

25) 미국에서 실시된 ‘노동생활의 질’ 프로젝트 역시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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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노동생활의 인간화’ 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작업에 있어 자율성을 부

여하고 작업조직상의 위계를 약화시킴으로써 노동분업을 완화하고자 했

다. 이를 위해 ‘직무순환’, ‘직무확충’, ‘직무확장’ 및 반자율집단작업을 작

업장에 도입하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넓히고자 했다. 하지만 1970년

대 석유위기로 인한 경제위기로 인해 전산업에 확산되지 못하고 실험단

계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경 측에 의해 주도된 

다양한 작업장 수준에서의 직접적 근로자 경 참여에 대한 노동측의 대

항논리로서 지속적으로 향을 미치고 있다.

독일 근로자 참여의 네번째 단계는 작업장 수준에서 경 주도하에 추

진되고 있는 다양한 직접 참여의 확대이다. 1980년대 이후, 특히 1990년

대 일본적 경 방식에 대한 높아진 관심과 다양한 일본적 생산방식의 

독일내 유입은 작업장에서의 근로자의 직접참여의 증대를 가져왔다. 여

기에서 근로자 직접참여라 함은 근로자들을 자신의 작업과정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시키는 다양한 조치들을 말한다(Fröhlich/Pekruhl, 1996: 

17∼19; Minssen, 1999: 129∼130). 이러한 조치로는 개선활동(Kaizen), 

제안제도, 품질분임조, 팀워크 및 집단작업(Gruppenarbeit) 등이 있다. 

특히 일본에서 토요티즘을 중심으로 보여진 팀중심 작업조직의 성공사

례는 독일 내에 일본적 생산방식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 독일 사용자들

이 근로자의 직접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Zink/ 

Ritter/Machauer-Bundschuh, 1993: 4∼5). 그렇지만 독일에서 근로자의 

직접참여는 노동조합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 일본적 생산방식이 그대

로 도입되기보다는 항상 ‘노동생활의 인간화’란 대안적 모색과 연계되어 

실시되었다.

2. 근로자 참여의 공동형성

가. 이해대변의 이중구조

근로자 이해대표의 이중적 구조는 서로 다른 두 주체인 산별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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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평의회에 의해서 수행되는 역과 역할이 구분됨을 의미한다. 기

업 내에서는 종업원평의회가 종업원평의회법에 기초해 해당기업에 고용

된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며, 기업외부에서는 산별노조가 자율적 단

체교섭에 기초해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한다.

근로자 이해대변의 이원적 체계는 독일 노사관계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Müller-Jentsch, 1984: 197; Müller-Jentsch, 

1995: 18; Sadowski/Backes-Gellner/Frick, 1995b: 493∼513). 첫째로는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가 기업내부와 외부에서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

변함으로써 전사회적인 합의구조를 만들어주며, 둘째로는 기업내부에서 

발생가능한 노사갈등의 문제를 기업외부, 즉 산업차원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의 특징은 근로자 이해대변의 역이 나뉘어져 

있고, 서로 다른 두 주체가 각기 다른 활동 역과 내용을 가지고 근로자

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이다(Hassel, 1999: 485). 과정적 절차를 규정하

는 단체협약법에 기초한 자율적 단체교섭은 산별노조와 사용자(단체) 사

이의 자율적 협상과 합의에 의해 그 내용을 채워나가도록 되어 있는 반

면에, 공동결정법과 종업원평의회법에 기초한 종업원평의회는 그 활동

역, 내용, 방식이 모두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기업내부는 종업원평의회, 기업외부는 산별노조라는 엄격한 역할분리

는 그 법적 토대를 직장기본법에 두고 있다. 1952년 종업원평의회법

(BetrVG von 1952)에 의해 종업원평의회의 활동 역을 제한함으로써 

양자간의 역할분리가 이루어졌다. 1952년 종업원평의회법은 단체교섭과 

그 결과인 단체협약에 법적 효력발생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즉, 종업원평의회는 고용주와 직장협정을 맺을 수 있지만, 그 대상

과 범위는 첫째로 단체협약이 명시적으로 직장협약을 허용하는 사항, 둘

째로 단체협약이 다루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종업원평

의회의 단체교섭 권한은 산별 단체교섭의 잔여범주에 국한되며, 산별 단

체협약의 보충적 성격을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체

결에 관해 산별노조에 독점권이 주어져 있으며, 산별노조에 의한 단체협

약에 대한 독점권은 독일 노사관계의 개별화 및 분권화를 억제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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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수행하고 있다(Hassel, 1999: 486∼487).

따라서 독일 산별노조는 자율적 단체교섭을 통해 노동력의 판매조건, 

즉 임금, 노동시간,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양적 특징을 갖는 역을 

통제하는 반면, 종업원평의회는 주로 질적 속성을 가진 역인 단체협

약의 이행에 대한 감시 내지는 개별 근로자의 고충처리와 같은 노동력

의 이용에 관한 역을 자신의 활동대상으로 갖는다. 이러한 점에서 독

일 산별노조는 중앙집중적 구조를 통해 산업차원에서 근로자의 전체적 

이해를 대변하고 있으며, 종업원평의회는 개별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들의 특수한 개별적 이해를 대변한다. 

종업원평의회에 대한 이러한 엄격한 제도적 틀의 강요는 특히 기업

내부에서 고용주와 종업원평의회 사이에 특정한 사안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그 효력을 발휘한다. 직장기본법은 기업내부의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와 노동법원이라는 제도적 장치만을 제공한다(Markmann, 

1995: 98∼99). 즉, 종업원평의회법은 종업원평의회에게 어떠한 쟁의수단

도 허용하지 않으며, 평화의무(Friedenspflicht)를 부과하여 쟁의행위 자

체를 금지하고 있다. 즉, 파업과 같은 쟁의수단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독점권을 인정함으로써 근로자 이해대변에 있어서의 노동조합의 우위를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의 구조, 활동 역, 활동내용

의 차이는 <표 5-2>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라는 근로자 이해대변의 두 주체의 활동 역

<표 5-2> 이원적 이해대변구조의 특징

기업내부 기업외부

행위주체 종업원평의회 노동조합

행위근거 직장기본법 자율적 단체교섭

행위대상 직장협정 단체협약

행위 역 노동력의 사용조건 노동력의 판매조건

속성 질적 양적

노동쟁의 금지 파업

특징 협력지향적 갈등지향적

구조 개별적 중앙집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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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상의 분리는 한편으로는 서로를 대립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능, 체계, 그리고 활동적 측면에서 상호의존구조를 형성

시켰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근로자 이해대변의 이원구조는 “이해갈등의 

종류, 행위주체, 해결형태에 따라 이해갈등이 발생하는 장소를 두개의 상이

한 역으로 나눔으로써 자본과 노동의 이해갈등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기

능을 수행하고 있다(Müller-Jentsch, 1995: 13∼14).

나.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 사이의 관계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는 각각 독립적인 근로자 이해대변기구이지

만, 활동 역과 대상이 분리됨으로써 양자 사이에 역할분담이라는 일종

의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양자의 관계는 전적으로 비공

식적인 것으며, 또한 양자의 관계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는 아무런 제

도적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종업원평의회는 법적으로 산별노조와 사용

자(단체) 사이에 맺어진 단체협약의 틀 내에서 움직이도록 제한되어 있

으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과 협력할 것’(BetrVG, §2, Ab1)만이 

요구된다.

실제 활동에 있어서 두 주체는 위에서 언급한 근로자 이해대변이라

는 공동의 목적과 분리된 활동 역으로 인해 서로 긴 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결합은 인적차원, 활동적 차원, 그리고 조직적 차원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로 인적 차원에서의 결합은 주로 종업원평의회 구성원이 노동조

합원이거나 노동조합원이 종업원평의회 평의원으로 선출됨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결과적으로 많은 종업원평의회 평의원들은 이중적 소속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소속은 한편으로는 비노동조합원인 종업원평

의회 평의원에 대한 사후적 노동조합 가입을 통해서,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원들의 종업원평의회 선거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

어진다.

독일노총에서 조사한 1998년 종업원평의회 선거결과를 보면 전체 종

업원평의회 평의원의 약 74.4%가 노동조합 소속이다. 또한 많은 종업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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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종업원평의회 평의원의 노동조합 가입률

(단위:%)

1975 1978 1981 1984 1987 1990 1994 1998

DGB 77.5 78.1 77.5 77.4 76.6 76.3 75.2 72.6

DAG  3.6  3.8  3.9  3.6  3.4  3.1  3.0  1.8

미조직 18.9 18.1 18.6 19.0 19.0 20.6 21.0 23.5

자료:Betriebsratswahlstatistik des DGB(1999).

의회 의원이 단순한 노동조합원이 아니라 노동조합에서 일정한 직책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슈미트와 트린젴은 이러한 현상을 ‘종업

원평의회의 노동조합화’와 ‘노동조합의 종업원평의회화’라고 칭하기도 

한다(Schmidt/Trinczek, 1999: 107).

둘째로 활동적 측면에서 종업원평의회와 산별노조는 서로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다. 종업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대의기관으

로서의 종업원평의회는 임기직이라는 한계와 일부 대기업 종업원평의

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업원평의회가 가용한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되기 싶다. 따라서 종업원평의회는 노사분쟁

시의 법률자문과 직장협정을 체결과 같은 사항에서 노동조합의 경험과 

자문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이러한 측면에서, 즉 재정적으로나 인적 

자원의 측면에서 산별노조는 이러한 활동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따

라서 상대적으로 많은 종업원평의회 평의원은 사후에 노동조합에 가입

하거나 노동조합이 운 하는 세미나 및 교육훈련에 참여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 역시 종업원평의회에 상당한 많은 부분을 의

존하고 있다. 우선 기업외부에 존재하며 기업내부로의 접근이 차단된 산

별노조로서는 실제 근로자들과의 일상적 접근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종

업원평의회 평의원들에 대한 자문이나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근로

자들이 기업내부에서 갖게 되는 문제와 같은 구체적 사실들에 대한 정

보를 획득하게 된다.

세번째로는 조직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의존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코

트호프는 1974/1975년과 1989/1990년 두 차례에 걸친 30여개 기업에 대

한 시계열 사례연구를 통해 기업규모와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종업원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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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활동방식에 유의미한 향을 미침을 밝혀냈다(Kotthoff, 1981& 

1994). 또한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원 획득에 있어서, 그리고 근로자들을 

동원해야할 필요가 있을 때 종업원평의회의 협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Schmidt/Trinczek, 1999: 107). 예를 들어 아주 기본적인 가입원서

를 배부하고 회수하는 일,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하는 일, 파업시 근로자

들을 파업에 참여하도록 권유하는 일, 경고파업을 조직하는 일 등을 수

행하는데 있어서 기업내부에의 접근이 금지된 산별노조로서는 종업원평

의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한국에서 수행된 관련연구에서는 이러한 인적, 활동적, 조직적 

차원에서의 긴 한 관련성에 근거해 종업원평의회를 노동조합의 하부

조직인 것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우위성에 대한 

일방적 관점은 독일에서 전개되는 최근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종업원

평의회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

의 관계는 종업원평의회가 1952년 직장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던 이전

부터 지금까지 항상 긴장관계 다. 

1952년 직장기본법에 의해 종업원평의회가 구성될 때부터 노동조합은 

종업원평의회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Thum, 1991: 66). 독일

의 경 참여는 전후 51년 몬탄 공동결정제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도되는

데 여기에는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아데나워 정부의 양보가 있었다. 

자본가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석탄 및 철강산업에 노사동수의 

감독회 참여라는 경 참여방식을 아데나워가 받아들인 데에는 전후 노

동운동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당성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아데나워가 갖

고 있던 독일의 대외관계 확대를 위한 노동조합의 지지를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일종의 교환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과정에서 소외된 자본가들은 근로자들의 경 참여를 받아들이는 조건으

로 기업 내에서의 경 권 보장을 요구하게 되고 이것이 1952년 직장기

본법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노동조합 역시 자신의 자율적 단체협상제도에 대한 보장을 받게 되었

고, 고용주들은 기업 내에서의 경 권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전후 기업

경 에 대한 감시라는 일반민주주의적인 요구26)는 직장기본법에 기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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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평의회의 설치와 감독회 참여라는 형식으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단체협약과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독점권 인정, 노동조합의 기업내 접

근금지, 종업원평의회의 평화의무와 노동쟁의수단 박탈은 이러한 교환

과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탄생한 종업원평의회는 처음에는 

고용주와 산별노조 사이에 위치한 ‘경계조직’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었

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제도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토대로 차츰 자

신의 역을 확보 확장해 갔다(Leminski, 1996: 22).

이러한 과정에서 산별노조는 종업원평의회의 이러한 활동증가를 산별

노조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1960년대와 

1970년대 산별노조가 시도했던 기업내 노조신임자(Vertrauensleute) 조

직건설 시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Koopmann, 1981; Markmann, 1995: 

91; Schmidt/Trinczek, 1999: 108). 산별노조는 기업내부에 기존의 종업

원평의회와는 다른 근로자들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새로운 노조의 하부조

직을 건설하려고 했으며, 이를 통해 종업원평의회에 대한 산별노조의 약점

을 극복하고, 산별노조의 기업내 조직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Schmidt/ 

Trinczek, 1999: 103∼104), 산별노조의 활동을 기업내부로까지 확장하여 

종업원평의회에 대한 산별노조의 우위를 확보하고자 했다. 즉, 산별노조

는 종업원평의회와의 협력 대신에 자신의 기업내 하부조직을 건설하기

로 결심했고, 그러한 결정의 산물이 노조신임자 다. 따라서 노조신임

자는 기능적으로 종업원평의회를 대체하도록 계획되었다(Thum, 1991: 

65). 그러나 산별노조의 이러한 시도는 근로자들의 무관심, 산별노조 활

동의 기업내 확대를 원치 않았던 종업원평의회와 고용주의 격렬한 반대, 

법적․제도적 지원 부재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 사이에는 서로의 필요에 의해 일종의 협력관

계가 형성된다.

결국 이러한 기업 내로의 활동 역의 확대시도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산별노조는 종업원평의회에 대해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되었다. 슈미트와 

트린젝은 이러한 권력구조를 “기업내 이해대변에게 유리한 종업원평의회

26) 이러한 요구는 나치에 협력한 대다수 자본가들이 갖고 있던 약점으로 인해 

자본의 커다란 저항없이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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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노동조합 사이의 일정한 세력불균형”이라고 본다(Schmidt/Trinczek, 

1999, 113; Niedenhoff, 1992: 92∼97). 이러한 산별노조의 구조적 취약성

은 중앙집중적 노사관계가 유지되어오던 1970년대까지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특히 1990년대 들어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의 득세, 노사관계 

및 단체교섭체계의 개별화, 분권화, 탈집중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별

노조의 행동반경을 크게 제약하고 있다.

비록 두 근로자 이해대변조직이 서로를 보완하는 협력관계를 유지하

고 있지만, 이러한 협력관계는 상이한 조직적 정체성과 협력에의 필요성

의 강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즉, 기업내부 문제에 대

해 산별노조는 전적으로 종업원평의회의 도움에 의존해야만 한다. 위에

서 언급한 노동조합원 획득을 위한 선전이나 권유, 파업 등의 쟁의행위

시의 근로자 동원, 단체협약 준수에 대한 감시 등의 산별노조의 일상적 

활동에 있어서 종업원평의회는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이러한 점

에서 슈트렉은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종업원평의회

의 ‘협력적 생디칼리즘’을 산별노조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로 본다.

물론 이러한 위험요소가 현실화된 것은 아니다. 또한 현재 존재하는 

법적․제도적 제한으로 인해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는 공식적으로 엄

격하게 분리된 활동 역을 갖고 있다(Keller, 1999: 98). 인적, 활동적, 조

직적 차원에서의 상호의존과 법적․제도적 활동 역의 분리는 이른바 

두 근로자 이해대변조직간의 ‘모순적 결합(widersprüchliche Einheit)’ 

(Streeck, 1979: 217)을 가져왔다.

하지만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의 생산성협약에 입각한 이중구조 역

시 그 제도적 토대가 취약하다.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 사이에는 어떠

한 제도적․법적 연관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양자는 서로 다른 제도적․ 

법적 근거를 갖는 독립기관이다. 다만 이러한 연관성 부재에 대한 산별

노조의 정책적 개입의 일환으로 종업원평의회 선거에 노동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비공식적 인적 연결망을 형성해 왔을 뿐이다.27) 그

러나 약 80%에 이르는 종업원평의회 성원 중 노동조합원들의 비율 역

27) 독일 노동조합과 종업원평의회 사이의 관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Lee(2004:

219∼22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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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최근의 전체적인 산별노조 조직력 약화와 더불어 감소하고 있다. 단

지 현재까지는 종업원평의회의 역할이 법적 제한으로 인해 작업장 수준

을 머물러 있으며, 단체교섭과 관련해서는 산별노조와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교섭의 토대 위에서 일부 직장협정을 맺어왔기 때문에 산별노조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개된 자

본의 공세는 한편으로는 기업협약을 통해 전체적인 통일적 산별협약의 

체계를 개별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산별협약 내에 일반적 개방조항을 

추가해 작업장 수준에서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기업특수적 조건을 감안

한 직장협정을 맺음으로써 시장의 유연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는 결국 산별노조에 대한 종업

원평의회의 위상강화로 이어지게 된다. 현재도 일부 대기업의 종업원평

의회는 비공식적으로 산별노조의 임금 및 노동시간 등 주요 정책에 상

당한 향력을 행사하고 있다(Schmidt/Trinczek, 1999: 107). 종업원평의

회의 위상강화는 결국 독일모델의 특징인 자율적 산별교섭체계라는 기

본 틀을 부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종업원평의회는 종업원평의회법 

(Betriebsverfassungsgesetz)에 기초해 있으며, 결국 법개정을 통한 국가

의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 직접참여

1) 독일 작업장에서의 인적자원관리(HRM)

독일의 경우 1980년대 이후부터 인적자원관리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전통적인 인사부서를 대체하기 시작했다. 인적자원관리는 근로자에 대

한 개별적 접근과 노동조합을 우회하는 직접적 접촉을 시도함으로써 기

존의 전통적 인사부서와 인사정책에 있어 상이한 관점을 갖고 접근한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인적자원관리는 이러한 개별적․직접적 접근이라는 

특성이 독일 특수적 중범위수준의 사회적 합의주의하에서 제한적으로만 

작동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하르트무트 베히터와 테오 스텐겔호펜은 독일의 인적자

원관리가 갖는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Wächter/Stengelhofen, 



86 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1995: 89∼112). 우선 첫번째로 독일의 사회적 합의주의는 다양한 이해

집단을 제도적으로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사회와 감독

회라는 기업경 구조의 이중성은 기업을 중심에 두고 다양한 이해집단

의 이해관계가 제도적으로 매개되어 전체적으로 장기적 기업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둘째로 공동결정제도를 통한 

근로자의 기업의사 결정구조 내로의 편입을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직업

훈련에 있어서 이중구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제도적 요소가 

독일의 인사관리를 높은 제도화 및 전문성이라는 특징을 갖도록 하 는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직업훈련에서 작업장에서의 갈등해결

기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이 단체협약이나 종업원평의회법을 통해 

제도적으로 표준화되어 걸러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들을 좀더 접하게 기업에 착시키기 위해 기존의 집단적 

노사관계를 개별적 직접관리로 대체하려는 인적자원관리의 기본적 구

상은 독일의 경우 이미 그 출발부터 관철될 수 없는 제도적 환경에 놓

여있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와는 달리 독일에서 인적자원관

리는 노사관계와 경쟁적․대립적 관계로 출발할 수 없었다. 한스외륵 바

이트브레히트와 스테판 피셔는 제도적․사회적․정치적으로 확고히 정

착된 노사관계를 통한 근로자 이해의 집단적 대변구조가 새로이 등장하

는 인적자원관리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본다(Wächter/ 

Stengelhofen, 1995: 89∼112). 따라서 독일의 인적자원관리는 노사관계

를 대체하고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간접참여를 대체하기보다는 직접참여

를 통해 작업장에 협력적 관계를 창출하려는 보완적 위치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고 있다(Fischer, 1998: 77∼79).

하지만 인적자원관리는 그 기본논리상 끊임없이 기업 내에서 종업원

평의회와 갈등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외부에 존재하며 단체교섭

을 중심으로 기능하는 산별노동조합보다는 기업내부에서 전체 종업원의 

기업내 이해를 대변하는 종업원평의회와 활동 역이 겹치기 때문에 종

업원평의회와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인적자원관리

의 강화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의 직접참여를 촉진하게 될 것이고 

결국 종업원평의회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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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집단활동을 통한 작업장 직접참여

클라우스 징크, 앨버트 리터 및 실케 마하우어-분트슈의 개념정의에 

따르면, 품질분임조란 “4명에서 10명 사이의 근로자들이 특정한 직무

역에서 자발적으로 구성한 집단으로 집단대표의 지도하에 정기적으로 

모여 해당 직무 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분석하여 해결하

는 모임”이다(Zink/Ritter/Machauer-Bundschuh, 1993: 4). 이러한 품질

분임조는 일반적으로 작업현장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의 직접적 

경 참여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품질분임조의 확산은 일본적 생산방식의 향을 받은 것

이지만, 독일에서도 이미 1970년대부터 품질분임조와 유사한 형태의 문

제해결 소모임들이 학습소(Lernstatt)의 형태로 베엠베(BMW)나 획스트 

등의 기업 소속 사업장에 존재했다. 학습소는 초기에 외국인근로자들이 

갖는 언어적 의사소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자발적 소모임이

었다. 학습소는 1980년대에는 사업장내 생산관련 문제해결모임의 성격

을 갖는 ‘작업장모임(Werkstattzirkeln)’으로 발전하게 된다(Steigerwald, 

1989: 11; Antoni, 1990: 15∼17). 그렇지만 작업장모임이 독일산업 전반

에 폭넓게 확산되지는 못했다.

1990년대에 들어 비로소 독일 작업현장에 경 주도하에 일본식 생산

방식이 도입․소개되면서 품질분임조(Quality Circle)가 본격적으로 확

산되었다(Breisig, 1990: 12∼15). 여기에는 생산성 증대의 수단으로서 

일본식 품질분임조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노동의 인간화’적 측면은 별로 고려되지 못했다. 이러한 품질분임조는 일

반적으로 ① 일정한 직무 역에서 자발적으로 조직된 작업장 모임, ② 

소규모 집단, ③ 직무 및 품질관련 문제에 대한 자유선택과 해결노력, 

④ 집단대표를 통한 조정, ⑤ 근무시간 이외의 정기적 모임, ⑥ 사업장

내 제안제도를 통한 문제해결에 대한 보상, ⑦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지

는 품질분임조 등과 같은 원칙하에서 만들어졌다(Zink/Ritter/ 

Machauer-Bundschuh, 1993: 9∼10).

현재 독일 사업장에는 다양한 조직방식에 의거해 품질분임조 및 유사 

소집단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 가지 소집단활동은 현재 모두 품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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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조라는 개념하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그 형성, 배경, 구조, 활동, 기능

방식에 있어서 많은 상이한 측면을 갖고 있다. 이를 구별하여 정리하면 

다음의 <표 5-4>와 같이 유형화할 수 있다.

<표 5-4> 독일 작업장내 소집단활동 유형

품질분임조 작업장모임 학습소

목적 문제해결 문제해결 정보공유
집단내 사회적 통합 

문제선택 자율 미리 주어짐 자율

활동 역 생산 역 생산 역 다양한 역

활동기간 무제한 제한적 선택된 문제에 따라 상이

모임진행 정해진 루틴에 따라 정해진 루틴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타 Task-Force적 성격이 강함 작업집단의 사회적 통합

품질분임조는 기본적으로 직무 역 내에서 근로자들에게 제한된 자

율성을 제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자본전략의 일환으로 구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품질분임조의 구성과 운 은 다양한 협력

적․참여적 후속 조치를 통해 지원되어야 했지만, 실제 발전과정에서 점

차 제도화되어 가면서 초기의 참여경 의 원리에 따른 자발성 및 자율

성이라는 측면은 퇴색되고, 작업라인 재조정과 같은 노동과정상의 변화 

및 신기술 도입에 따른 근로자 숙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변

질되어 갔다(Antoni, 1990: 3). 그 결과 근로자의 자발적․자율적 운 은 

점차 경 측의 조정과 조율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라이펜슈타인, 얀젠 및 키슬러의 경험연구 결과에 따르면, 품질분

임조는 이미 작업장의 한 하위경 체계로 확고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Greifenstein/Jansen/Kißler, 1991; Greifenstein/Jansen/Kißler, 1993). 그

러나 품질분임조가 경 참여 측면에서 기대되었던 효과는 아주 제한적

인 역에서만 보여지고 있다. 더구나 품질분임조를 통한 낮은 수준에서

의 현장 직접참여는 품질분임조가 점차 작업장내 경 시스템의 한 하위

체계로 구조화되고 제도화됨으로써 경 측에 의해 미리 주어진 역 내

에서의 제한적 자율성으로 참여보다는 조정의 측면으로 귀결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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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참여와 노동의 인간화

직접참여의 논리에 따르면 작업장의 재조직화를 통한 노동과정의 합

리화 및 유연화는 근로자들이 직접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일 때만이 성공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직접참여는 

근로자들이 기업에 접한 연계성을 갖거나 기업에 대한 공동체적 정체

성을 형성할 때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었다(Wannöffel, 2001: 38). 

이러한 점에서 인적자원관리나 기업문화 등이 직접참여를 위한 사전작

업으로 끊임없이 강조되었다. 

직접참여의 옹호자들은 직접참여가 갖는 분명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근

로자들이 자신들의 역에서 오랜 경험을 통해 갖게 되는 현장지식을 통

해 올손(Olson)적 의미에서의 목소리(Voice) 기능에 해당하는 일정한 

향력을 경 측에 대해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Minssen, 1999: 

129∼131). 독일에서 집단작업(Gruppenarbeit)이 끊임없이 일본적 생산

방식의 개념으로 포괄되는 팀작업에 대한 대항적 논리로 강조되었던 

배경에는 작업장 수준에서의 직접참여에 대한 이러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반자율적 집단작업(Tteilautonome Gruppenarbeit)은 

일본식 팀작업(Team Work)과는 달리 생산성 증대와 노동의 인간화라

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상적 작업조직체계로 개

념화되었던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독일 작업장에 참여경 과 연동된 직접참여가 확산되

어가는 과정은 두 가지 배경과 연결지워 설명할 수 있다. 첫째로 세계화

로 인한 경쟁압력은 저가 고품질 상품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기업에 강

요하면서 전체 생산체계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재조정하고 합리화하라

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러한 기업합리화는 기술체계와 사회체계라는 두 

축으로 진행되었다. 이 중에서 경 참여와 관련해서는 생산활동의 주체

로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원관리 및 개발, 생산현장 투여에 있어서의 

조직적 관리와 더불어 근로자의 주체적 요소로서의 ‘헌신(Commitment)’

이 생산물의 품질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시되었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게 자발적 ‘헌신’이라는 주체적 요인을 동원하기 위한 체제로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조치들이 참여경 이라는 개념하에 도입되었던 것이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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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로 기존의 테일러주의-포드주의적 대량생산체계하에서 이루어지던 단

순반복 동일노동으로 인해 나타난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노동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에 대한 치유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근로자들이 직업으로

서의 노동 속에서 자기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경 측은 근로자들에 

대한 직접적 접촉 및 개별적 노사관계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관심은 이전의 단순한 인사노무관리 정책이 인적자원경 으로 

이전해 오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 관리 내지 

통제는 경 측의 관점에서 보면 인적자원에 한 중장기적 관리를 통해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인적자원관리 및 일본적 작업조직기제들이 도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직접참여방식들은 한편으로는 자본의 노동에 대한 공

세라는 측면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직접참여가 갖고 있는 근로자 참여

의 가능성으로 인해 독일 노동조합에게 경계와 탐색의 대상이 되어 왔

다. 독일 노동조합은 이러한 자본주도의 직접참여에 대해 1970년대 시도

한 바 있는 ‘노동생활의 인간화’ 프로그램을 경 주도의 직접참여와 연계

시킴으로써 자신의 대안적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즉, 경 주도의 모

든 직접참여기제들을 ‘노동생활의 인간화’라는 관점에서 평가하고 받아들

이거나 거부했다(Roth, 1996: 113). 일본적 생산방식에 대한 독일 금속노

조의 비판적 평가와 대안적 작업조직으로서의 집단작업(Gruppenarbeit)에 

대한 강조 역시 이러한 과정의 연속선상에 있다.

4) 집단작업(Gruppenarbeit)

‘집단작업(Gruppenarbeit)’은 제한된 활동반경 내에서지만 자율적으로 

스스로를 규제하는 작업장 조직단위를 말한다. 집단작업은 일본의 린생

산방식에서 얘기하는 팀작업이나 스웨덴의 반자율작업집단과 같은 작업

장내 작업조직의 한 형태이다(Kißler, 1996: 25).28) 독일에서 집단작업은 

작업장내 대안적 참여형 작업조직으로 반자율작업집단 내지는 1970년대 

노동생활의 질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이해되고 있다(Antoni, 1995: 93∼

28) 스웨덴의 반자율작업집단에 대해서는 베르그렌(Berggren, 1991)을, 일본의 

팀작업에 대해서는 워맥/존스/루즈(Womack/Jones/Roos, 199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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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Antoni, 1990: 15∼17). 특히 독일 산별노조는 신생산방식을 인간의 

노동화라는 관점에서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스웨덴의 반자율작업집

단을 지향하는 집단작업을 주장했다(Antoni, 1995: 124).

그러나 경 측은 집단작업의 작업장내 도입을 실제적인 목적합리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즉, 노동의 인간화라기보다는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

한 노동조직의 유연하고 효율적인 이용이라는 동기에 치우쳐 있었다. 집

단작업이 갖는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측면보다는 경 학적 측면에 관

심이 있었고, 따라서 기업내 집단작업의 확산은 집단작업이 갖는 단기적

인 생산성 효과와 연계될 수밖에 없었다.29)

개념적으로 볼 때 집단작업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의 테일러주의-포

드주의적 작업조직방식과 다른 논리를 갖고 있다. 집단작업은 ① 기능적 

단위로서 ② 자율책임하에서 ③ 지속적으로 공동의 과제를 소규모 작업

집단이 집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Minssen, 1993; Minssen, 

1999: 41∼42). 작업수행에 있어서 소집단은 정해진 행위공간 내에서 계

획, 조정 및 통제기능을 직접 수행하고 관련된 모든 결정을 내린다. 따

라서 집단작업은 책임이양(반자율성), 노동의 자기규제(자치조직), 개별 

및 집단적 행동반경의 확장(직무확충, 직무확장, 직무순환) 등의 내용을 

개념적으로 내포하고 있다(Antoni, 1992: 42). 이러한 기본 개념논리와 

관련해 데틀레프 게어스트는 범주적으로 구성가능한 집단작업을 다음의 

<표 5-5>와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집단작업은 독일에서 주로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으

며, 집단작업의 구체적 형태는 기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Minssen, 

1993: 87). 지그프리트 로스에 따르면 자동차산업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에 이르면 약 17% 정도의 기업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Roth, 1996: 

122∼124). 미하엘 슈만은 독일에서 자율조직적 집단작업의 확산이 좀처

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경우 표준

화된 작업조직 내지는 부분적으로만 기업 내에 도입 실시되고 있다

29) 구이도 베케는 이를 저하된 기업경쟁력으로 인한 불안감에 기초한 단기적 

생산성 효과를 강조하는 독일 기업가들의 집단작업에 대한 접근을 근시안

적이라고 비판한다(Becke, 1991: 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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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집단작업의 세 가지 유형

자율조직적 집단작업 구조유지적 집단작업 표준화된 집단작업

직접적 

생산과제

높은 업무유연성과 넓은 

업무범위

높은 업무유연성 높은 업무유연성과 

좁은 업무범위

간접적 과제 폭넓은 범위 좁은 범위 작업계획에 한정됨

자치조직 확장: 집단과제로서의 계

획 및 통제

마이스터와 집단대표가 

결정권 행사

표준화된 제한된 범

위 내로의 확장

집단구조 위계축소 및 전문화 전문화 및 집단대표의 

지도적 역할

위계축소

카이젠 집단과제; 전체 사회기술

체계에 대한 개선활동

전문가의 과제; 생산성

증대 목적

집단과제:생산성 증

대 목적

성과관련 

기본 지향

근로자의 자체 동기부여

를 통한 성과향상

독려를 통한 성과향상 근로자의 자체 동기부

여를 통한 성과향상

자료:Gerst, Detlef(1999: 38∼54).

(Schumann, 1996: 253). 다른 연구자들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

다. 독일의 경우 자율조직적 집단작업보다는 표준화된 집단작업이 도입

되고 있으며, 이 역시 일부 산업 및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다(Lacher, 

2000: 139; Gerst, 1999: 39∼41; Antoni, 1990: 15∼17). 집단작업이 독일

에서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경 측이 갖는 통제

력 상실에 대한 불안을 들 수 있다. 지그프리트 로스는 집단작업이 갖는 

생산성 효과에도 불구하고 경 자들의 회의적이고 거부적 태도로 인해 

집단작업의 광범위한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Roth, 1996: 

122∼124). 레오 키슬러는 심지어 노동조직이 다시 테일러주의로 퇴보하

고 있다고 본다(Kißler, 1996: 25).

라. 작업장 수준에서의 간접참여

1) 종업원평의회의 제도적 토대

작업장 수준에서의 간접참여는 직접선출된 근로자대표로 구성된 종업

원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종업원평의회는 노동조합과 더불어 독일 

노사관계의 주요 행위주체일 뿐만 아니라 공동결정제로 대표되는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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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근로자 경 참여를 담당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구이다.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를 별도로 한다면 작업장 수준에서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참여는 두 가지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첫번째로 

작업장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종업원평의회의 경 참여는 주로 개별 근

로자와 관련된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작업진행 사항들에 대한 의사결정

과 관련되어 이루어진다. 예를 들면 작업장 조직, 임금등급 평가, 집단

내 공동작업, 직장내 분위기 개선, 복지시설, 휴가 및 노동시간 분배 등

이 있다(Kißler, 1992: 41). 두번째로 전체 근로자에게 향을 미치는 일

반적 인사노무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가 있다. 이는 주로 

직무평가, 유연노동시간, 숙련형성, 작업공정순서 및 노동조직 등에 해

당된다.

이러한 경 참여의 주요한 행위주체인 종업원평의회의 도입은 임의기

구인 산별노동조합과는 달리 법에 의해 규정된다. 사업장 단위에서의 종

업원평의회를 통한 근로자 경 참여를 규정하는 관련법으로는 1952년에 

처음 도입된 종업원평의회법(Betriebsverfassungsgesetz, BetrVG), 동법

의 개정법인 1972년 종업원평의회법이 있다.30) 1952년법과 1972년법의 

차이는 주로 대상근로자 및 근로자의 참여권한과 관련되어 있다(Keller, 

1999: 79). 그러나 종업원평의회법 전체로 보아 세부적인 사항은 지속적

으로 변경되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크게 변함이 없다.

2) 종업원평의회의 구조적 및 제도적 특징

종업원평의회는 종업원평의회법에 의해 설치되고 조직되는 의무적 제

도체로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해진 역 내에서 정해진 권한을 행

사하는 근로자 이해대표조직이다. 이러한 종업원평의회가 법률에 규정

된 조직으로서 갖는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특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간략히 정리될 수 있다(Schmidt/Trinczek, 1999: 106∼110; Keller, 1999: 

81∼88).

① 독립적 이해대변조직:전체 근로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노동조합과도 아무런 법적․제도적 연계성을 갖지 않는 독립적 조

30) 1972년 종업원평의회법은 1988년과 2001년에 보완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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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이다. 이러한 독립성이 독일 노사관계의 이중적 이해대변구조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② 활동 역의 기업 내로의 제한:활동 역을 기업 내로 제한함으로써 

기업외부에서 산업별로 조직된 독일 산별노조와의 조직 및 활동

역분쟁을 방지하 다. 

③ 노동쟁의수단의 배제를 통한 협력적 관계지향:종업원평의회의 노

동쟁의권을 배제함으로써 한편으로는 기업내 생산활동의 중단을 

방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쟁의에 대한 독점권을 산별노조에

게 주어 조직분쟁을 예방하고 있다. 분쟁사유 발생시 중재나 노동

법원을 통해 해결하도록 했다. 종업원평의회법은 종업원평의회에

게 절대적인 평화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자와의 신뢰적 

협력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높은 법제화:산별노조와 관련된 단체교섭법이 절차적 규정만을 갖

고 있는 반면, 종업원평의회법은 절차적 규정뿐만 아니라 실체적 

규정을 통해서 종업원평의회 활동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다. 

⑤ 직장협정의 위계적 하위성:사용자와 종업원평의회 사이에서 체결

되는 직장협정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러한 직장협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맺는 의무

적 직장협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및 복지사항에 대해 자발적으

로 양 주체가 맺는 자발적 직장협정이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9: 41). 사용자와 종업원평의회 

사이에서 맺어진 직장협정은 위계적으로 법률뿐만 아니라 단체협

약에 대해서도 하위적 위치에 있다. 따라서 종업원평의회는 첫번

째로 법률이 규정한 사항, 둘째로 단체협약에서 다루지 않거나 종

업원평의회에 명문화되어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만 자신의 활동

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종업원평의회에게 부여된 기업의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참여권한은 적

용범위 및 참여권한의 정도에 따라 법적으로 분명하게 명문화되어 있다. 

종업원평의회의 참여권한은 크게 기업의 사회적․경제적 의사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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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종업원평의회의 향권과 결정권, 그리고 그 내에서 다시 정보, 

제안, 청문 및 자문권으로 나뉘어진다(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ordnung, 1999: 43∼45; Niedenhoff, 1992: 11).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표 5-6>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참여의 강도는 사회적 내지 복지적 사항에 관련될 경우 

높지만, 경제적 내지 경 전략과 관련된 사항일수록 낮다. 따라서 종업

원평의회를 통한 작업장 수준에서의 경 참여는 주로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에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경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통한 경 통제기능은 단지 제한된 역에서만 가능하다.

4)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사업장 수준 경 참여의 한계

종업원평의회에 대한 평가는 조직적, 인적, 활동적 측면 등 다양한 차

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 종업원평의회가 안고 있는 핵심문제는 

공동결정권이 기업의사결정의 핵심적 사항에 있어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종업원평의회가 활동함에 있어서 내용

<표 5-6> 종업원평의회의 참여권리

공동 향권 공동결정권

정보권 제안, 청문 및 자문권 (제안 및 거부권)

참여의 강도

낮음 중간 높음

효력의 범위

경제관련 사항
신기술 도입

인사사항 사회 및 복지관련사항

주요 내용

-공장의 신축, 개축, 확장

과 관련된 계획

-기계 및 공장설비 계획

-작업방식 및 작업흐름에 

관한 계획

-작업장 고용 관련 계획

-인사계획

-해고

-직업교육

-내부채용

-선발기준

-작업장 배치, 작업흐름, 

작업내용

-노동시간의 시작, 종료, 

분배 및 일시적 변경

-임금지불방식의 규정, 적

용 및 변경

-사회 및 복지관련 계획

-개별 근로자에 대한 조

치, 채용 및 배치전환

자료:BetrVG(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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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행사하는 권리 및 권한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경제 및 경

핵심사항에 대해 종업원평의회법은 정보교류 및 향행사권만을 제공

할 뿐이며 결정권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종업원평의회가 실질적

으로 의사경 에 대한 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다른 측면에서 종업원평의회의 실행력 역시 평화준수의무 및 쟁의수

단 박탈로 제한되어 있다. 직장협정 체결이나 협상과정에서 분쟁이 발

생했을 때 종업원평의회는 중재를 신청하거나 노동법원에 제소하는 것 

이외에는 경 측에 대해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하지 않는

다. 중재 신청이나 노동법원 제소는 비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측면

에서 볼 때 종업원평의회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특히 중소규모 기업

의 경우 재정적으로나 인적자원의 측면에서 볼 때 중재 신청이나 노동

법원이라는 분쟁해결방식은 결코 적합한 선택지가 아니다.31)

마지막으로 인적자원의 측면에서도 종업원평의회가 안고 있는 구조

적인 문제가 있다. 노조전임자와 달리 종업원평의회는 선거에 의해 선

출되는 임기가 정해진 평의원에 의해 운 된다. 따라서 선거를 통한 기

업내 전체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한다는 정치적 정당성은 확보되지만 

선거를 통해 인적구성이 지속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인적자원의 전문성

이 문제가 된다. 더구나 인적구성의 변화는 종업원평의회 운 의 연속

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중소규모 기업 종업원

평의회의 재정적 취약성을 고려한다면 효율적인 종업원평의회 운 이 

구조적으로 제약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32)

결국 종업원평의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이한 두 가지 역할 사이의 

갈등을 구조적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업내 생산성협력을 위한 기구

로서 작업장 수준에서의 경 에 참가하여 기업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기

업의 발전이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의 이해대

31) 이러한 점이 종업원평의회가 지속적으로 독일 산별노조의 인적, 조직적, 활

동적 연계를 추구하는 주요 이유로 작용한다.

32) 실제로 레오 키슬러는 이러한 전문성의 부재로 인해 종업원평의회가 기업

의 합리화 조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한다(Kiler, 

1992: 41∼4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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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조직으로서 경 사항에 대해 일상적으로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해야 

한다. 따라서 루디 슈미트와 라이너 트린젴은 종업원평의회의 이러한 구

조적 한계로 인해 경 에 의해 근로자 통제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위험

이 있다고 지적한다(Schmidt/Trinczek, 1999: 111). 즉, 종업원평의회가 

갖는 정치적 정당성을 이용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종업원평의회와 협의 

내지 합의함으로써 추구하는 경 상의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 기업의사결정에의 간접참여

1) 기업의사결정의 제도적 토대

독일에서의 제도적으로 보장된 근로자 경 참여의 중요한 한 축은 기

업의 전략적 의사결정단위인 감독회에 대한 참여이다. 공동결정제로 지

칭되는 이러한 근로자의 참여는 독일에서의 근로자 경여참여와 동의어

로 사용되고 있으며, 스웨덴, 네덜란드 및 오스트리아 등 다양한 나라에

서도 폭넓게 받아들여 시행되고 있다. 공동결정제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근로자 및 그 대표가 기업의 노동력의 사용권한을 구조

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제도화된 참여권을 행사하는 것”(Keller, 1999: 79; 

Niedenhoff, 1992: 9∼10)으로 개념정의된다.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주로 이윤분배, 투자, 휴업 및 

생산거점 이동, 단축노동 및 해고 등과 같은 한 기업의 전략적 경제활

동에 관련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전략적 의사결정에의 참여는 

기업의 감독회(Aufsichtsrat)에 근로자대표가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근

로자대표의 감독회 참여는 경 활동에 대한 근로자의 감시 및 감독과 이

를 통한 근로자 이해대변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게 한다.

종업원평의회를 통한 작업장 수준에서의 근로자 참여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의 근로자 참여 역시 참여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제도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 근로자 참여의 높은 법제

성이라는 특징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

한 참여의 법적 근거는 석탄 및 철강산업에 적용되는 1951년 몬탄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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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법, 1952년 종업원평의회법, 1976년 공동결정법에 놓여져 있다.

①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MitbG) : 1,000명 이상 고용규모의 석탄 및 

철강산업에 속해있는 기업에 적용된다. 여기에서 기업이라 함은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를 말한다. 주총에서 선출된 경 측 대표와 

근로자대표가 동수로 감독회를 구성하며, 중립적 인사가 의장을 

맡는다. 또한 이사회에 노동이사는 감독회의 근로자대표의 동의없

이 임명될 수 없다.

② 1952년 종업원평의회법: 500인에서 1,000인 규모의 석탄 및 철강산

업 이외의 기업에 적용된다. 공동결정권한은 1951년 법보다 축소

되었다. 감독회 동수구성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대표는 1/3

만을 차지한다. 노동이사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③ 1976년 공동결정법: 2,000인 이상의 석탄 및 철강산업 이외의 기업

에 적용된다. 감독회는 동수구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자

대표 중 최소 1인은 사무관리직이어야 한다. 주총에서 선출된 감독

회 의장은 동수투표시 복수투표권을 갖는다. 노동이사 역시 근로

자대표의 동의없이 임명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법률의 특징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

에의 근로자 참여는 ① 감독회에의 근로자대표 참여 ② 노동이사의 이

사회 임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공동결정법이 한편으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동결

정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이다. 또한 노동조합

의 참여는 간접적 내지 비공식적으로만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 역시 중

요하다. 노동조합은 반드시 종업원평의회를 통하거나 노조가입 근로자

를 근로자대표로 선출되도록 함으로써만이 감독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이는 독일의 산별

노조라는 조직구조와 기업단위에서의 참여라는 두 가지 역상의 차이

가 가져온 결과로 보인다. 참여관련 법에 따른 구체적인 감독회 구성원

리는 다음의 [그림 5-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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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감독회 구성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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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g) 내용 일부수정.

2) 공동결정제의 기능

전후 연합군의 점령하에서 시작된 공동결정제는 다양한 추진주체가 

상이한 목적을 설정하고 추진하여 현재의 법적 제도화에 이르게 되었

다. 공동결정제에 반대한 자본의 이해를 제외한다면 결국 점령연합군, 

노동조합 및 독일정부의 상이한 이해관계가 전후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민주화세력의 강화를 통한 독일 파시즘의 토대를 분쇄한다는 공동

의 목적과 어우러져 공동결정제도가 법제화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공동결정제도의 형성 및 정착과 관련해서는 전후 독일이 

놓 던 정치, 경제, 사회적 현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정치적

으로 오랜 파시즘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를 경험해 보지 못했으며, 경

제적으로 자본의 독점화가 군산복합체를 중심으로 경제를 지배하고 있

었고, 사회적으로 다원적 질서에 대한 의식이 부재했다. 이러한 상황에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 1952년 종업원평의회법 1976년 공동결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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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후 독일사회의 민주화는 이후 독일의 파시즘화를 봉쇄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 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1951년 몬탄공동결정

제와 같은 당시의 상황에서는 혁신적인 내용의 제도화는 불가능했을 것

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공동결정제를 통한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의 참여는 ① 자본과 노동의 대등한 권력관계 형성, ② 경제의 민주화, 

③ 근로자들의 생활 및 노동조건의 개선, ④ 경제권력에 대한 통제 등 4

가지 목적하에서 추진되었다(Leminsky, 1999: 33∼34): 따라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자본에 대한 대항세력의 형성을 통한 사회적 세력균형의 달

성과 정치적 의사결정의 다원주의화라는 민주주의적 요소를 경제에 도

입하려는 산업민주주의의 도입이 공동결정제도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었

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독일 노사관계의 전체적 틀 내에서 사회적 질서유지와 

관련된 공동결정제도의 네 가지 핵심적 기능이 도출된다. 이는 ① 민주

주의기능, ② 평화기능, ③ 통제기능, ④ 통합기능 등이다(Kißler, 1992: 

32∼34).

민주주의기능은 산업민주주의라는 원칙에 기초해 있다. 산업민주주의

는 정치적 민주주의라는 요소를 경제의 역에 도입함으로써 다시금 사

회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되었다(Thum, 1991). 공

동결정제는 근로자들의 스스로의 대표를 선출해 기업의 감독회에 참여

하여 자신의 이해를 대변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훈련을 일상화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히틀러 파시즘에 부역했던 자본가들을 결과적으

로 통제하는 이중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고려하에서 추진되었다.

평화기능은 이해대변의 이중구조와 관련되어 있다(Müller-Jentsch, 

1995 : 13∼14). 전후 정치적 정당성을 갖춘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세력은 

사회주의로의 이행과 관련해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공동결정제는 근로자 경 참여의 주체에서 노

동조합을 배제하고, 자본과 노동의 갈등을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간 문제

로 기업외부화시킴으로써 기업 내의 생산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

다. 평화의무조항과 쟁의수단을 박탈함으로써 기업내 문제해결을 위한 



제5장 독일의 근로자 경영참여 101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지속적인 접촉은 기업 내에 협력적 관계의 형성

으로 유도되었다.

통제기능은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의 참여에 있어서 핵심적 기능

이라고 볼 수 있다. 근로자대표의 감독회 참여는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

정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들이 얻게 되는 주요 통로가 될 수 있었다. 또

한 이 과정에서 근로자대표들은 근로자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기업의 생산활동에 저

해가 될만한 요소는 참여의 수단을 정보 및 자문정도로 낮춤으로써 경

활동의 지속성은 보장되고 있다(Bürger, 1991: 60∼61).

마지막으로 공동결정제는 통합기능을 수행한다. 제도적 틀 내에 근로

자대표가 참여하여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러한 근로자대표의 선

출에 직․간접적으로 종업원평의회 및 노동조합이 관여함으로써 노사관

계의 주요 행위주체들을 제도화된 틀 내에서 활동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노사가 모두 책임을 지는 경기의 규칙은 결국 공동체로서의 기

업내 구성원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한다. 발생가능한 갈등은 이러한 제

도화된 통로를 따라 해결되어 전체 체계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

3)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평가

공동결정제는 평가하는 주체의 입장에 따라 상이한 평가를 받고 있

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결정제는 1951년 몬탄공동결정법에서 1976

년 공동결정법에 이르는 과정에서 참여대상의 확대와 참여권한의 축소

라는 개정방안이 가져온 결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1976년 

공동결정법은 애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비판의 초점은 감독회에의 노사동수 원칙

의 배제, 감독회 의장의 복수투표권, 노동이사 임명에 있어 근로자대표

의 거부권 박탈 및 관리사무직의 근로자대표로 참여 등이다(Martens, 

1991: 117).

이러한 제도적 차원에서의 공동결정제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결정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이중적 태도 역시 비판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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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독일 노동조합은 종업원평의회가 안정적인 근로자 이해대변조

직으로 정착되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경쟁조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신임자(Vertrauensleute)를 통해 종업원평의회를 대체하려 시도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의 전략적 실수가 결국 근로자 경 참

여라는 기획이 내실있게 추진되지 못하고 형식화되어 갔다고 비판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비판은 공동결정권이 주로 정보, 청문 및 자문

권 위주로 행사되면서 실질적인 공동결정의 원리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데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레오 키슬러는 경제적․기술적 변화에 공동결

정제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공동결정제도의 미래에 

비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Kißler, 1992: 35∼36). 경제적․기술적 

역에서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공동결정제도가 정보참여 외에는 아무

런 공동결정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러한 비판은 정확한 지

적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공동결정제도는 제한된 공동결정권한으로 인해 기업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별다른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

다. 실제로 정리해고 및 공장이전 등과 같은 실질적 문제에 대해 감독

회에서 근로자대표는 별다른 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향력

을 행사할 수단이 제공되어 있지도 않다. 이러한 점에서 끊임없이 감독

회 참여의 실효성은 의심받아 왔다. 감독회 동수구성이 보장되지 않은 

1952년 종업원평의회법 및 1976년 공동결정법의 경우는 특히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회가 이사회에 비해 갖는 사후 감독적 성격으

로 인해 감독회에의 근로자 참여가 효율성을 갖을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튬은 감독회란 기본적으로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사후

적으로 추인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의 전략적 경 전략에 대한 감

독회의 통제기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Thum, 1991: 100). 

결국 이해관계자 모델에서 공동체적 성격이 강한 독일기업의 의사결정

에서도 주주의 이해가 이사회를 통해 극대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져 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공동결정없

는 참여를 통해 경 에 대한 책임만을 공동으로 지는 위험이 현실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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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는 것을 보인다. 미하엘 뷔르거는 감독회 참여의 효과를 분석한 후 

‘제도적 공동결정의 무력화’ 과정이 진행중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Bürger, 

1991: 144).

제4절 소 결

독일에서는 경 참여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동결정법을 통해 근로

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받게 되면서 기업의사결정에의 참여가 보장되었

고, 주로 종업원평의회를 통해 이루어진 작업장 수준의 근로자 참여는 

1950년대 초반 발효된 종업원평의회법과 이후 이루어진 동법의 개정을 

통해 정착되었다. 물론 이러한 근로자 경 참여의 두 축은 산별노조와 

종업원평의회로 대변되는 근로자 이해대표의 이중구조와 교섭구조의 집

중화라는 제도적 기반에 기초하고 있다. 독일에서도 1990년대 일본식 경

방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다양한 일본식 생산방식의 독일내 유입을 

통해 작업장에서의 근로자 직접참여가 증가하 다. 그러나 일본과는 

달리 강한 노동조합의 개입을 통해 노동생활의 인간화에 대한 대안모색과 

연계되어 이러한 직접참여의 제도들이 시행되어 왔다는 차이를 보인다.

경 참여와 관련된 독일식 모델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의 한

국에의 직접도입은 일본모델의 도입만큼이나 어려운 과제로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구조와 노사관계제도가 독일과는 크

게 다르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직업훈련제도에 

기초한 기업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은 공동결정제도 유지와 종업원평의

회의 활발한 활동에 큰 기여를 한 중요한 구조적 요인이다. 우리나라에

도 대기업 부문에서 기업 내부노동시장은 발달할 편이지만, 그 인력의 

숙련형성과 유지에 미치는 노조의 향력은 미미하며, 기업별 교섭의 일

반화로 인해 독일과 같이 산별협약의 잔여범주에 국한되는 단체교섭권

한만을 가지고 질적인 협력의 역을 담당할 수 있는 종업원협의회의 

제도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으리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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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미국의 근로자 경 참여

제1절 머리말

미국의 노사관계는 국가노사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이 1935년에 제정되고 그 후에 산업별 노동조합이 발달함에 

따라 단체교섭에 의해 지배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

난 30여년간 민간부문에서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크게 감소하면서 단체

교섭을 통해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의 규모와 실용적인 근로자 

이해대표제도로서의 단체교섭의 기능은 점차 축소되어 갔다. 1950년대 

중반까지는 민간부문 노동자의 약 40% 정도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

었지만, 2003년에는 이제 단 12% 이하만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단체교섭하에 있는 작업장이 전체 작업장의 극히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노동조합 감소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설명 중의 하나

는 경제구조 변화가 비노조부문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이는 제조

부문에서 서비스부문으로의 고용 변화, 여성노동자와 화이트칼라 노동

자의 급속한 확대, 북부에서 남부로의 고용이동의 확대 등이다. 이러한 

요인들이 민간부문 노동조합 가입률의 감소를 어느 정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유일하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Freema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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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off, 1984, ch15; Kochan et al., 1986 : 53∼54). 이 요인들과 다른 변

수들 사이에 분명한 상호작용이 있다. 이 당시 미국 제조업의 세계시장

에서의 경쟁력 감소는 서비스부문으로의 고용 변화에 부분적으로 관계가 

있다. 화이트 칼라 노동자의 낮은 노조 조직률은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

력에 대한 사용자의 저항을 반 한다. 그러므로 보다 완전한 설명을 위

해서는 이러한 변수들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와 같이 노동조합 운동이 가장 강한 부문에서의 국

제적인 경쟁의 증가는 민간부문의 노동운동을 심각하게 약화시켰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이러한 산업에서도 단체교섭제도가 여전히 활성화 

되었는데, 이것은 대부분 높은 생산성을 통해 임금인상을 대체하거나 가

격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임금인상의 부담을 떠넘길 수 있었던 국내

의 보호된 시장하에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이다(Block and McLennan, 

1985: 337∼340).

그러나 이 시기에 미국의 생산성은 그동안 유지하 던 경쟁력의 대부

분을 잃었다. 1948∼1973년까지 연간 성장률이 평균 약 2% 던 것에 비

해, 1973∼1979년 사이에는 거의 0%까지 떨어졌다. 비록 미국의 제조업 

생산성이 1979년 이후로 성장하기 시작했지만, 현재에도 성장률은 1973

년 이전의 성장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생산성 증가의 대부분

은 비효율적인 공장의 폐쇄와 노동자의 실업에 의해 얻어진 것이었다

(Dertouzos et al., 1989: 23∼32). 해외 경쟁자들, 특히 당시 일본의 높은 

생산성은 그 상황을 더욱 심화시켰다. 미국의 제조업은 더 이상 세계화

된 경쟁으로부터 보호된 생산품 시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새로운 경쟁적 환경은 현존하던 단체교섭 구조의 취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 단체교섭에 근거한 노사관계는 지속적인 경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고, 그래서 낮은 생산

성과 경쟁력 상실로 이어진다고 여겨졌다. 

제조업계에서의 국제적인 경쟁의 증가는 노동조합의 조직화를 막으려

는 사용자의 집약적인 합법․비합법적인 경 전략을 불러일으켰다는 점

에서 민간부문 노동조합 운동을 이중으로 손상시켰다. 보호되었던 국내

시장을 잃은 후에 사용자들은 노동조합 설립에 따른 비용에 대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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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비관용적이 되었다. 이 공격적인 경 측의 저항은 노동자에 대한 법

적인 보호의 부족과 분산된 형태의 단체교섭 구조에 의해 더욱 악화되

었다.

제2절 경 자 주도의 근로자 경 참여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초반에는 다양한 종업원 참여(EP/EI)프로그램

을 통해 작업장 업무에 활발한 노동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많은 시도

가 있었다. 1980년도에는 세계화로 인한 경쟁격화와 생산성을 증가시키

기 위한 경  노력을 반 하면서 이 프로그램들이 더 넓게 보급되었다. 

이 절에서는 미국에서의 이러한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이 경  참여가 의

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었는지를 검토해 본다. 

1. 근로자 참여의 형태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두 가지 별개의 그러나 연관된 메커니즘

이 사용되어졌다. 몇몇의 프로그램에서는 다양한 생산성/이익배분제도

(productivity/profit sharing plans)를 통해 노동자 보상을 성과와 연결

시킴으로써 이 목적이 더 직접적으로 추구되어졌다. 다른 프로그램들은 

노동생활품질관리(quality of working life) 프로그램과 노사공동위원회

(labor-management committees)를 통해 활발한 노동자 참여를 유도함

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좀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 다.

생산성배분제도(productivity sharing plans)는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참여와 생산성 증진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는 그룹인센티브 계획을 포

함하고 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스켄론 플랜(Scanlon Plan)으로, 이것

은 종업원 제안프로그램(employee suggestion program), 위원회 시스템

(committee system)과 노동비용 감소에 근거한 보너스 규정을 포함한

다. 이와 유사한 제도인 임프로쉐어(Improshare)는 종업원 참여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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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생산성 배분(productivity shares)은 종업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

불되거나 신탁자금을 통해 이후 나누어질 수도 있다(Gold, 1986: 16∼18).

이익배분제도(profit sharing plans)는 회사의 이익수준에 걸맞는 보상

을 근로자에게 한다. 이 제도는 노동자들이 더 생산적이 되도록 자극하

기 위해서 더 높은 보상에 대한 약속을 한다는 점에서 생산성분배제도

(productivity sharing plans)와 비슷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인센티브는 

더 작고 근로자의 실제 업무능력의 향상과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다.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ESOPs))는 생산성/

이익배분제도(productivity/profit sharing plans)와는 성질이 다르다. 왜

냐하면 회사의 기여분이 생산성 성과나 이익과 연결되어져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종업원지주제는 근로자의 노동성과를 증진시키는 하나

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주식소유권을 분배함으로써 자본주의를 민주

화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종업원지주제 또한 종업원 성과를 증진

시키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잠재적인 금전적 보상이 회사의 

성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Blinder, 1990: 7). 그러나 그 연결성은 

비교적 간접적이다. 이익은 보통 퇴직할 때 혹은 회사를 떠날 때 지불되

고, 종업원 주식은 투표권이 없을지도 모르며 주식의 가치는 항상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해 향을 받는다. 

다양한 품질관리(Quality of Working Life : QWL) 프로그램은 조직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다. 직무 재계획(job redesign)과 공동 문제해결(joint problem solving)과 

같은 활동들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직무 재기획

(job redesign)은 직무(job) 확장(enlargement)/강화(enrichment), 직무 

순환(job rotation)과 단위 작업그룹(modular work groups)을 주내용으

로 한다. 문제해결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열고 신뢰를 증가시키

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Gold, 1986: 15). 이 경우 참여는 자발적인 

것이고 책임있는 감독자가 종업원과 함께 참여한다.

노사공동위원회(Labor-management committees(LMCs))는 QWL 프

로그램, 생산성배분제도(productivity sharing plans), 건강과 안전, 그리

고 생산성 달성과 관련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의논한다. 이러한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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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통 핵심 노무관리자와 노동조합 임원으로 구성된다. 주요 쟁점이 

되기 전에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통해 노사협력을 강화시키는 제도

로 여겨져 노사공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쟁점들을 다루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도 한다. 위원회는 단 하나의 부서, 국, 공장, 회사, 

혹은 한 지리적 지역에 있는 많은 수의 회사를 다룰 수 있다.

전반적으로 이 다양한 종업원 참여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종업원과 

경 자 사이의 구체적인 협력을 통해 더 나은 생산성 성과를 이끌어내

고 조직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노사협

력 물결이 미국의 노사관계가 적대적인 단체교섭 구조에서 협력적인 노

동자 참여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던 것일까?

던롭(Dunrop 1989)은 미국이 노사협력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질문에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노사가 협력을 했을 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그 두 당사자 모두의 생존

을 위협했을 때라고 한다. 사실 많은 노사공동 생산위원회가 제1차 세계

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설립되었지만, 단지 극소수의 위원회만 전

쟁 후에 지속되었다. 그러므로 비록 노사협동 혹은 공동협의회의 사례가 

의미는 있지만, 던롭은 이러한 것들은 단지 경제위기에 대한 임시의 반

응이고 노사관계에 있어서 주요한 변화는 아니라고 주장하 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작업장 내부에 효과적인 근로자 참여제도를 발전

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은 던롭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이 생산성 성과에 미친 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검토하게 해준다.

2. 근로자 참여가 생산성에 미친 향

경제성과에 미치는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의 효과는 우리가 이러한 프

로그램이 결과적으로 경  참여를 할 수 있는 근로자이해대표제도로 성

장발전할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의 맥락에서는 생산성의 향상은 노동생활이 질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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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 근로자의 이해가 

성공적으로 대표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예측한 바대로 기존 문헌은 생산성/이익배분제도와 생산성 성과는 긍

정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광범위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위츠만

과 크루즈(Weitzman and Kruse, 1990)는 태도조사와 16개의 기업 차원

의 계량경제학적인 연구 모두에서 생산성/이익배분이 회사의 업무수행

의 향상을 도와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하 다. 또 하나의 추가 연

구결과는 이러한 보상제도가 다른 근로자 참여프로그램과 함께 실행될 

때 더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업원지주제는 생산성 성과와는 그렇게 강한 상관관계를 보

여주지는 않는다. 이전의 몇몇 연구를 재검토한 후에 콩트와 베나

(Conte and Svejnar, 1990)는 종업원지주제가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기에는 증거들이 너무나 복합적이라고 결

론지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대개의 종업원지주제가 새로운 보상인센티

브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블라시(Blasi, 1990)는 이러

한 종업원지주제의 혜택 중에서 20%는 은퇴 혹은 건강보험급부제도

(health benefits plan)와 같은 다른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을 수반한다

고 주장했다. 종업원지주제는 또한 효과적인 반경 권 탈취방어기제

(anti-takeover defense)로,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기업이 감세 효과를 취

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 성과와 전반적인 근로자 참여프로그램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연구는 불분명한 결과들을 보여준다. 노동조합화된 위

스콘신 회사들에 관한 조사에 의거하여 부스(Voos, 1987, 1989)는 대부

분의 참여프로그램이 회사의 업무수행이나 다양한 노사관계의 성과에 

중요한 긍정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고하 다. 대조적으로 코칸과 그의 공

저자들은 다른 결론을 보여준다. 카츠와 코칸, 그리고 고벨리(Katz, 

Kochan, and Gobeille, 1983)는 1970년부터 1979년 동안 지엠사(General 

Motors)의 한 분과 내의 18개의 공장으로부터 얻은 자료를 채택하여 보

다 광범위한 QWL 활동과 더 높은 직접적인 노동효율성 사이에는 아무

런 긍정적인 연계가 없다고 보고하고 있다. 카츠와 코칸, 그리고 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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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tz, Kochan and Weber, 1985)도 같은 결과를 보고하 다. 한 회사에 

속해있는 25개의 제조공장으로부터 얻은 자료에 기초한 그들의 연구는 

노사관계 시스템의 성과 척도와 경제적인 성과는 강하게 연계되어 있지

만, QWL에의 근로자 참여는 경제적 성과에는 별 효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같이 복합적인 결과는 현존 문헌들에 어느 정도 있는 척도 오류나 

상세한 모델 구성의 부족에서 연유할 수도 있다. 이러한 연구조사상의 

문제는 다른 가능한 설명에 대한 조사를 차단시킬 수 있다. 서로 배치적

인 이러한 연구결과는 참여프로그램과 생산성 성과간의 보다 복잡한 상

관관계로부터 연유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변수간의 관계가 실

제로 보다 나은 생산성 성과의 원인이 되는 노동조합이라는 다른 변수

와 상관관계에 있는 독립변수 참여프로그램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비록 한두 가지 이전의 연구가 이러한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우리에게 

허용하기는 하지만, 생산성에 미치는 노동조합의 효력을 믿게 하는 이론

적 근거는 존재하며, 그리고 어느 정도 선구적인 연구노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리만과 메도프(Freeman and Medoff, 1994)는 생산성에 대한 노동

조합의 향을 분석하기 위한 유용한 개념 틀을 제공한다. 그들에 의하

면 노동조합이 생산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한다. 각 노동당 자본을 변경하거나, 마지막 노동조합의 공헌이 

그 노동조합의 임금률과 딱 맞아 떨어질 때까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킴

으로써 노동조합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완전 경쟁의 부재로 인해 임금효과가 자원의 비효율적인 배치를 야기하

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을 수반한다. 반대로 노동조합이 의견제시(voice)

를 통해 회사 내의 비합리적인 생산방식과 인적자원관리방식을 개선하

는 방법은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할 수 있다. 집단적인 의견제시는 노동자

와 고용주간의 의사소통 채널을 열 수 있고, 이직률을 줄일 수 있으며, 

기업의 기술투자 인센티브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것은 생산성 성과에 

긍정적인 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켈리와 해리슨(Kelly and Harrison, 1990)의 연구는 위의 주장을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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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입증한다. 금속노동과 기계부문의 21개의 산업체에 대한 연구에 기초

하여 그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 다. 즉, 종업원 참여 그 자체

만으로는 전혀 측정할 만한 효과가 없거나 또는 효율성과 직업안전성이 

실제로 근로자 참여도 노동조합도 없는 공장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경향

이 있는 반면에 근로자 참여프로그램과와 노동조합 양자가 있는 작업장

의 경우 생산성 증가에 더 효과적일 수 있고 고용인, 즉 근로자들에게도 

더 커다란 직업안정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레빈과 타이슨

(Levin and Tyson, 1990)의 연구는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이 노동조합이 

존재할 때는 생산성과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

여주고 있다. 그들은 근로자 참여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서 가장 잘 작

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즉, 생산성/이윤배분, 장기적인 고용보장, 상

대적으로 낮은 임금격차,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로 

생산성/이윤배분을 제외하면, 그 밖의 다른 세 가지 조건은 노동조합의 

존재와 강하게 연계되어 있다.

근로자 참여가 생산성 성과와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가능하려면 많은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나아가 근로자 참여가 오직 노동조합의 존재라는 

문맥 안에서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 가능하려면 그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의 불분명한 

생산성 효과는 근로자들이 그들의 이해관계가 안전하게 대표되는 방법

으로 경  의사결정에 그들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거나 또는 표현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노동조합과 근로자 참여프로그램

노동조합은 작업장에서 경 참여를 위한 대안적 근로자이해대표기구

를 설립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합법적 근거를 가진다. 이러한 제2의 

조직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분열이나 갈등을 증가시킴으로써 노조의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이 조합기피 전략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된 이래 특히 크게 

부각되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이 조합의 지지를 얻



112 경영참여의 실태와 과제

는데 실패했다. 광범위한 노동조합이 조직된 공장에서 근로자 참여프로

그램에 자원했던 노동자들의 특성에 대한 버마와 맥커지(Verma and 

Mckersie, 1987)의 연구결과는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이 조합이나 조합활

동에 대한 노동자 관심의 부족과 연관되어져 있다는 노동조합들의 믿음

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기반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에서의 단체교섭 발전을 역사적으로 간단하게 재검토하는 것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노조의 의심스런 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

다. 사용자들은 1900년대 초 다양한 종류의 종업원대표제도, ‘기업 노동

조합(company unions)’의 개발을 시작하 다. 이러한 제도들은 제1차 세

계대전 동안 급속하게 퍼져나갔고, 전후에는 고용주들이 노동조합과 단

체교섭에 대한 대체제도로 이러한 제도를 사용함으로써 공격적인 반노

동조합 켐페인을 벌이기 시작하 다. 1935년의 전국노사관계법(NLRA)

과 관련되어 마련된 입법부의 청문회는 기업 노동조합이 노조의 조직화

와 단체교섭의 주된 장애요인 중의 하나라고 고용주에게 지적하 다

(Summers, 1980: 375∼376).

노동조합에 대항해서 소집된 강력한 고용주들의 권력에 직면하여 미

국 내에서 노동조합 운동 발전은 생산과정에 대한 그들의 통제를 확대

하는 대신에 노동자 보상의 양적인 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게 되었다. 

미국의 고용주들이 노동시장의 어려움을 전혀 경험해 본적이 없다는 사

실 또한 노동운동의 전략에 상당히 향을 미쳤다. 실직노동자들은 높은 

노동이직률(세계적 수준에서)을 채우기 위해 보통 존재했다. 미국의 경

자들은 노동자의 높은 직업이동성에 쉽게 적응하기 위하여 직업내용

을 단순화하 다. 그러므로 직업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짓고 각 직업의 

임금수준을 협상하는 것이 노동조합의 주된 활동이 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미국 노동조합이 참여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는 주요 이유이다. 

그들은 현존하는 직업구조에서 기존의 조합 이해관계, 임금척도와 단체

교섭 협정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Cole, 1985: 57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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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맥락

전국노사관계법에 구현되어 있는 전통적인 노동정책하에서 근로자 참

여프로그램과 관련된 애매한 법 적용은 노동조합과 근로자 참여프로그

램 사이의 이러한 쉽지 않은 관계를 반 한다. 전국노사관계법은 독립적

인 노조 건설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자 자신의 ‘기업 노동조합’을 스스로 

만들지 못하도록 회사 안에서 노동자를 대표하는 어떠한 조직이나 위원

회에 사용자가 참여하는 것을 금지 하고 있다. 노조와 공존하고 있으나 

노조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의 법적인 지위를 분석

하면서, 속웰(Sockwell, 1984)은 만약 어느 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통제 

밖에 있는 종업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 했다면, 이사회와 법정은 비록 

아직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 위원회가 조합의 배타성을 

침해 하고 있다고 규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결론을 끌어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근로자 참여프로그램을 오

직 노조가 있는 기업 안에서만 허용하는 것이다. 그 방법만이 노조가 이

런 직접적인 참여의 새로운 방법을 발전시키도록 유도할 수도 있으며, 

사용자들에게는 이런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조와 함께 활동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게 될 것이다(Heckscher, 1988: 135∼136), 또 다른 

방식은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법적인 장애를 완벽하게 제거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첫번째 제안은 거의 90%에 이르는 비조직화된 근

로자의 이해대표 필요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두번째 방안은 참여프로그

램이 노조의 조직화 노력을 좌절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했

을 때 단체교섭의 틀을 명백하게 약화시키는 것이다.

단체교섭 구조의 쇠퇴와 경 층이 제창한 참여프로그램의 비효율성으

로 인해 미국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근로자의 이해를 대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했다. 그 결과 1964년의 반차별 원칙의 범위를 확대했던 민

법의 제7조항이 제정된 이래 법적인 규제가 급격히 증가되었다. 직업안

전과 보건행정처(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

OSHA)는 작업장의 조건에 향을 미치는 가장 광범한 노력을 시작하

다. 종업원은퇴수입보장법(The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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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ISA)은 연금의 공정성과 보장능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 다. 가장 최

근에는 노동자적응및재훈련고시법(The Worker Adjustment and Retraining 

Notofocation :WARNA)을 통해 공장폐쇄나 혹은 대량해고 이전에 종업

원들에게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기도 하 다.

비록 이러한 법적 규제가 종업원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보호해 주긴 하

지만, 한편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지적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계량경제학 연구들은 지속적으로 직업안전과 보건행정처의 규제가 작업

장 보장에는 거의 혹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 다(Viscusi, 

1986). 규제들은 오직 몇 가지의 일반화시킬 수 있거나 재발하는 문제를 

위하여 공식화되었고, 그래서 모든 작업장 사고의 20% 이하만이 직업안

전과 보건행정처가 마련한 기준에 의해 관리되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더

욱이 제한된 수의 검사관과 이 법을 위반할 때 받는 약한 벌칙으로 인

해 이 법의 효율성은 더욱 더 제한되었다 이 사례는 이미 있는 법의 강

제력 확보는 사용자의 법률위반을 식별해 내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

로자의 역량에 강하게 의존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근로자의 강

한 조직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Weiler, 1990a: 28).

이러한 이유로 1980년대와 1990년대 미국에서는 쇠퇴해 가는 단체교

섭구조 밖에서 근로자의 이해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작업장에서의 새로

운 대표기구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웨일러(Weiler, 

1990a: 1990b)는 일정규모 이상의 작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을 위한 

고유의 노동자 조직과 대표제의 보장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라고 주

장하면서 이에 대해 본격적인 논쟁을 시작한 바 있다.

제3절 대안적 근로자대표제 도입의 실험과 실패

웨일러가 제안한 근로자대표제의 모델은 독일의 종업원 평의회와 유

사한 종업원 참여위원회(Employee Participation Committees : EPCs)

다－종업원이 해당 노동현장에서 고용의제의 범위를 다루고 해결을 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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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직 내의 기구를 말한다,

이 모델은 특정의 크기(최소 25명의 노동자) 이상의 모든 작업장에서

는 적어도 한 명의 종업원 대표자가 선출될 것을 상정하고 있다. 전문직

이나 낮은 수준의 관리직을 포함한 모든 종업원들은 대표자가 될 피선

거권과 선거권을 다 갖는다.

종업원 참여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임금, 이익, 고용과 훈련 그리고 기

술적이고 조직적인 개혁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고용의제를 논의하고 그

와 관련하여 활동하는 것이다. 사용자들은 작업장의 조건을 바꾸려 하기 

전에 이러한 의제에 관해 종업원 참여위원회와 의논하거나 정보를 알리

도록 요구되어질 수 있다. 종업원 참여위원회 또한 직업의 건강과 안전, 

공장 폐쇄, 평등고용정책, 잘못된 해고 등과 같은 법적 정책의 집행에 

주요한 책임을 지닌다. 이러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부의 특

별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결정권한이 종업원 참여위원회에

게 부여되어져야 한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은 사용자가 제공하는 정

보와 재정적인 지원, 그리고 종업원 자신들의 재정적 기여로부터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만일 토론이나 자문을 통해 상호간의 합의가 이루어지

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용자가 제공한 제한된 자원을 가

진 비노동조합 소그룹이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도록 사용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웨일러는 종업원 참여모델과 노

동조합간의 적합한 관계를 연구하 다. 그는 종업원 참여위원회 모델의 

적용 후에는 실질적인 노동조합 조직화 운동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

는데, 이러한 가정은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에 근거하고 있다. 만일 한 

집단의 근로자들이 그들의 동의안을 경 층에게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시도하 다가 경 자에게 향을 미치는 것에 실패한 경험을 이미 가지

고 있다면, 그 집단은 결국 고용주들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인 진전을 얻

기 위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할 필요를 느낄 것이다.

하나의 완성된 지역조합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협상단위의 

조합원은 다수의 투표에 의해서 그들의 지역조합의 종업원 참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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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직책을 부여받을 수도 있다. 또 다른 종업원 참여위원회는 그 작업

장의 비조합원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하여 만들어져야만 하는 경우도 있

다. 그러나 두 조직간의 관계는 서로 협조해야 할 필요에 의해 상호보완

적이 될 것이다.

웨일러에 의하면, 종업원 참여위원회의 발전은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근로자 권리의 진정한 보호와 함께 기업 내에서 종업원이 의견을 

제시하는 대안적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독일식의 근로자 경 참

여법을 통한 감독위원회의 종업원대표제를 의미한다.

근로자대표제의 위임을 제정하는데 있어서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인정

하면서 웨일러는 국가적 수준에서의 집행가능성을 찾았다. 독일의 종업

원 평의회에 기초하고 있는 웨일러의 근로자 대표모델은 확실히 미국에

서 대안적인 근로자이해대표제에 관한 보다 생생한 토론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으나, 결국 노동조합의 지원부족과 경 자들

의 반대, 그리고 개별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이 점점 더 세계화와 함께 강

조되면서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미국과 유사하게 

분권화되고 약하며,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가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시

사점을 주고 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더 진전된 토론을 위하여 유용하게 쓰일 수도 

있는 의제들이다.

첫째, 종업원 참여위원회가 생산성에 어떤 향을 미치는가? 비록 웨

일러가 이 질문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들의 의견

제시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관련된 이론적 합리성을 정교화

하기 위하여 꼭 탐구되어져야 할 문제이다. 그래야만 실제로 이러한 형

태의 근로자대표제를 보다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사용자들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평의회제도가 있는 국가의 성공적인 생산성 성과는 평의회

가 생산성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는 이유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종업원 평의회의 생산성에 대한 향은 광범

위한 경험적 조사의 주제가 되지는 않았었다. 

둘째, 어떤 조건하에서 종업원 참여위원회는 더 잘 작동하는가? 이 질

문은 또 다른 질문을 낳는데, 즉 노동조합의 활동이 얼마나 많이 참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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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의 활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기능하게 할 수 있는가? 웨일러 모

델에서는 조합과 참여위원회는 각기 타자의 발전을 상호간에 돕는다고 

가정(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모델에서 조합의 존재가 종업원 평의

회의 성공적인 기능에 체계적인 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웨일러 모델에 내포되어 있는 함축적인 전제는 종업원 참여위원회

가 회사 내부의 경 층이 지원하는 위원회와는 전혀 다른 독립된 근로

자들의 근거지라는 것이다. 자원이 경 층에 의존되어 있는 자문체로서

의 근로자 참여위원회는 그러나 다른 버전의 근로자 참여 프로그램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조합의 존재가 근로자 참여위원회를 경 측

에 의존적인 조직이 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

는지를 탐색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소머즈(Sommers, 1988: 355)가 

말한 바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자 참여의 합법성을 부정하고, 맹렬하게 

그에 저항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제도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하

고, 근로자대표제는 근로자 참여가 기업을 발전시키는 적합한 방법으로

서 수용되고 있는 독일에서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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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한국의 근로자 경 참여

-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 경 참가의 현실과 한계 -

제1절 머리말

이 장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경 참가’의 안정적․제도적 정

착가능성을 기존의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가능성과 한계

를 분석함으로써 최근 들어 한국 노사관계의 주요한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근로자 경 참가의 현실과 그 한계를 살펴보는데 있다.

근로자 경 참가란 “기업경 에 관련된 기업내 의사결정 및 운 과

정에 근로자, 근로자대표 또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근로자 경 참가는 선진국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노사관계 체계의 

일부로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특히 1974년 국제노동기구는 “근로자의 

경 참가제는 더 이상 실시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의 문제”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 경 참가는 의사결정참가, 이익참가, 자본참가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소유참가에 해당하는 이익참

가와 자본참가는 연구의 상에서 제외한다(Lee, 2004: 23∼29). 여기에서

는 협의의 경 참가에 해당하는 경 상의 의사결정행위에 근로자나 근

로자의 대표기구가 참여하는 의사결정참가만을 엄격한 의미에서의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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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경 참가로 간주하고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근로자 경 참여

는 이미 선진제국에서의 실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있음이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① 기업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여함으로써 기업내 산업민주주의가 확

대된다. 

② 근로자의 의사결정참가가 보장됨으로써 테일러리즘이나 포디즘적 

노동생산체계가 가져온 노동의 소외 또는 비인간화 경향을 막아주

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③ 근로자의 의사결정참여는 노사쌍방의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켜 노

사간의 상호이해 및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④ 근로자의 경 참가는 노사관계의 안정화를 가져오며 결과적으로 

동반자적 노사관계를 통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근로자의 경 참가는 근로자에게 대해서 뿐만 아니

라 경  측에도 생산성 향상이라는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줌으로써 양자 

모두에게 이로운 ‘포지티브 섬’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에서의 근로자 경 참가의 경험이 검

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때 주요한 고려대상은 기존의 기업내 노

사협의기구인 ‘노사협의회’가 될 것이다. 노사협의회는 1980년 말 정부의 

노사협의회법 입법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제도적 도입이 시작되었다.

노사협의제도는 이미 1944년 국제노동기구의 ‘필라델피아선언’을 통해 

그 중요성이 강조된 바 있다. 즉, 1952년 ‘권고 94호’를 통해 노사 상호신

뢰에 기초한 노사협력이 노동과 자본 양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음

을 강조하고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해 각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

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구미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국제노동기구의 바램과는 달리 

노동조합에 대응하는 자본주도의 생산성 협력을 위한 근로자 조직의 형

태로 기업에 도입되었다. 특히 미식 시장자본주의제도를 기본 사회경

제체계 모델로 삼고 있는 국가들에서 이러한 시도들이 계속 있어 왔다. 

이러한 노동통제적 노무관리조직으로서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들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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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소멸하거나 동원형 경 참가를 위한 조직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어 갔다.

한국에서도 노사협의를 통한 안정적 노사관계의 실현에 목표를 두고 

1980년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되어 노사협의회 운 이 제도화되었고 이 법은 

1997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노사협의제는 도입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근

로자의 경 참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노사협의회를 통한 기업내 노무

관리라는 노동조합 대체조직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

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사회의 민주화가 진행되고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아짐에 따라 점차 기업 내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이후 도입된 다양한 신생산방식과 신경 방식은 노사협의를 

강조하기보다는 개별적 노사관계에 중점을 두고 작업장 내에서의 직접

참가를 강조함으로써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 경 참여는 제대로 시

행되기도 전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한국의 노사관계가 아직도 노동과 경 간의 대립과 갈등으로 안정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적 노사관계는 한국사회의 경제적․사

회적 질적 도약에 장애물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

서 근로자 경 참가의 성공적 정착은 이러한 갈등적 노사관계를 동반자

적 노사관계로 전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서의 근로자 경 참가의 연구는 이러한 동반자적 노사관계 시

스템의 한국적 모델을 형성과 관련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인식의 심화 및 확장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시의성과 필요성이 있다.

제2절 기존 연구

노사협의회의 시행역사가 길지 않으며 근로자 경 참가로서보다는 

근로자 통제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노사협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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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기업별 노동조합의 존

재로 인해 노사협의회의 조직 역과 활동 역 및 인적자원이 상당부분 

노동조합과 중첩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역할, 기능 및 존재 자체에 대한 

회의적 시각 역시 존재한다. 

노사협의회에 관한 연구로는 한편으로는 노사협의회의 법제도에 관한 

연구(김훈/이승욱, 2000), 노사협의회의 운 실태와 관한 연구(김훈, 1992; 

양병무, 1996; 허찬 , 1997, 2000; 한국노동교육원, 2001), 노사협의회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박세일/이규창/이 희, 1983; 김동배/이경묵, 2003) 

등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연구는 노사협의회법이 제정된 이후인 1980년 이

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83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펴낸 박세

일(이규창(이 희의 노사협의제 연구-문제점과 개선방향 에서 처음으

로 체계적인 노사협의제에 대한 연구가 다루어졌다. 1992년에는 한국노

동연구원 조사연구 결과인 김훈의 노사협의회의 운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가 노사협의회의 구체적인 운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

다. 이후 1990년대 들어 2001년까지 지속적으로 한국노동교육원에서 노

사협의회의 운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이외의 다른 

연구는 대부분 법학쪽에서의 노사협의회법에 대한 연구이거나 간략한 

노사협의제에 대한 소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에서의 근로자 참가와 노사협의제에 대한 연구는 그 중

요성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연구 기초자료 및 체계적 연구의 부재로 인

해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노사협의회에 

대한 조사연구가 대부분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노사에 대한 설

문조사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협의회에 대한 일반근로자들의 인

식 및 평가에 대한 조사연구가 수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노사협의회 참

여주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노사협의회 평가에 있어서

의 신뢰도 문제 등은 노사협의회에 대한 입체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련하여 앞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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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노사협의회를 통한 근로자 경 참여

1. 노사협의회의 법적․제도적 토대

우리나라에서의 근로자 경 참여는 주로 노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1963년 노동조합법 제6조에서 노사협의회 설치규정을 마련

한 이후 1997년 노사협의회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으로써 노사협의회는 법적으로 단

순한 노사간 의견교환 통로에서 실질적 내용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

는 근로자 경 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표 7-1> 한국 노사협의제의 발전

1963 노동조합법 제6조: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

1973 노동조합법 개정: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규정

1975 노동조합법 시행령: 노동조합 조직사업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화

1980 노사협의회법 제정: 50인 이상 사업장 설치 의무화

1987 노사협의회 협의 및 보고사항 확대

1997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30인 이상 사업장 설치 

의무화, 협의사항 확대, 의결사항 신설,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1963년 처음으로 노동조합법에 기초해 노사협의회가 설치됨으로써 우

리나라에서도 근로자가 경 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되었

다. 당시 노동조합과 별도로 노사협의회 설치 규정을 둔 이유는 당시의 

노동조합이 기업별에서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었다. 

산업별 노동조합 체계하의 기업단위에서 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기업내 근로자 이해대변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요

구를 노사협의회를 통해 해소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당시의 기업별 노조가 산별노조로 전환한 것

은 근로자들의 요구와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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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이 근로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정치적 결

정이었다. 박정희 정권은 산별노조 체계를 통해 근로자들을 산업별로 묶

어 단일한 노조조직하에 둠으로써 근로자들을 조직적으로 통제하고자 

했다.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산별체계하에서 중앙집권적 단체교섭 체계

가 갖는 기업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다

(허찬 , 2000).

하지만 실제로 임금 및 노동조건은 산별노조를 통해 통제하고, 개별 

기업단위에서는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을 생산성 향상에 동원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6조는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

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사협의회의 주체를 노동조합으

로 정하고 있으며, 그 목적 또한 근로자의 경 참여를 장려함으로써 근

로자의 개별적 이해관계를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반 하는 내용이 아

니라 노사협조와 산업평화의 유지로 설정해 놓았다. 

이후 1973년에는 노사협의회의 활동 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사항을 생산, 교육, 훈련, 작업환경, 불만처리, 협의회의 운  등으

로 규정하는 법개정이 이루어진다. 또한 1975년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는 법개정을 

함으로써 노동조합을 통한 근로자 통제를 강화한다.

1980년 전두환 정권은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다시 기업별로 전환시

키고 동시에 노사협의회법을 별도로 마련한다. 동 법은 노동조합 조직 

사업장은 무조건적으로, 노동조합 미조직사업장은 50인 이상일 경우 의

무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

는 기업별 노동조합과 동일한 공간 내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실질적인 

활동성을 상실하게 된다.

1987년에서야 비로소 노사협의회법에 근로자의 경 참여를 위한 협의

사항 및 정보공유를 위한 사용자 보고사항이 확대된다. 이러한 경 참여

에 대한 강조와 협의 및 정보공유의 확대는 노사협의회의 강화를 통해 

당시 격화되고 있던 노동운동 및 노동조합 운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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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에 기존의 노사협의회법이 폐지되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

에 대한 법률이 마련되었다. 이는 기존의 노사협의회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로자 동원기제로서만 기능하도록 되어 있어 근로자들로부터 배

척당해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노사협의회에게 근로자 경 참

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실효성있는 제도적 장치

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더구나 민주화된 노동조합이 기

존의 어용노조들을 대체함으로써 더 이상 기존의 경 동원체제로서의 

노사협의회를 운 하기 힘들다는 현실적 판단도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임금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전적으로 단체교섭의 

역으로 남겨두고,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경 참여의 제도적 통로로 자

리매김함으로써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

진에 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노사협의회의 운 실태

근참법에 규정된 노조조직 여부와 관계없이 30인 이상 사업장 노사협

의회 설치의무조항에 따라 2004년 6월 현재 전국적으로 33,118개의 노사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설치대상 전체 사업장이 33,929개 중 33,118개

의 사업장에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설치율은 97.6%에 달하고 있다. 자

세한 기업규모별 노사협의회 설치현황은 다음의 <표 7-2>와 같다.

<표 7-2> 노사협의회 설치현황(2004년 6월 말 현재)

(단위:개소)

전 체
30∼
49인

50∼
99인

100∼
199인

200∼
499인

500∼
999인

1,000인
이상

2004 33,118 14,946 10,055 4,741 2,356 634 386 

자료:노동부 노사복지협력과.

노사협의회 설치율은 근참법 제정 직후인 1997년에는 84.9%, 1998년 

93.9%, 1999년의 96.5%, 2000년의 96.5% 등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는

데(허찬 , 2000: 8∼9; 한국노동교육원, 2001: 10), 이러한 경향이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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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97.6%로 지속되고 있다. 근참법 제정 직후인 1997년의 통계는 변

화된 근참법의 적용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근참법의 향으로 노사협의

회의 설치가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노동교육원

의 2001년 조사결과 보고서에서 조사대상 300개 사업장 중 30∼49인 규

모 사업장의 57.1%가 근참법 제정 이후 노사협의회를 설치한 것으로 나

타나고 있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노동교육원, 2001: 17).

현재 노동부는 노사협의회 설치현황만을 집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 현황은 파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운 현황은 개별

연구자나 한국노동연구원 및 한국노동교육원 등 노동관련 연구단체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실시해왔다.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용한 자료로는 가장 최근에 수행된 운 실태조사인 한국노동

교육원의 2001년 조사결과 보고서 및 이전 조사결과 보고서인 김훈의 

1992년 자료, 경총 산하 노동경제연구원의 1996년 자료, 허찬 의 1997

년과 2000년 자료 등이 있다.33)

노사협의회의 구성은 근로자대표자와 사용자대표자가 각각 3인에서 

10인 이내의 범위에서 동수구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근로자위원의 경

우 노조원이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일 경우에는 노조 위촉을 통해

서, 과반수 미달일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선거를 통해 구성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

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경우에는 약 80%, 과반수 미만의 경우에도 약 

60%가 노조 위촉을 통해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적으로 

회사지명도 18.3%로 나타나 근로자 이해대변조직으로서의 정당성 확보

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사업장 규모가 작고 노조가 없

을수록 회사지명 비율이 높아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의회가 회

사측의 경 도구화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의 개최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열도록 하고 있

는데, 약 85.4%의 사업장에 규정대로 최소 3개월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

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노조 미조직 중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정횟수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33)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모두 상기 자료들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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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노사협의회의 조직구성도

○○음료(주) 노사협의회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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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노동부(2001).

근참법은 노사협의회에 다양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규정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은 2001년의 경우에

는 전체 조사사업장의 46%만이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 하고 있으

며, 이 중 50%는 단 한 개의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특히 근참법 

제5조에서는 통해 고충처리위원 선임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설

치된 전문위원회의 대부분인 93.5%가 고충처리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

다. 1996년 자료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를 둔 비율은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전문위원회 설치비율을 보더라도 1992년 조사결과 

역시 약 11.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위의 세 가지 구성 및 운 원칙에 따른 실제 노사협의회는 다음과 같

은 조직체계를 갖고 있는데, [그림 7-1]은 한 기업에 구성된 노사협의회

의 조직구성표이다(노동부, 2001). 사례기업의 경우 전문위원회는 고충

처리위원회만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각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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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노사협의회를 제조부문과 업

부문으로 나누어 운 하고 중앙노사협의회를 따로 구성하여 운 하고 

있다.

노사협의회는 노사 양측에 의해 주로 정보공유를 위한 장으로 이용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2001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공개를 통

한 이해협력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근로조건 향상은 15.8%, 

고충처리는 13.5%, 분쟁예방은 1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

측은 노사협의회를 근로자들의 설득의 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며, 실제 

근참법의 목적인 경 참여 증대는 단지 5.7%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일반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사항은 안건처리에 있어서 보

고, 협의, 의결로 구분된다.34) 보고는 사용자가 노사협의시에 특정한 사

안에 대해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대해 근로

자대표는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다. 협의는 사용자가 설명한 사안에 대

해 근로자대표가 의견제시를 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그러한 의견제시

에 대해 아무런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의결의 경우 설명된 사안에 대해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의결된 사항에 대해 사용자는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2001년 자료에 따르면 전략적 의사결정에 해당하는 생산계획, 재정 

및 경제상황, 인력계획 및 경 계획에 대해서는 주로 보고사항으로 다루

어지며, 신기술 도입, 작업규칙, 임금, 고용 및 해고, 복지 등은 협의사항

으로, 숙련형성, 복지시설, 고충처리 등은 의결사항으로 다루어지고 있

다. 1996년 자료 역시 안건논의 형태는 보고형태가 81.4%로 가장 많고, 

동의를 구하는 경우는 0.6%로 나타난 바 있다.

실제로 주로 다루어지는 사안 역시 임금 및 근로조건에 치중되어 있

으며, 경 사항이나 생산관련 사항은 각각 8.1%, 5.4%로 매우 낮게 나

타났다. 1992년 자료 역시 복지증진, 의사소통, 고충처리 등이 주로 다

루어지며, 경 참여에 대한 사항을 극히 미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근

34) 김훈은 1992년 조사에서 합의, 협의, 보고, 설명의 4범주로 구분하고 있다 

(김훈, 1992: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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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법의 주목적인 근로자의 경여참여와 관련된 사항은 주로 보고사항으

로 처리되며, 그나마도 안건으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우선 이론적으로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모두 동일한 역에서 동

일한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상호갈등적 요소를 항상 잠재

적으로 갖고 있다. 즉, 노사협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면 노동조합

을 통한 근로자의 이해대변은 약화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노사협의회의 

고충처리위원회는 개별근로자가 현장에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을 직접적

으로 다룸으로써 노동조합의 활동 역을 축소시킬 수 있다. 반대로 노동

조합의 활동이 활발한 곳에서는 단체교섭을 통해서 집단적으로 근로자

의 이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 더구나 노동조합이 파업권을 독점하고 

있으므로 동원가능한 권력자원의 측면에서도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보

다 유리한 위치에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처럼 기업별 

노조가 일반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사이

에 역분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노동조합의 일상활동은 단체교섭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노사협

의회와 노동조합 사이의 관계는 결국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문제로 

전치해 분석할 수 있다. 양자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분리형, 연결형, 대

체형으로 유형화되어 논의되고 있다.35) 여기에서 대체형은 다시 노사협

의회가 단체교섭을 대체하는 경우와 반대로 단체교섭이 노사협의회를 

대체하여 운 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위의 유형구분에 따라 조사한 2001년 결과를 보면 연결형은 48.9%, 

분리형은 31.1%, 협의회 대체형은 15.6%, 단체교섭 대체형은 4.46%로 

35) 이러한 구분은 원래 일본에서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간의 관계를 유형화하

기 위해 사용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훈이 처음으로 이러한 유형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했다(김훈, 199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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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1992년 자료에서는 연결형 38.4%, 분리형 24.6%, 대체형 

37.0%로 나타난 바 있다. 따라서 이전보다 연결형과 분리형이 늘어나고 

대체형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연결형은 보통 노사협의회가 단체교

섭의 전단계로 사용되어 단체교섭에서 논의될 사항을 걸러줌으로써 단

체교섭의 강도와 기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연결형이 거의 50%에 

가깝게 나타나 실제로 노사양측 모두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의 전단계

로 사용하여 단체교섭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보다 더 실질적

인 사안을 단체교섭에서 심층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연결형은 기업내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대기업에서 연결형이 높게 나타나 그 효과는 

나타난 수치 이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1년 자료에 따르면 양조직 사이의 힘겨루기 현상은 미미한 

정도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위에서 언급한 형식논리적인 측

면에서의 노사협의회와 기업별 노동조합 사이의 역할 및 기능갈등이라

는 가설은 현실에 있어서 반증되고 있으며, 오히려 조직의 권력자원이라

는 측면에서 양자의 역할모델이 실제적으로 성립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36) 

노사협의회의 실제적인 역할과 기능은 노동조합의 유무 및 활동력 

여하에 크게 향을 받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 노사협의

회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제도를 보충하는 수준에서 활동을 하게 되며, 

이 경우 주로 연결형의 형태로 단체교섭의 사전단계로 기능하거나 또는 

분리형의 형태로 단체교섭에서 다루지 않는 잔여범주만을 다루는 방식

으로 단체교섭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노동조합이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경우에는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을 대체하여 활동하게 되고, 이 경우가 

바로 협의회 대체형으로 양자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36) 현대중공업의 경우 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는 협의를, 단체교섭은 합의를 

하는 기능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노사정위원회, 2004: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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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노사협의회의 기능과 한계

노사협의회법이 폐지되고 현재의 근참법이 새로 제정되면서 노사협의

회의 기능 역시 이전의 단순한 근로자 통제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동

원기구로부터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형성이라는 실체

적인 내용으로 그 강조점이 변화되었다. 따라서 근참법은 이전의 노사협

의회법과는 달리 적용사업장을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자

의 경 참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결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을 신설하고 협의권한을 확대시킨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가 근로자의 참여에 관한 

권한이 극히 제한적으로만 주어지고, 노사간 의사소통, 고충처리 및 단

체교섭의 보충적 창구로 활용된다는 사실은 노사협의회의 존치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노사협의회 역할의 제한은 본질적으로 

경 권에 대한 사용자측의 강경한 방어태도에 일차적으로 그 원인이 있

다. 사용자는 헌법의 재산권 및 민법상의 사유재산권에 기초해 경 권은 

사용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경 전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 내지 합의할 사

항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법원의 판례 역시 근로조건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사용자의 경 권을 인정해 주고 

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경 참여의 사항

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실제적인 운  및 활용에 있어서 현재의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애초

의 기대와는 달리 이전의 노사협의회와 차별적인 내용을 보여주지 못하

고 있다. 특히 노사협의회의 기능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단체교섭을 위한 

비공식적 창구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 경 참여를 통한 협력적 

노사관계의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걸맞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단체교섭을 위한 비공식적 장치로 전락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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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가 펴낸 단체교섭 실태조사보고서에 나타난 노사협의회

의 운 과 관련된 사례들은 대부분 노사 모두 노사협의회를 단체교섭을 

원할히 하기 위한 예비교섭창구로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노사정위원회, 2004).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사이의 차이 역시 대기업 

노사협의회에서는 중소기업에 비해 보다 폭넓은 주제들이 다루어진다는 

사실에 국한되어 있다. 노사협의회에서 다루어지는 안건 역시 단체교섭 

사항과 별다른 차이가 없으며 다루더라도 그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다. 

근참법의 도입여부와 무관하게 노사협의회는 노사간 의사소통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기능은 근참법 이후에도 여

전히 노사협의회의 주요 기능으로 작동하고 있다. 즉, 단체교섭은 특정

한 사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를 목적으로 협상을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노사간의 정보나 의견교환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반면 노사협의회는 특

별히 합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또한 정기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기업의 경 사항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를 구하고자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노사협의회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는 보고사항이 

노사협의회 안건의 대부분이라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이와 관련하여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의 전문성이라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다. 선출직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기업의 경 전략이나 

신기술 도입, 재무제표 및 재정상황 등 주어진 정보를 전문적으로 파악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에 따라 이러한 정보제공이 단순한 

근로자 설득을 통해 수립된 기업경 사항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도구로 

기능하느냐 아니면 제공된 정보가 근로자의 입장에서 회사의 경 전반

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석 평가함으로써 합리적인 노조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노사협의회는 노사 모두에 의해서 실질적인 고충처리

기구로 기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근참법 역시 고충처리위원을 별도

로 두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노

사협의회에 부속기구로 설치된 전문위원회 역시 대부분 고충처리위원회

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에서 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기구로서 갖는 

기능성이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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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가 고충처리기구로 이용될 수 있고 노사 모두에게 받아들

여져 실효성을 갖게 된 것은 기존에 노사 각각에 의해 실시되어오던 

고충처리기능이 모두 일정한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인

적자원관리적 접근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

충처리에 접근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근로자들은 회의적인 내지는 비

협조적인 태도를 보 다. 동시에 고충처리 과정에서 사용자에 대해 갖

게 되는 직접적 대면성은 개별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한다고도 볼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노동조합을 통한 고충처리는 

단체교섭의 안건으로 처리되어 교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발생에서 

해결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노사 모두에게 

일상적 만남의 장인 노사협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효

율적 통로로 기능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노사협의회는 상대적으로 오래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실효성을 의심받아 왔다. 여기에는 여러 이

유가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허찬 , 2000). 현재의 노사협의회는 무엇보

다도 자신에게 부여된 근로자 참여를 통한 협력관계의 형성이라는 기대

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

다도 노사협의회가 노동조합과 다른 독자적인 역을 갖지 못하다는 측

면이 강하다. 

기업별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이 중첩됨으로써, 노사협의회가 역할과 

기능면에서 노동조합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역을 확보하지 못함으로

써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노사협의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반면 노사협

의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노동조합 미조직사업장에서는 법률

로 의무화된 노사협의회가 근로자들의 이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유일

한 기구라는 이유로 그 필요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서도 노동조합의 

존재가 없다는 사실이 강조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사협의회의 필요

성 여부는 노동조합의 존재여하에 연동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 구성과도 접하게 관련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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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노사협의회 활동이 활발한 대기업 노조조직 사업장의 경우 노사협

의회의 근로자대표도 노동조합의 위촉을 통해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노

사협의회가 독자적인 내용성을 가지고 운 되기보다는 근로자대표에 의

해서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인식되어 운 되는 측면이 있다. 그 결

과는 단체교섭과의 관계에 있어서 연결형 비율이 높은 점에서도 확인된

다. 따라서 사측 역시 이러한 점에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 현대자동

차의 경우 노사협의회에 대해 근로자대표측은 협의중심의 노사협의회에

서는 경 참여를 소화할 수 없다는 불만을 갖고 있는 반면, 사용자측은 

제도적으로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노사협의회도 노동조합이 근로

자대표로 참여하기 때문에 상당한 향력이 있으며, 합의에 준하는 의사

결정방식으로 느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노사정위원회, 2004: 166).

제5절 맺음말

현재의 노사협의회는 근로자 참여를 위한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노

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의 노사관계발전 추진위

원회 등에서 마련중인 새로운 노사관계 구축방안에서 노사협의제도의 

개선방안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노사협의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노사관계 개선방안 논의의 

문제점은 지나치게 법제도 중심의 논의에 치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법제도란 논의된 개선방안이 최종적으로 정리되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원칙적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노사관계는 법제

도를 통해 규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법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 노사관

계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노사관계는 행위하는 두 주체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며, 이러한 관계는 주체간 신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개선 또는 변화되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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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노사협의회제도는 법적․제

도적 개선 이전에 노사간 신뢰구축이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어떠한 지원

을 해줄 수 있을지에 강조점이 놓여져야 할 것이다. 현재의 노사협의회

제도만으로도 노사간 신뢰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당한 정도로 근로자

의 경 참여, 권리보호, 노동조건의 개선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작업장 노사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안정

적 노사관계의 기업내 정착은 개별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 사이의 역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이다. 참여의 주체, 논의의 대상과 같은 주요 역

에서 두 근로자 이해대변조직의 관계가 명확해짐으로써 기업내 중첩적 

이중조직의 존재로 인한 기회비용의 손실이 발생할 여지를 제거할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보다 더 효율적인 노사협의회의 운 이 가능해

진다.

다음으로는 노사협의회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소규모의 사업장에 있어서 노

동조합 미조직사업장이 많은 경우, 노사협의회가 경 기구화되어 운

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간접적으로 중소기업 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 노

사협의회의 근로자대표가 경 측에 의해 지명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

에서 알 수 있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경우 노동조합이 미조직되어 근로자의 이해를 제

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설치가 강제된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다면, 이는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한다는 노사협의회

의 설치취지에 부합하며, 회사의 입장에서도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더구나 현대 경 학에서 주장되고 있는 근로자의 헌

신(commitment)을 이끌어내는 참여경  역시 경 적 위계구조 속에 묶

여 제대로 발휘되고 있지 못한 근로자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방

안이며, 이는 결국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개별적 내지 집단적 이해관계

를 공식적으로 표출하여 처리할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만 근로자들의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중소기업 단위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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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노사협의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을 생산성 협력으로 동

원해내는 방식은 기업내 안정적 노사관계 형성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

다. 따라서 중소기업 단위의 소규모 조직에서 발생하는 대면적 관계에 

의한 가부장적 권위구조가 노사협의회에 투 되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

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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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적으로 허용되면서 

고용안정을 보장받고 노동운동의 실질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유노

조기업에서의 경 참여 요구가 크게 증가하 다. 그런 한편 법적 기반을 

갖고 있는 의사결정 참여기구인 노사협의회는 미조직사업장의 경우 형

식적으로 운 되거나, 조직사업장의 경우에는 단체교섭의 보조적인 기

능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노동조합의 새로운 경 참여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구체적인 노사관계와의 관련성하에서 파악해 본 경

참여의 실태와 노사 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단 노무관리자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대표간에 상당한 의식격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무관리자는 협의권에 제한되는 노사협의회 위주의 경 참여를 선호한 

반면, 유노조기업의 근로자대표, 특히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노조대표

는 공동결정권까지 포함되는 확대된 경 참여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았

다. 경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조직사업장의 노측이 더 많이 인식하

고 있었으며, 노사관계가 대립적일수록 더 높은 경 참여의 수위와 권한

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 참여로 인해 노조 본연의 활동과 요구가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온 서구의 경험과는 차이나는 

것이다. 또한 일본과 같이 노동조합이 배제된 경 참여 모델도 가능하기 

어렵다는 시사점을 준다. 일본은 근로자 개인의 개별적 참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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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생산과정에 연계시키는 동원적 참여모델을 확립시켜 경 측의 

반발 없이 경 참여가 도입된 국가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노사협의회가 

단체교섭의 내용을 미리 논의하는 보조기구화되어 ‘온순한’ 노동조합이

라고 여겨지고도 있지만, 우리와는 달리 일본의 노사협의회는 기업별 노

동조합하에서 단체교섭의 대립적 요소를 제거하여 경 주도의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기구라는 

점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와는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산별 조직화와 산별 교섭의 진전으로 인해 산별노

조와 종업원평의회로 이원화된 독일식 경 참여 모델에 대한 관심도 고

조되었다. 실질적으로 기업내부의 갈등적 교섭은 산별교섭으로 끌어올

려 외부화하고, 그 대신 기업 차원에서의 이해대표는 종업원평의회를 통

해 협력적 경 참여를 이룩하는데 있어 독일이 가장 성공적인 국가 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전후 기업경 에 대한 감시라는 민주주의적 요구는 종

업원평의회의 설치와 감독회 참여라는 형식으로 수용되었는데, 이러한 

경 참여 방식의 허용은 단체교섭은 허용하면서도 기업내 경 권 확보

에는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던 경 측과 노동운동과의 타협과 교환

의 산물이었다. 따라서 단체협약과 파업에 대한 노동조합의 독점권은 인

정되었으나 노동조합의 기업내 접근은 금지되었다. 종업원평의회의 평

화의무와 노동쟁의수단 박탈도 이러한 교환과정의 산물이었다.

이러한 결과로 마련된 이원화된 독일모델은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가

지고 있었다. 기업내부의 근로자 이해대표를 종업원평의회에 넘겨줄 수

밖에 없었던 독일 산별노조는 노동조합의 향력을 기업내부로 확대하

고자 노력하 고, 그 시도가 실패하면서 산별노조의 행동반경이 약화되

고, 종업원평의회와의 분업관계에 균열이 발생하 다. 독일에서도 참여

의 강도는 복지사항에는 높지만 경 전략 관련일수록 낮다. 작업장 수

준에서의 경 참여는 근로자 보호라는 측면이 강하고 경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를 통한 경 통제기능은 제한된 역에서만 가능함에 따라 

공동결정권은 기업의사결정의 핵심적 사안에 있어 극히 제한적으로만 

행사된다. 공동결정법은 한편으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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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정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왔고, 그에 따라 노조의 참여

도 반드시 종업원평의회를 통하거나 노조가입 근로자를 근로자대표로 

선출하게 해야 하는 등 간접적이고 비공식적으로만 인정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확고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전통으로 인해 독일식의 

중앙집중화된 산별조직과 교섭의 형성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기업 차원의 활동을 포기하기 힘들다는 점에

서 독일모델의 전면적 도입의 가능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또한 독일모

델의 법제화를 통한 수입은 1990년대 미국의 시도와 실패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분권화된 교섭구조와 낮은 조직률을 가진 국가에서 

실시하기에는 고려되어야만 하는 구조적 제약요인이 너무 많다. 

여기서 살펴본 우리나라의 실태와 외국의 사례가 가장 크게 시사하는 

바는 성공적인 경 참여의 도입을 노사관계적 맥락 없이 논의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경 참여의 모습은 해당 국가의 경 자와 

노동조합이 어떠한 전략과 교섭력을 가지고, 어떻게 갈등을 겪고 타협

을 이루어내었는가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단, 성공적인 경 참여는 사

용자의 경 참여에 대한 동의와 자원 제공,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로 

노동조합이 약속한 비 유지와 성실한 협력의 의무를 필수적으로 포함

하게 된다. 그런 만큼 경 참여는 경 측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며, 또

한 이러한 의무를 수반하게 되는 제도에 대한 노동조합 내부의 보다 

본격적인 논의와 토론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

1. 이 연구의 내용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경 참여는 유노조기업의 

근로자들이 더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더 필요한 곳은 적

절한 근로자 이해대표기구가 없는 100인 이하 비조직 사업장에서이다. 

비조직 사업장 중 30인 이상 기업에서는 노사협의회가 그 역할을 대신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측 주도하에 형식적으로만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중소규모 사업장에서의 협의회 활성화 방안 혹은 대안적 근로자이해대

표기구의 도입이 요구된다.

2.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는 경 참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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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이다. 경 참여는 노측과 사측 양쪽에 모두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이

지만, 노사가 이의 목적과 활용방식과 관련하여 최소한도의 의견의 합치

를 보지 않는 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 그리고 협력적 노사관

계의 정착이라는 순기능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서구에서의 경험

이나 우리나라의 사례발굴을 통해 노사 양측에 바람직한 경 참여의 필

수요건과 제도 디자인과 관련된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3. 1997년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이 마련됨에 따라 노사협

의회의 사업장 적용범위와 협의권한이 확대되고 의결권 및 자료제출 요

구건이 신설되는 등 제도가 정비되었으나, 법적인 개선사항이 현실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못하 다. 노사협의회는 현재 노조유무를 떠나 유일

한 근로자 의사결정 참여의 수단이지만 이 제도를 보는 노사간에 큰 의

견의 차이가 존재한다. 노측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이 제대로 지켜지

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사측은 노조원이 다수 참여하는 협의

회가 또 다른 단체교섭의 일부로 부담스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노

사관계가 나쁜 사업장에서 저활용되는 경향이 있다. 

2003년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① 현재 과반수 노조에 근로자위원에 대한 위촉권이 있는 제도를 모

든 근로자위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으로 개선-복수노조가 허용됨

에 따라 단일화 방식으로는 과반수 노조가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

정과 관련되는 모든 제도를 독점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만든 개선

방안

② 협의사항에 근로자 작업을 감시하기 위한 설비의 이용과 그 방법, 

사업의 합병․양도․인수․생산조직의 변경 등 사업변경에 관한 

사항도 협의사항으로 추가. 또 합의 혹은 의결된 사항이 취업규칙

과 동일한 효력을 갖추도록 명문화하는 대신 미이행시의 벌칙규정

은 삭제, 노동위원회 등에 분쟁조직종식방안 강구 지적

③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간주될 

수 있도록 개선 및 근로자위원의 협의회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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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근로의무 면제를 통해 근로시간 면제의 범위 확대, 그리고 

파견, 사내하청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에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④ 노측에 협의, 의결사항에 대한 사전 자료요구권을 인정하고 비 누

설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정기회의는 3개월에 1회에서 6개월에 1

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개정

노사는 노사관계 로드맵의 일부로서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

정이다. 특히 ③과 같은 내용은 협의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

지나, 1997년 근참법 실시 이후 조사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

는 단순한 제도개선보다는 제도변화가 현실적인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

려운 근본적 원인을 찾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노사협의회의 근

로자위원이 적절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시간 확보를 넘어 

기업 사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사업장의 주요 이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노사관계가 신뢰를 결여하고 있는 경우

에는 어떤 좋은 방안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노

사관계 성격의 변화가 먼저 요청된다.

4. 유노조기업에서 노사협의회가 본래 의도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의 역할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한 기업에 노사협의회

와 노동조합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 일정부문 역할의 중복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산별교섭이 진행중인 산업에서는 임금과 근로조건

의 대체적 결정을 산별로 집중화하고, 노사협의회는 산별협약을 기업 차

원에 유연하게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생산적 협력의 장으로 위상을 강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경 참여의 순조로운 도입을 위해 노사 모두 의견을 같이할 수 있

는 분야에서부터 협력을 시작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작업장에서의 

산재 절감을 위한 작업장 안전노사공동위원회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특히 제안 5의 경우, 경 참여에 보다 광범위한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작업을 필요로 한다. 전세계적 수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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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있는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점증하는 국가간 경제통합으

로 인해 경쟁력 있는 상생적 노사관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물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순히 노동조합의 향력과 노동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으나 이런 방식(low road)이 효과를 발

휘하는 생산의 역은 그렇게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이윤과 부

가가치가 크지도 않다. 게다가 이 방식은 노조 회피, 낮은 인적자원 투

자, 노사간 갈등 격화, 낮은 임금 등 장기적으로 노사 양측에 모두 파괴

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쉽다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보다는 생산성 

향상과 효율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노사의 공동노력으로 찾아내는 방식

(high road)을 제도화하는 작업이 특히 장기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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